
2 0 0 3년 3월호(제8 1호)

월·간

현안분석
●우리나라와OECD 주요선진국의

에너지관련세제비교

●부동산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정책

정책토론리포트

조세정의구현을위한주요정책과제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정책흐름

2 0 0 2년국세수입실적

2002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기획예산처2 0 0 3년도업무계획

2 0 0 3년도소득세확정신고시기준경비율신고안내

재정통계

중앙재정Ⅶ편

3
ISSN 1226-2269 3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과제 /羅 城麟

우리나라와OECD 주요선진국의에너지관련세제비교 /權五 盛

부동산에 대한부가가치세과세정책 /魯英 勳

조세정의 구현을위한 주요정책과제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2 0 0 2년 국세수입실적

2002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기획예산처2 0 0 3년도업무계획

2 0 0 3년도 소득세확정신고시기준경비율신고 안내

중앙재정 Ⅶ편

노무현정부의세정개혁 기대와불안 함께따져봐야… 외

월·간

이천삼년 삼월호

•2 0 0 3년3월 1 5일발행•제8 1호•1 9 9 6년5월 3 1일등록•라7859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79-6 •전화(02)2186-2130~2 •월간

3

C·O ·N ·T·E ·N·T ·S

권두칼럼

현안분석

정책토론리포트

재정통계

이런의견저런생각

2

6

28

50

64

99

103

107

112

118

134

정책흐름



대통령직 인수위는 1월 초에 제시했

던 새 정부의 1 0대 국정과제를 마지막

마무리단계에서1 2대 국정과제로세분

화하여 확정하였다. 이 중 경제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

북아경제 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

어촌」의 네 가지이다. 그러나사회분야의「참여복지

와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도

넓게보면 경제분야의과제라고할수 있다.

새 정부경제정책의특징은「성장과분배의선순

환」, 「성장을위한기업활성화및물적·인적·과학

기술적 인프라의 구축」, 「분배를 위한다양한 사회

안전망의확충」, 「투명하고공정한시장질서구축을

위한기업과금융의지속적구조조정」, 「농어촌정책

의 시장지향성제고」등으로요약될수 있다.

이러한정책중 높이평가할만한것은성장과분

배를조화시키려하고재벌개혁을추진하면서동시

에 기업의 활성화를꾀하려는새 정부의 균형된 자

세이다. 물론이러한 자세가 실제 정책으로구현될

지는아직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균

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새 정부 정책담당자들

이 외부적으로천명하고 있는것은사실이다. 그리

고 인수위 정책토론의 전개과정과 최근 경제부처

인사에서이러한자세를엿볼수 있는것 같다.

먼저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관련해

서 새 정부는 우리나라를동북아의물

류, 비즈니스, 금융중심 국가, 과학기

술 중심국가로 만들고 교육개혁을 통

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성장 전략으로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분배를 위해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

여 서민·빈곤층, 농어민들의삶의 질을높이기 위

한 사회안전망의확대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의설립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

성·학벌·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에 대

한 5대 차별을없애서평등사회를구현하겠다고하

고 있다.

기업의불공정경쟁관행불식과 재벌개혁을위해

선 공정위의전속고발제도보완, 증권관련집단소송

제와금융회사계열분리청구제도입을그 수단으로

제시하고있다. 반면에기업활성화를위해 규제일몰

제도입, 수도권정책의완화등을제시하고있다. 다

만 인수위논의과정에서거론되던연결납세제도입

및 법정준조세정비등이최종보고엔빠져기업활성

화대책이축소된것은아쉬운대목이다. 

미진한 금융구조조정을촉진하기 위한 상장·비

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상시구조조

정 체제정착 등도바람직하다. 그리고재정의비효

율성을 제거하기위해 재정집행에대한국민소송제

2 2 0 0 3년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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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공정하고투명한세제확립을위한재산세·종

토세과표현실화, 상속·증여세강화, 현금영수증카

드제도 도입 등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농어업정책

또한 기존의 가격지지정책의한계를 인정하고 소득

안정정책, 농어촌사회안전망확충과더불어시장지

향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의지를 보

임으로써개방경제하의농어업정책이가야할필연적

방향을제대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우려하는몇가지 문제점을지적해둘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도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

표로 한다고 했지만 성장정책은 내용이 모호하고

효과가 장기적인 데 반해 분배정책은 내용이 분명

하고 효과가 즉시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분

배효과가 성장효과를 압도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이다. 그리고인수위가 제시한 분배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모자랄 전망이다. 더욱이많은국가

부채의 부담을 안고있는우리 재정의 건전화를 위

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있는것은 걱정스

러운 부분이다. 사회보험의대상자 및 급여 확충에

대한약속은있으나파산상태의사회보험재정건전

화에 대한문제나, 가장 개혁이 지지부진한 공공부

문 개혁에대한언급이없는것도같은맥락에서우

려가된다. 

의욕은 좋으나 실제 집행상 문제가 있는 정책들

도 눈에 띈다. 재벌개혁을위해 상속·증여세의완

전포괄주의를도입하겠다고하지만 이 제도는 국세

청의 징세권 남용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

다. 지난몇 년 동안충분히강화된상속·증여세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보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함이없이완전포괄주의가추구하는소

기의목적을 충분히달성할수 있다고본다. 금융회

사 계열분리청구제도도그 요건을분명히하여소

액주주를 포함한 선의의 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또한 남소

의 가능성을충분히차단하고이러한기업의투명성

제고 조치와 더불어 대기업집단지정제도와 출자총

액제한제도와같은규제완화조치를 동시에 실행함

으로써재벌개혁의목표가재벌의분쇄가아니라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문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장기체류 방지, 중소기업 인건

비 부담완화라는세 가지목표가동시에충족될수

있도록신중히고려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북핵문제를포함해 여러 가지대내외

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출범하는 새 정부가

임기동안소기의목적을달성하고실패한정부가되

지 않기위해선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위해선성장을위한정

책은가능하면빠른 시간내에도입하고, 분배를위

한 정책은단기간에모든것을이루겠다는업적주의

를 지양하고 성장정책과의속도조절을 해가면서 순

차적으로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리고새

로운정책과제실현을위한 재원불충분성과관련해

선 새로운예산소요가늘어나는만큼예산을줄일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도 부족

할 경우엔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필요할것이다. 가장중요한것은임기내에모

든 것을이루겠다는업적주의를경계하고힘닿는데

까지열심히추진하고못다한부분에대해선기반을

조성했다는데 만족하고나머지는차기정부의과제

로넘기는여유를가지는것이다.

새정부경제정책방향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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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 E C D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련 세제 비교

權 五 盛 전문연구위원( o s k w o n @ k i p f . r e . k r )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체계는 전통적으로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을 위해 低에너지가격

정책에기본을두어운용되어왔기때문에에너지절약과환경오염개선등의측면에서많은

문제점을노출하고있다. 예를들면, 휘발유, 경유, LPG 등수송용에너지간 상대가격은공

장도가격에서는그리큰 차이가없으나소비자가격에서는큰차이가 나타나고있다. 즉, 휘

발유가격은높은반면, 경유·LPG 가격은지나치게낮은가격으로책정되어있는데, 이는

수송용에너지에대한세금 차이에기인한다. 따라서에너지원간 수급안정과환경오염저감

을위해서에너지관련세제개편을통해상대가격을조정할필요가있다.

한편, 우리나라의석유관련제품에대한 과세체계를살펴보면, 관세, 유류관련부가가치세

이외에도특소세또는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등의조세가부과되고있다. 또한, 조세이

외에도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및 품질검사수수료등이 각 석유제품별로부과되

고있다. 이와같이, 에너지원별로일반소비세적인성격의세제이외에여러가지형태의목적

세가부과됨으로인해재정운영의경직성과비효율성을초래하기때문에, 재정의효율성과투

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에너지관련복잡한조세체계를단순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현행 에너지관련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제시하기에앞서, 이를

위한기초연구로서우리나라와OECD 주요 선진국의에너지관련세제를 비교하고 개략적

인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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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OECD 주요선진국의에너지관련세제비교▶▶

Ⅱ. 우리나라의에너지 가격및 과세체계 현황

1. 에너지가격체계 현황

1 9 9 7년부터 2 0 0 2년까지 국내주요석유류 제품가격및 제세부담금비율을 유종별로비

교하면<표Ⅱ- 1 >에서보는것과같다. 1997∼2 0 0 2년 기간의소비자가격(주유소가격) 중

제세부담금(조세및 부담금) 평균비중은휘발유의경우68.4%, 경유는38.2%, 보일러등

유는 27.8%, 수송용 L P G는 27.4%, 등유는 26.9%, 일반용 L P G는 13.4%, B-C유는

9.4% 순으로, 휘발유의제세부담금비중이가장크고B - C유의제세부담금비중이가장작

은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재경부의2 0 0 1년부터2 0 0 6년 기간동안의단계적인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휘발유와 중유의 제세부담금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경유, 수송용L P G ,

등유의제세부담금비중은2 0 0 1년부터큰 폭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 0 0 2년 8월 평균가격을기준으로유통단계별석유류제품의판매가격및 가격체계는<표

Ⅱ- 2 >에서보는것과같다. 모든석유류 제품의최종소비자 가격은세전공장도가격, 유통

마진, 각종세금및유통단계별가격으로구성되어있다. 

세전공장도가격은원유관련비용으로부과되는관세, 기타공과금으로서의품질검사수수

료, 그리고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목적으로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포함한다. 석유류

제품에부과되는세금은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로구성되어있으며정

유사판매가격에포함되어있다. 정유사판매가격에대리점마진과부가가치세를합한것이

대리점가격을결정하고, 이에다시주유소마진과부가가치세를합한것이최종소비자 가

격을결정한다.

에너지원별로일반소비세적인성격의 세제 이외에 여러가지형태의 목적세가 부과됨으로인해

재정운영의경직성과 비효율성을초래하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련복잡한조세체계를단순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8 2 0 0 3년3월호

현
안
분
석
( 1 )

유종별 구분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세전공장도 2 2 3 . 1 7 2 8 8 . 3 3 2 4 7 . 2 8 3 3 0 . 2 6 3 5 9 . 8 4 3 4 4 . 1 2
세후공장도 7 6 9 . 2 0 1 0 4 2 . 9 6 1 1 1 2 . 3 9 1 1 7 5 . 9 1 1 2 1 4 . 4 9 1 1 9 6 . 9 2
대 리 점 7 8 1 . 8 6 1 0 5 9 . 7 1 1 1 2 8 . 7 3 1 1 9 0 . 0 4 1 2 2 4 . 2 7 1 1 9 9 . 5 8
주 유 소 8 3 8 . 5 7 1 1 2 2 . 5 7 1 1 9 1 . 9 1 1 2 4 8 . 3 1 1 2 8 0 . 1 9 1 2 6 0 . 4 0

제세부담금비중 6 5 . 9 % 6 7 . 9 % 7 3 . 2 % 6 8 . 3 % 6 7 . 2 % 6 8 . 1 %
세전공장도 2 4 4 . 7 0 3 1 9 . 3 8 2 4 3 . 4 0 3 3 6 . 1 9 3 4 3 . 7 7 3 0 8 . 9 2
세후공장도 3 3 0 . 2 6 4 9 7 . 0 7 4 7 0 . 1 4 5 6 7 . 4 4 6 0 7 . 6 3 6 2 0 . 1 7
대 리 점 3 3 8 . 0 0 5 0 6 . 4 1 4 7 8 . 4 2 5 7 3 . 6 5 6 0 9 . 6 6 6 1 8 . 9 2
주 유 소 3 7 6 . 1 8 5 5 3 . 4 7 5 2 1 . 8 2 6 1 2 . 7 0 6 4 6 . 0 9 6 5 1 . 9 7

제세부담금비중 2 3 . 9 % 3 3 . 0 % 4 4 . 4 % 3 8 . 4 % 4 1 . 4 % 4 8 . 2 %
세전공장도 2 4 7 . 1 9 3 0 9 . 2 2 2 5 7 . 8 2 3 5 5 . 9 6 3 5 6 . 2 3 3 0 2 . 0 7
세후공장도 3 2 6 . 3 6 4 3 8 . 0 4 3 8 1 . 5 0 4 8 5 . 8 7 5 0 5 . 3 2 4 6 9 . 2 2

등 유 대 리 점 3 3 3 . 6 2 4 5 0 . 0 6 3 9 5 . 6 5 4 9 8 . 6 1 5 1 5 . 9 6 4 7 3 . 7 7
주 유 소 3 7 3 . 5 2 4 9 9 . 7 8 4 5 7 . 8 9 5 5 9 . 5 3 5 8 1 . 5 7 5 3 4 . 1 3

제세부담금비중 2 2 . 3 % 2 6 . 9 % 2 8 . 5 % 2 4 . 4 % 2 6 . 8 % 3 2 . 4 %
세전공장도 - - 2 9 6 . 0 4 3 4 1 . 1 1 3 4 5 . 6 7 2 9 0 . 4 8
세후공장도 - - 4 2 3 . 5 4 4 6 9 . 5 4 4 9 3 . 7 0 4 5 6 . 4 7
대 리 점 - - 4 3 8 . 3 3 4 8 2 . 0 6 5 0 3 . 8 0 4 5 8 . 3 1
주 유 소 - - 5 0 0 . 5 6 5 4 4 . 8 8 5 7 5 . 8 1 5 3 2 . 1 5

제세부담금비중 - - 2 6 . 9 % 2 4 . 8 % 2 7 . 0 % 3 2 . 5 %
세전공장도 1 7 7 . 6 6 2 6 0 . 0 8 2 1 5 . 0 3 2 7 2 . 1 9 2 8 4 . 8 1 2 9 0 . 9 4
세후공장도 1 9 5 . 4 2 2 8 6 . 0 9 2 3 6 . 5 3 2 9 9 . 4 1 3 1 5 . 1 9 3 2 4 . 7 8
대 리 점 2 0 2 . 7 1 2 9 2 . 1 1 2 4 2 . 2 7 3 0 4 . 0 6 3 2 0 . 4 9 3 2 8 . 4 8

제세부담금비중 9 . 1 % 9 . 1 % 9 . 1 % 9 . 1 % 9 . 6 % 1 0 . 4 %
세전공장도 - - - - 5 1 6 . 7 8 4 1 4 . 1 7
세후공장도 - - - - 6 1 2 . 4 4 4 9 6 . 9 3

대리점 - - - - 6 9 5 . 4 7 5 9 1 . 0 5
주유소 - - - - 9 1 8 . 8 8 8 6 7 . 2 8

제세부담금비중 - - - - 1 3 . 4 % 1 3 . 4 %
세전공장도 - - - - 3 0 3 . 5 9 2 3 9 . 0 0
세후공장도 - - - - 3 9 3 . 0 4 3 7 8 . 4 9

대리점 - - - - 4 3 9 . 9 2 4 3 0 . 9 1
제세부담금비중 - - - - 2 1 . 3 % 3 3 . 5 %

<표Ⅱ-1> 연도별국내주요석유제품가격추이(평균가격기준)
1 )

(단위: 원/ℓ)

일반용
(원/ k g )

B - C유3 )

보일러
등 유

경 유
2 )

휘발유

수송용

L

P

G4 )

주: 1) 2002년도는1∼8월까지의가격을월평균하여작성함
2) 경유는2 0 0 2년1월1일부로황함량0.043% 적용
3) B-C유는1 9 9 7년7월1일부로황함량0.5% 적용
4) LPG의경우는한국석유공사로부터2 0 0 1년부터자료취득이가능

자료: 대한석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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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원별과세체계 현황

우리나라의현행에너지원별과세체계에대해서알기쉽게총괄적으로정리하면<표Ⅱ- 3 >

에서보는것과같다. 현재석유류제품에부과되고있는조세는특별소비세및 교통세이외

에 유류관련 부가가치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그리고관세가 있다. 교통세는 1 9 9 4년부터

2 0 0 3년까지 휘발유와경유에한시적으로부과되고있으며 1 9 9 6년부터는종가세에서종량

세로전환되었다. 특별소비세는LPG, 등유, 중유, LNG에부과되고있다. 교육세는특별소

비세(교통세)의1 5 %로서휘발유, 경유, 수송용LPG, 등유와중유에부과되며, 주행세는휘

발유, 경유에만교통세의1 2 %를 부과하고있다. 그리고유류관련부가가치세는공급가액의

1 0 %를 부과하고있다.

이 조세이외에도부과금및 부담금, 품검수수료등이각 석유제품별로부과되고있는실

정이다. 수입·판매부과금의경우, 리터당3 6원 범위내에서부과할수 있도록규정되어있

으나, 시행령에의해현재부과되고있는액수는등유의경우3 7원/ℓ, 고급휘발유는5 0원/ℓ

이며, 부탄은 판매부과금( 2 5 , 9 5 2원/톤), 천연가스는 수입부과금( 9 , 7 5 0원/톤)이 부과되고

있다. 그리고안전관리부담금은2 0 0 2년 9월 기준으로석유가스의경우4 . 5원/㎏, 천연가스

의 경우3 . 9원/㎥이부과되고있으며, 품질검사수수료는2 0 0 2년 7월기준으로0 . 1 4 5원/ℓ

이부과되고있다. 

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과세체계는소비세적인성격의 부가가치세와특소세 이외에여러

가지목적세형태의세금을부과하는것이특징이라할 수 있다. 교통세는교통세법제2조에

의거하여도로, 철도, 공항및 항만의원활한 확충과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교통시설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도로(65.5%), 철도(18.2%), 항만(8.2%), 공항(6.0%), 광역교통

(2.1%) 순으로배분되고있다. 건설교통부가공시한자료에의하면2 0 0 2년 현재교통시설

특별회계8조3 , 4 4 5억원중 교통세수입이6조2 , 7 6 1억원(추계)으로서교통세가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7 5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세는교육세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방교

재경부의2 0 0 1년부터2 0 0 6년기간동안의단계적인에너지세제개편안에따라휘발유와중유의

제세부담금비중은큰변화가없으나, 경유, 수송용LPG, 등유의제세부담금비중은2 0 0 1년부터

큰폭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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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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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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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석유류제품에부과되고있는조세는특별소비세및교통세이외에유류관련부가가치세, 교

육세, 지방주행세, 그리고관세가있다. 우리나라의에너지원별과세체계는소비세적인성격의부

가가치세와특소세이외에여러가지목적세형태의세금을부과하는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휘발유·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증유 비고
프로판 부탄

<표Ⅱ-3> 석유류관련제품의 조세및 기타부과금·부담금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고급휘발유의경우

수입·판매부과금

교육세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교육세

판 매

부과금

수 입

부과금

교육세

- 1 9 9 6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

- 휘발유와경유에부과되던특소세가교통

세로전환되어1 9 9 4∼2 0 0 3년까지한시

적으로부과

- 중유및부탄에대한특소세

2 0 0 1년7월1일신설

- 교육세는특소세(교통세)액의1 5 %

- 중유및부탄에대한교육세

2 0 0 1년7월1일신설

- 교통세액의12% 

- 지방재정확충을위해2 0 0 0년1월1일신설

- 2001년3월1일부탄부과금신설

- 석유가스의부담금은4 . 5원/㎏

- 천연가스의부담금은3 . 9원/㎥

주: 1. 2002년9월기준으로작성함
2. 주행세는2 0 0 0년1월1일부터교통세액의3 . 2 %로신설된후, 11.5%(2001년7월) →1 2 . 0 % ( 2 0 0 2년7월)로인상됨.
3. 유류관련부가가치세는공급가액의1 0 %를부과하고있음
4. 수입·판매부과금의경우리터당3 6원범위내에서부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 시행령에의해현재부과되고있

는액수는등유의경우 3 7원/ℓ(수입부과금1 4원/ℓ+ 판매부과금2 3원/ℓ), 고급휘발유는5 0원/ℓ(수입부과금1 4원/
ℓ+ 판매부과금3 6원/ℓ)을부과하고있음. 또한, 부탄은판매부과금( 2 5 , 9 5 2원/톤)을천연가스는수입부과금( 9 , 7 5 0원
/톤)을부과하고있음

5. 고급휘발유는옥탄가94  이상을말함
참고: 관세의경우2 0 0 0년부터석유제품기본관세율이5% →8% 상향조정되었으나, 현재석유제품에대해7%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있음



1 2 2 0 0 3년3월호

현
안
분
석
( 1 )

7 0 . 0 1 . 0 1 2 0 0 2 0 0 - 4 0 ( 4 0 ) 3 0 ( 3 0 ) - 1 5 1 5 1 5 1 5 -
7 4 . 0 1 . 1 4 3 0 0 3 0 0 - 4 0 ( 4 0 ) 3 0 ( 3 0 ) - 1 5 1 5 1 5 1 5 -
7 7 . 0 7 . 0 1 1 6 0 1 6 0 - 1 0 ( 1 0 ) - - - - - - -
7 9 . 0 3 . 0 7 1 6 0 1 8 0 - 1 0 ( 1 0 ) - - - - - - -
8 0 . 0 8 . 2 4 1 6 0 1 6 0 - 7 ( 1 0 ) - - - - - - -
8 0 . 1 1 . 1 4 1 6 0 1 3 0 - 7 ( 1 0 ) - - - - - - -
8 3 . 0 3 . 2 6 1 0 0 1 0 0 - 9 ( 1 0 ) - - 1 0 - 1 0 - -
8 7 . 0 6 . 0 9 1 0 0 1 0 0 8 5 9 ( 1 0 ) - - 1 0 8 1 0 8 -
8 9 . 0 3 . 2 7 1 0 0 8 5 7 0 9 ( 1 0 ) - - 1 0 8 1 0 8 -
9 1 . 0 7 . 0 1 1 0 0 1 2 0 1 0 0 9 ( 1 0 ) - - 1 0 8 1 0 8 -
9 2 . 0 6 . 2 5 1 0 0 1 3 0 1 0 9 9 ( 1 0 ) - - 1 0 8 1 0 8 -
9 4 . 0 1 . 0 1 1 5 0 - 1 5 0 2 0 ( 2 0 ) 1 0 ( 1 0 ) - 1 0 8 1 0 8 1 0
9 4 . 0 2 . 1 5 1 5 0 - 1 9 0 2 0 ( 2 0 ) 1 3 ( 1 0 ) - 1 0 8 1 0 8 1 0
9 4 . 0 7 . 1 5 1 5 0 - 1 7 0 2 0 ( 2 0 ) 1 0 ( 1 0 ) - 1 0 8 1 0 8 1 0
9 5 . 0 8 . 1 2 1 5 0 - 1 9 5 2 6 ( 2 0 ) 1 0 ( 1 0 ) - 1 0 8 1 0 8 1 0
9 6 . 0 1 . 0 1 3 4 5원/ℓ 4 0원/ℓ 1 7원/ℓ - 1 8원/㎏ 1 8원/㎏ 1 4원/㎏
9 6 . 1 2 . 1 4 4 1 4원/ℓ 4 0원/ℓ 1 7원/ℓ - 1 8원/㎏ 1 8원/㎏ 1 4원/㎏
9 7 . 0 1 . 0 1 4 1 4원/ℓ 4 8원/ℓ 2 5원/ℓ - 1 8원/㎏ 1 8원/㎏ 1 4원/㎏
9 8 . 0 1 . 0 9 4 5 5원/ℓ 8 5원/ℓ 6 0원/ℓ - 4 0원/㎏ 4 0원/㎏ 4 0원/㎏
9 8 . 0 5 . 0 3 5 9 1원/ℓ 1 1 0원/ℓ 6 0원/ℓ - 4 0원/㎏ 4 0원/㎏ 4 0원/㎏
9 8 . 0 9 . 1 7 6 9 1원/ℓ 1 6 0원/ℓ 6 0원/ℓ - 4 0원/㎏ 4 0원/㎏ 4 0원/㎏
9 9 . 0 5 . 0 6 6 5 1원/ℓ 1 6 0원/ℓ 6 0원/ℓ - 4 0원/㎏ 4 0원/㎏ 4 0원/㎏
0 0 . 0 1 . 0 1 6 3 0원/ℓ 1 5 5원/ℓ 6 0원/ℓ - 4 0원/㎏ 4 0원/㎏ 4 0원/㎏
0 0 . 0 3 . 0 2 6 0 0원/ℓ 1 3 7원/ℓ 6 0원/ℓ - 4 0원/㎏ 4 0원/㎏ 4 0원/㎏
0 0 . 0 5 . 0 1 6 3 0원/ℓ 1 5 5원/ℓ 6 0원/ℓ - 4 0원/㎏ 4 0원/㎏ 4 0원/㎏
0 1 . 0 7 . 0 1 5 8 8원/ℓ 1 8 5원/ℓ 8 2원/ℓ 3원/ℓ 4 0원/㎏ 1 1 4원/㎏ 4 0원/㎏
0 2 . 0 1 . 0 1 5 8 8원/ℓ 1 9 1원/ℓ 8 2원/ℓ 3원/ℓ 4 0원/㎏ 1 1 4원/㎏ 4 0원/㎏
0 2 . 0 7 . 0 1 5 8 6원/ℓ 2 3 2원/ℓ 1 0 7원/ℓ 6원/ℓ 4 0원/㎏ 2 0 3원/㎏ 4 0원/㎏

<표Ⅱ-4> 석유류제품의특별소비세(교통세) 세율변화추이
(단위: %)

일자
기본
세율

기본
세율

기본
세율

탄력
세율

기본
세율

탄력
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탄력세율
(기본세율)

기본
세율

탄력세율

유연 무연

휘발유 경유 등유 증유
프로판 부탄

석유가스

주: 1. 휘발유와경유는1 9 9 4년1월1일부터 2 0 0 3년까지교통세로한시적으로부과되고있음
2. 유연휘발유는1 9 9 3년1월1일부터생산중지되었음
3. 1996년1월1일부터세율체계가종가세에서종량세로개편되었음
4. 종량세로개편된후의세액은현재적용되고있는탄력세액을표기함
5. 유류관련부가가치세는공급가액의1 0 %로부과되고있음
6. 주행세는휘발유와경유에 대해교통세액의3.2%(2000.1.1) →11.5%(2001.7.1) →1 2 . 0 % ( 2 0 0 2 . 7 . 1 )로 인상되

어부과되고있음
7. 교육세는1 9 9 6년7월1일부터휘발유·경유, 등유에대해교통세액및특소세액의1 5 %가부과되고있으며, 2001년

7월1일부터는중유및수송용부탄에대해서도특소세액의1 5 %로교육세가부과되고있음
8. 중유는특소세및교육세가 2 0 0 1년7월 1일부터신설되어 특소세는3원/ℓ( 2 0 0 1년7월)→6원/ℓ( 2 0 0 2년7월), 교

육세는중유특소세액의1 5 % ( 2 0 0 1년7월)로부과되고있음
자료: 조세통람사, 『조세편람』, 각연도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연도
대한석유협회, 『석유연보』, 각연도

천연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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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양여금특별회계에편입되어교육관련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지방주행세는지방세법제

1 9 6조의1 7에 의거지방재정의안정적인확충을 위하여 2 0 0 0년 1월교통세의3 . 2 %로 신

설된이후, 2001년7월11.5%, 2002년7월1 2 %로 세율이인상되었다. 에너지원에부과되

는 조세외에도석유사업법제1 8조에의거하여석유류에부과되는수입부과금및 기타부담

금 등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편입되어에너지의수급및 가격안정과에너지 및 자

원관련사업을추진하기위해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석유류제품에부과되고있는조세중 가장큰 비중을차지하는특별소비세(교통세)

의세율변화추이를살펴보면<표Ⅱ- 4 >에서보는것과같다.

3. 에너지관련세수현황

에너지원에부과되는조세중 가장큰 비중을차지하는특별소비세및 교통세의부과세액

및 국세대비비중추이를 살펴보면<표Ⅱ- 5 >에서보는것과같다. 1979년과1 9 8 0년 사이

오일쇼크기간동안국세대비특소세(교통세) 비중이6 . 3 %까지증가하였다가그 이후에는

2∼3 %대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1 9 9 0년대에들어와서는국세대비비중이지속

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였던1 9 9 9년에는 국세대비 비중이

1 3 . 7 %로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는데, 이는1 9 9 8년과1 9 9 9년에휘발유에대한특소세

가 각각리터당6 9 1원과6 5 1원으로역대가장높았던사실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그

이후2 0 0 0년 및 2 0 0 1년에는경제안정및 경제활성화로인해국세징수액전체규모가상대

적으로커짐에 따라석유류 제품에대한특소세(교통세)액의국세대비비중이 1 0 . 6 %로 감

소한후안정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 2001년에는전체석유류제품의특소세(교통세)액중 휘발유가5 7 . 9 %로 전체의절

반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경유가2 7 . 0 %를 차지함으로써, 휘발유및 경유에

부과되는 특소세(교통세)액이전체 석유류 제품의 특소세(교통세)액에서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을알 수 있다. 휘발유및 경유이외에기타석유류제품이전체석유류제품의특소

2 0 0 1년에는전체석유류제품의특소세(교통세)액중휘발유가5 7 . 9 %로전체의절반이상을차

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경유가 2 7 . 0 %를 차지함으로써, 휘발유및 경유에부과되는특소세

(교통세)액이전체석유류제품의특소세(교통세)액에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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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통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천연가스가 7.4%, 등유가 5.7%, 그리고 석유가스가

2.0%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연도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계( A ) 국세( B ) 비중( A / B )

1 9 7 8 3 4 7 6 7 - - - 4 1 4 3 6 , 5 2 3 1 . 1

1 9 7 9 1 , 8 4 4 2 9 0 - - - 2 , 1 3 4 4 7 , 6 1 7 4 . 5

1 9 8 0 3 , 1 0 5 5 6 0 - - - 3 , 6 6 5 5 8 , 0 7 6 . 3

1 9 8 1 2 , 9 0 2 6 4 7 - - - 3 , 5 4 9 7 2 , 5 7 9 4 . 9

1 9 8 2 2 , 2 4 2 7 7 0 - - - 3 , 0 1 2 8 3 , 9 6 4 3 . 6

1 9 8 3 1 , 8 3 6 1 , 0 9 4 - 3 8 5 - 3 , 3 1 5 1 0 0 , 5 0 7 3 . 3

1 9 8 4 2 , 0 7 5 1 , 2 6 8 - 3 9 4 - 3 , 7 3 7 1 0 8 , 9 9 7 3 . 4

1 9 8 5 2 , 7 1 2 1 , 3 1 0 - 4 2 7 - 4 , 4 4 9 1 1 8 , 7 6 4 3 . 7

1 9 8 6 3 , 0 5 3 1 , 2 0 9 - 4 1 6 - 4 , 6 7 8 1 3 6 , 0 6 3 3 . 4

1 9 8 7 3 , 5 8 4 1 , 2 2 8 - 3 7 9 - 5 , 1 9 1 1 6 3 , 4 3 7 3 . 2

1 9 8 8 3 , 6 5 7 1 , 1 8 2 - 2 5 4 - 5 , 0 9 3 1 9 4 , 8 4 2 2 . 6

1 9 8 9 3 , 7 8 7 1 , 2 9 5 - 2 1 2 - 5 , 2 9 4 2 1 2 , 3 4 1 2 . 5

1 9 9 0 4 , 5 7 4 1 , 6 1 0 - 4 0 5 - 6 , 5 8 9 2 6 8 , 4 7 4 2 . 5

1 9 9 1 7 , 8 0 0 1 , 7 7 4 - 4 3 3 - 1 0 , 0 0 7 3 0 3 , 1 9 8 3 . 3

1 9 9 2 1 2 , 6 0 6 2 , 1 1 2 - 5 5 9 - 1 5 , 2 7 7 3 5 2 , 1 8 4 4 . 3

1 9 9 3 1 7 , 2 7 9 2 , 5 8 5 - 5 0 4 - 2 0 , 3 6 8 3 9 2 , 6 0 6 5 . 2

1 9 9 4 2 3 , 4 4 4 5 , 8 4 4 1 , 3 3 4 4 4 7 7 6 7 3 1 , 8 3 6 4 7 2 , 6 1 7 6 . 7

1 9 9 5 2 7 , 5 8 2 5 , 6 4 0 9 8 6 3 1 9 9 7 6 3 5 , 5 0 3 5 6 7 , 7 4 5 6 . 3

1 9 9 6 3 6 , 2 5 8 7 , 5 6 5 1 , 0 2 9 2 8 6 1 , 3 4 4 4 6 , 4 8 2 6 4 9 , 6 0 2 7 . 2

1 9 9 7 4 5 , 9 5 3 1 0 , 7 1 2 2 , 3 0 0 3 4 7 1 , 6 2 1 6 0 , 9 3 3 6 9 9 , 2 7 7 8 . 7

1 9 9 8 5 1 , 5 3 5 1 5 , 8 3 8 3 , 8 2 5 8 7 7 4 , 0 9 0 7 6 , 1 6 5 6 7 7 , 9 7 7 1 1 . 2

1 9 9 9 6 5 , 5 7 3 2 5 , 3 1 2 6 , 8 3 4 1 , 0 7 0 4 , 9 3 4 1 0 3 , 7 2 4 7 5 6 , 5 8 0 1 3 . 7

2 0 0 0 6 0 , 6 1 0 2 4 , 3 1 6 5 , 9 7 5 1 , 2 1 1 6 , 0 8 9 9 8 , 2 0 1 9 2 9 , 3 4 7 1 0 . 6

2 0 0 1 5 8 , 7 2 2 2 7 , 3 3 8 5 , 8 0 4 2 , 0 6 3 7 , 5 0 0 1 0 1 , 4 2 7 9 5 7 , 9 2 8 1 0 . 6

<표Ⅱ-5> 석유류제품의 특별소비세(교통세) 부과세액및 국세대비비중추이
(단위: 억원)

주: 특별소비세및교통세는부과세액인반면국세액은징수액임
자료: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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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ECD 주요국의에너지관련세제및 국제비교

1. 국가별에너지관련 과세체계 현황

가. 덴마크

덴마크는 모든형태의 에너지원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고 있으며, 1992년1월 1일 이후

부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율 2 5 %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을 이유로 산업 및

전력발전에사용되는에너지원과상업용으로사용되는수송용경유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

는환급하고있다. 

또한, 덴마크는1 9 9 2년 5월부터가정및 공공부문에서소비되는에너지원에대해탄소톤

당 1 0 0 D K K의 탄소세( C O2 t a x )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3년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등록

기업에서사용되는에너지에대해서는탄소톤당 5 0 D K K의탄소세를부과하고있다.

덴마크는1 9 9 2년 5월부터가정및 공공부문에서소비되는에너지원에대해탄소톤당1 0 0 D K K

의탄소세( C O2 t a x )를부과하고있으며, 1993년1월부터는부가가치세등록기업에서사용되는

에너지에대해서는탄소톤당5 0 D K K의탄소세를부과하고있다.

[그림 Ⅱ-1]  석유류제품의특소세및 교통세의국세대비 비중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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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핀란드

핀란드는비석탄고체에너지(non-coal solid fuels)를제외한모든형태의에너지원에부

가가치세를부과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율은1 9 9 1년 1 0월 1일부터지금까지2 2 %를 적용

하고있다. 그리고산업및 전력발전에사용되는에너지와상업목적으로사용되는수송용경

유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고있다.

핀란드에서1 9 9 6년 1 2월 3 1일 이전에 부과되는에너지/탄소세는약 7 5 %가 탄소세이고

나머지2 5 %가 에너지세였으나1 9 9 7년부터탄소세가1 0 0 %를 차지하고있다. 1997년부터

전력발전용 에너지에는 탄소세 및 예비비축비용(precautionary stock fee)을면제해 주고

유 종 소비세
특별세

환경세 유황세

<표Ⅲ-1> 덴마크의석유관련 조세체계

산업용

저유황·중질연료유1 ) 2 )

산업및가정용
경질연료유3 )

수송용경유

무연휘발유

천연가스

석탄( c o a l )

전기( e l e c t r i c i t y )

세율 -
0 . 3 2 D K K /㎏

( 1 9 9 2 . 5 . 1 5∼)

1 0 % ( 2 0 0 0 . 1 . 1∼)

0 . 2 7 D K K /ℓ

( 1 9 9 2 . 5 . 1 5∼)

0 . 0 1 0 D K K /ℓ

( 1 9 9 8 . 1 . 1∼)

0 . 2 7 D K K /ℓ

( 1 9 9 2 . 5 . 1 5∼)

0 . 0 4 0 D K K /ℓ

( 1 9 9 4 . 4 . 1∼)

2 2 0 D K K / 1 0 7㎉,

( 1 9 9 6 . 1 . 1∼)

0 . 2 4 2 D K K /㎏

( 1 9 9 2 . 5 . 1 5∼)

0 . 1 D K K / k w h

( 1 9 9 2 . 5 . 1 5∼)

0 . 1 D K K /㎏
( 2 0 0 0 . 1 . 1∼)

-

-

-

-

-

-

0 . 0 9 6 D K K /㎏s u l p h u r
( 2 0 0 2 . 1 . 1∼)

-

1 . 8 3 0 D K K /ℓ
( 2 0 0 2 . 1 . 1∼)

산업용은전액
환급

2 . 4 8 D K K /ℓ

( 2 0 0 1 . 4 . 1∼)

4 . 0 7 D K K /ℓ

( 2 0 0 2 . 1 . 1∼)

2 0 2 0 D K K / 1 0 7㎉,

( 2 0 0 2 . 1 . 1∼)

1 . 4 2 5 D K K /㎏

( 2 0 0 2 . 1 . 1∼)

0 . 5 2 0 D K K / k w h

( 2 0 0 2 . 1 . 1∼)

환급4 )

세율

환급

주: 1) 특성- ①황함유량: 0.5% ②점도: 3,500Ns/㎡③발열량: 9,750㎉/㎏
2) 유황함유량이0 . 5 %인중질유1㎏당0.1DKK 유황세율적용
3) 특성: ①농도: 0.855t/㎘②발열량: 10,200㎉/㎏
4) 산업용으로사용되는유종의경우산업경쟁력을고려하여각국가별로반환체계도입
* 1DKK(덴마크크로네) = 159원( 2 0 0 1년도평균환율)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second quarter,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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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1 9 9 3년에는 모든 석유관련 제품에 부과되던 환경손상세가 폐지되었으며,

핀란드에서1 9 9 6년 1 2월 3 1일 이전에부과되는에너지/탄소세는약7 5 %가 탄소세이고나머지

2 5 %가 에너지세였으나1 9 9 7년부터탄소세가1 0 0 %를 차지하고있다. 1997년부터전력발전용

에너지에는탄소세및예비비축비용(precautionary stock fee)을면제해주고있다.

유 종 소비세
특별세 환경오염부담금

환경손상세1 ) 에너지/탄소세2 ) 예비저장비3 ) 석유공해세4 )

<표Ⅲ-2> 핀란드의석유관련조세체계

발전및산업용
-5 ) -

3 2 1 F I M / t 1 7 F I M / t 2 . 2 F I M / t

저유황중질연료유 ( 1 9 9 8 . 9 . 1∼) ( 1 9 9 7 . 1 . 1∼) ( 1 9 9 0 . 1 . 1∼)

산업·가정용 1 0 9 F I M /㎘
-

2 7 0 F I M /㎘ 2 1 F I M /㎘ 1 . 9 F I M /㎘

경질연료유6 ) ( 1 9 9 8 . 1 . 1∼) ( 1 9 9 8 . 9 . 1∼) ( 1 9 9 8 . 9 . 1∼) ( 1 9 9 0 . 1 . 1∼)

수송용경유7 )
1 . 6 6 6 0 F I M /㎘

-
0 . 2 6 9 F I M /㎘ 0 . 0 2 1 F I M /㎘ 0 . 0 0 1 9 F I M /㎘

( 1 9 9 8 . 1 . 1∼) ( 1 9 9 8 . 9 . 1∼) ( 1 9 9 7 . 1 . 1∼) ( 1 9 9 0 . 1 . 1∼)

3 . 4 9 4 (고급유연)
0 . 2 3 9 F I M /㎘ 0 . 0 4 0 F I M /㎘ 0 . 0 0 1 7 F I M /㎘

휘발유8 ) 3 . 0 4 4 (고급무연) -

( 1 9 9 8 . 9 . 1∼)
( 1 9 9 8 . 9 . 1∼) ( 1 9 9 7 . 1 . 1∼) ( 1 9 9 0 . 1 . 1∼)

천연가스 - -
0 . 1 0 3 F I M /㎥ 0 . 0 0 5 F I M /㎥

-
( 1 9 9 8 . 9 . 1∼) ( 1 9 9 7 . 1 . 1∼)

석탄 - -
2 4 6 F I M / t 7 F I M / t

-
( 1 9 9 8 . 9 . 1∼) ( 1 9 9 7 . 1 . 1∼)

0 . 0 2 5 F I M / k W h
- -

0 . 0 0 0 7 5 F I M / k W h
-

( 1 9 9 8 . 9 . 1∼) ( 1 9 9 7 . 1 . 1∼)

0 . 0 4 1 F I M / k W h
- -

0 . 0 0 0 7 5 F I M / k W h
-

( 1 9 9 8 . 9 . 1∼) ( 1 9 9 7 . 1 . 1∼)

주: 1) 1993년폐지
2) 1998년9월1일∼현재까지적용
3) 1997년1월1일∼현재까지적용
4) 1990년1월1일∼현재까지적용
5) 1996년폐지
6) 농도(density): 0.84t/㎘
7) 유황함유량0.005 이상인경우, 단함유량이0.005% 미만인무유황경유(sulphur free quality)는특별세항목에포

함되어지며현행1 . 5 1 6 ( m k /ℓ)의세율이적용됨
8) 유연제품에만과세되었음
* 1FIM(핀란드마르카) = 199.27원( 2 0 0 1년도평균환율)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second quarter, 2002.

전기및

지역난방

산업용

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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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6년에는발전및산업용저유황중질 연료유에부과되었던소비세가폐지되었다.

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모든형태의 에너지원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및 전력발전에

사용되는에너지와상업목적으로사용되는수송용경유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

고있다. 그리고부가가치세율은2 0 0 1년부터1 9 %를적용하고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외에도산업용중질연료유, 가정용경질연료유, 수송용경유, 휘발유등

의에너지원에대하여의무비축비(compulsory storage fee: COVA )를부과하고있다. 

반면에, 천연가스 및 전기에 대해서는 1 9 9 6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 e n v i r o n m e n t a l

protection tax)에에너지세( E C O - t a x )가 새로첨가되어환경보호세및 에너지세가부과되

고 있다. 네덜란드에서환경보호세및 에너지세를부과하는목적은환경보호및 에너지사용

유 종 소비세
특별세

환경보호세및에너지세( E c o - t a x )

<표Ⅲ-3> 네덜란드의석유관련조세체계

산업용고유황및 저유황연료유1 ) 31.53EURO/t (2002.1.1∼) -

산업·가정용경질연료유1 )
1 9 7 . 7 0 E U R O / 1 0 0 0ℓ( 2 0 0 2 . 1 . 1∼)

-
부가가치세1 9 % (가정용)

수송용경유2 )
0 . 3 4 5 E U R O /ℓ( 2 0 0 1 . 7 . 1∼)

-
부가가치세1 9 % (비상업용)

유연: 1.2932EURO/ℓ( 1 9 9 9 . 1 . 1∼)

휘발유3 ) 부가가치세1 9 % -

무연: 1.3463EURO/ℓ( 2 0 0 1 . 4 . 1∼)

천연가스4 ) 부가가치세1 9 % (가정용) 8 . 0 5∼155.41 EURO/107kcal

석탄 - -

전기 부가가치세1 9 % (가정용) 0 . 0 0 0 0∼0 . 1 2 8 5 E U R O / k W h (에너지세)

주: 1) 특성: ①농도: 0.84t/㎘②발열량: 10,100㎉/㎏
2) 특성: ①농도: 0.83t/㎘
3) 특성: ①농도: 0.74t/㎘②납함유량: 0.4g/ℓ
4) 천연가스의에너지세( E c o - t a x )는에너지가격의상승을통하여에너지절약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 1 9 9 6년1월1일

부터시행. 특히일정한도(연간8 0 0∼1 7 0 , 0 0 0㎥)의천연가스사용에대해세금이부과되며, 800㎥미만의사용에대
해서는비과세함

* 1EURO = 1198.89원( 2 0 0 1년1월∼2 0 0 1년1 1월기간의평균환율)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second quar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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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환경보호세및 에너지세를부과하는목적은환경보호및 에너지사용의절약을유

도하기위한것이며, 에너지관련세수는주로소득세등 다른종류의세부담을줄이는데 사용되

고있다.

의 절약을유도하기위한것이며, 에너지관련세수는 주로소득세등 다른종류의세부담을

줄이는데사용되고있다.

라. 노르웨이

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노르웨이도모든형태의에너지원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부과

하고있으며, 2001년1월 1일부터 지금까지2 4 %의 세율을 적용하고있다. 그러나국가경

쟁력을이유로산업부문에사용되는에너지와상업목적으로사용되는수송용경유에부과되

는부가가치세는환급해주고있다. 

유 종 소비세
특별세

유황세3 ) 탄소세

<표Ⅲ-4> 노르웨이의석유관련 조세체계

산업용중질연료유1 ) 0NOK/t (1993.1.1∼) 7 1 . 4 % ( 1 9 9 1 . 1 . 1∼) 490NOK/t (2002.1.1∼)

산업및가정용경질연료유2 ) 0NOK/t (1993.1.1∼) 7 0 N O K /㎘( 1 9 9 1 . 1 . 1∼) 4 8 0 N O K /㎘( 2 0 0 2 . 1 . 1∼)

수송용경유 3 . 7 8 0 N O K /ℓ( 2 0 0 1 . 1 . 1∼) - -

유연: 4.62NOK/ℓ

휘발유 무연: 3.81NOK/ℓ - 0 . 7 3 N O K /ℓ( 2 0 0 2 . 1 . 1∼)

( 2 0 0 2 . 1 . 1∼)

천연가스 - - -

석탄 - - 0 . 4 9 0 N O K /㎏( 2 0 0 2 . 1 . 1∼)

전기 0.0930NOK/kWh (2002.1.1∼) -

주: 1) 특성: ①유황함유량: 1994년이후1% ②추정농도: 0.98t/㎘
2) 특성: ①농도: 0.85t/㎘(산업용), 0.83t/㎘(가정용)
3) 산업및가정용으로사용되는중질에너지유와경질에너지유의경우, 유황분0 . 2 5 %당 0 . 0 7 ( N K R /ℓ)의 유황세가과

세되나, 만일최종소비전에함유된유황이제거된다면(주로산업용)세금은감면됨
* 1NOK(노르웨이크로네) = 147.29원( 2 0 0 1년도평균환율)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second quart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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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에부과되는 일반적인 소비세(excise tax) 외에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은 유황세

(Sulphur tax)와탄소세( C O2 t a x )가 있다.

마. 스웨덴

스웨덴은항공용연료(aviation fuel)를제외한모든형태의에너지원에대해서1 9 9 0년 7월

1일부터2 5 %의세율로부가가치세를부과하고있다. 그러나산업및전력발전에사용되는에

너지와상업목적으로사용되는수송용경유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고있다.

스웨덴은1 9 9 2년부터 특정소각장(combustion plant)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 OX)에

유 종 에너지세 탄소세 유황세

<표Ⅲ-5> 스웨덴의석유관련조세체계

산업용저유황연료유및경질연료유 -1 ) 558.50SEK/t (2002.1.1∼)2 ) 28SEK/t (1991.1.1∼)3 )

가정용경질연료유( S E K /㎥) 5 9 0 S E K /㎥( 1 9 9 6 . 1 . 1∼) 1 7 9 8 S E K /㎥( 2 0 0 2 . 1 . 1∼) -

1급 1 3 2 3 S E K /㎥( 2 0 0 2 . 1 . 1∼) 1 7 9 8 S E K /㎥( 2 0 0 2 . 1 . 1∼) -

2급 1 5 5 7 S E K /㎥( 2 0 0 2 . 1 . 1∼) 1 7 9 8 S E K /㎥( 2 0 0 2 . 1 . 1∼) -

3급 1 8 6 5 S E K /㎥( 2 0 0 2 . 1 . 1∼) 1 7 9 8 S E K /㎥( 2 0 0 2 . 1 . 1∼) -

유연 3 . 8 4 S E K /ℓ( 2 0 0 2 . 1 . 1∼) 1 . 4 6 S E K /ℓ( 2 0 0 2 . 1 . 1∼) -

3 . 1 6 ( 2급) S E K /ℓ

무연 3 . 1 9 ( 3급) S E K /ℓ 1 . 4 6 S E K /ℓ( 2 0 0 2 . 1 . 1∼) -

( 2 0 0 2 . 1 . 1∼)

석탄
산업용 - 469SEK/t (2002.1.1∼) 30SEK/t (1991.1.1∼)

전력발전및지역난방용 301SEK/t (2002.1.1∼) 1564SEK/t (2002.1.1∼) 3 0 S E K /㎏유황함유량( 1 9 9 3 . 1 . 1∼)

산업용 - -

전기
가정및상업용

특정도시지역: 0.140SEK/kWh
-

기타지역: 0.198SEK/kWh

주: 1) 1993년1월1일폐지
2) ℓ기준인경우, 0.525(SEK/ℓ) 과세
3) 유황함유량의비중이10% 증가할때마다2 7 S E K /㎥과세(단유황함유량의비중이0.1% 미만인제품에대해서는비과세)
4) 환경에미치는영향에따라수송용경유를3가지로분류
5 )1 9 8 7년중반이후, 수송용경유의유황함유량비중이연간0 . 2 %를초과해서는안되며, 대개의경우경유는0 . 1 %에도못

미치는유황함유량의비중을유지함으로써수송용경유의유황세는사실상부과되지않고있음
* 1SEK(스웨덴크로나) = 128.17원( 2 0 0 1년도평균환율)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second quarter, 2002.

수송용경유

( S E K /㎥)4 ) 5 )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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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1 9 9 2년부터 특정소각장(combustion plant)에서배출되는질소산화물( N OX)에대하

여 세금과는별도로질소산화물k g당 4 0 S E K만큼의배출부과금을부과하고있다. 이배출부과금

수입은에너지생산량을기준으로배출부과금부담자에게재배분해주고있다.

대하여세금과는별도로질소산화물k g당 4 0 S E K만큼의배출부과금을부과하고있다. 이배

출부과금수입은에너지생산량을기준으로배출부과금부담자에게재배분해주고있다.

바. 독일

독일은모든석유류제품에부가가치세를부과하고있는데, 1998년4월1일부터지금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1 6 %이다. 그러나 산업및 전력발전용으로사용되는 에너지원과

상업목적의수송용경유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고있다.

2. 에너지가격및 과세수준의 국제비교

2 0 0 2년 5월에서 7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우리나라와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

리아, 일본등 주요선진국의석유류 제품별세전·세후소비자가격을비교하면<표Ⅲ- 7 >

에서보는것과같다. 휘발유의경우이탈리아의세전·세후가격이모두우리나라와비슷한

수준인반면, 일본은세전가격이우리나라보다높지만세후가격은오히려낮은편이다. 영국

은 세전가격이우리나라보다훨씬낮은편이나 세후가격은우리나라보다오히려 높은편이

며, 영국을제외하고는휘발유의세후소비자 가격이모두우리나라보다낮은편이다. 수송

유 종 소비세(광유세) 긴급비축기금

<표Ⅲ-6> 독일의석유관련 조세체계

1. 중질연료유
산업용 0 . 0 1 7 8 9 E U R O /㎏ ( 2 0 0 1 . 1 . 1∼)

0 . 0 0 8 4 E U R O /㎏( 2 0 0 1 . 4 . 1∼)
전력발전용 0 . 0 1 7 8 9 E U R O /㎏( 2 0 0 0 . 1 . 1∼)

2. 산업및가정용경질연료유 0 . 0 6 1 3 5 E U R O /ℓ 0 . 0 0 5 3 3 E U R O /㎏( 2 0 0 1 . 4 . 1∼)

3. 수송용경유 0 . 4 4 0 E U R O /ℓ 0 . 0 0 4 E U R O /ℓ( 2 0 0 1 . 4 . 1∼)

2. 휘발유
유연 0 . 6 9 0 3 E U R O /ℓ( 2 0 0 2 . 1 . 1∼)

0 . 0 0 5 E U R O /ℓ( 2 0 0 1 . 4 . 1∼)
무연 0 . 6 2 3 8 E U R O /ℓ( 2 0 0 2 . 1 . 1∼)

3. 천연가스 - 0.252EURO/1000kWh (1999.4.1∼)

* 1 EURO = 1,198.89원( 2 0 0 1 . 1월- 2001.11월기간의평균환율)
자료: OECD, Energy Prices and Taxes, second quarter, 2002.



2 0 0 2 . 5 3 3 . 5 ( 1 0 0 ) 1 0 0 . 2 ( 1 0 0 ) 2 9 . 3 ( 1 0 0 ) 5 2 . 8 ( 1 0 0 ) 2 9 . 6 ( 1 0 0 ) 4 2 . 5 ( 1 0 0 ) 2 3 . 4 ( 1 0 0 ) 2 6 . 0 ( 1 0 0 )

한 국 6 3 4 . 5 ( 1 0 0 ) 1 0 3 . 7 ( 1 0 0 ) 3 0 . 2 ( 1 0 0 ) 5 4 . 6 ( 1 0 0 ) 3 0 . 6 ( 1 0 0 ) 4 4 . 0 ( 1 0 0 ) 2 4 . 3 ( 1 0 0 ) 2 7 . 0 ( 1 0 0 )

7 3 5 . 0 ( 1 0 0 ) 1 0 7 . 0 ( 1 0 0 ) 2 8 . 5 ( 1 0 0 ) 5 8 . 5 ( 1 0 0 ) 2 9 . 9 ( 1 0 0 ) 4 6 . 3 ( 1 0 0 ) 2 5 . 1 ( 1 0 0 ) 2 8 . 2 ( 1 0 0 )

2 0 0 2 . 5 2 6 . 7 ( 8 0 ) 3 6 . 8 ( 3 7 ) 2 2 . 7 ( 7 7 ) 3 4 . 5 ( 6 5 ) n . a n . a n . a n . a

미 국 6 2 6 . 4 ( 7 7 ) 3 6 . 5 ( 3 5 ) 2 2 . 2 ( 7 4 ) 3 4 . 0 ( 6 2 ) n . a n . a n . a n . a

7 2 6 . 7 ( 7 6 ) 3 6 . 8 ( 3 4 ) 2 2 . 5 ( 7 9 ) 3 4 . 3 ( 5 9 ) n . a n . a n . a n . a

2 0 0 2 . 5 2 6 . 6 ( 7 9 ) 9 4 . 6 ( 9 4 ) 2 5 . 0 ( 8 5 ) 5 9 . 4 ( 1 1 3 ) 2 4 . 0 ( 8 1 ) 3 3 . 3 ( 7 8 ) 1 5 . 6 ( 6 7 ) 1 7 . 2 ( 6 6 )

프랑스 6 2 6 . 1 ( 7 6 ) 9 6 . 9 ( 9 3 ) 2 4 . 7 ( 8 2 ) 6 0 . 6 ( 1 1 1 ) 2 3 . 5 ( 7 7 ) 3 3 . 0 ( 7 5 ) 1 5 . 4 ( 6 3 ) 1 7 . 1 ( 6 3 )

7 2 6 . 4 ( 7 5 ) 1 0 0 . 2 ( 9 4 ) 2 4 . 7 ( 8 7 ) 6 2 . 5 ( 1 0 7 ) 2 4 . 3 ( 8 1 ) 3 4 . 5 ( 7 5 ) 1 5 . 9 ( 6 3 ) 1 7 . 6 ( 6 2 )

2 0 0 2 . 5 2 7 . 8 ( 8 3 ) 9 8 . 5 ( 9 8 ) 2 7 . 0 ( 9 2 ) 6 7 . 3 ( 1 2 7 ) 2 2 . 6 ( 7 6 ) 3 2 . 7 ( 7 7 ) 1 4 . 0 ( 6 0 ) 1 5 . 6 ( 6 0 )

독 일 6 2 7 . 7 ( 8 0 ) 1 0 1 . 4 ( 9 8 ) 2 7 . 0 ( 8 9 ) 6 9 . 1 ( 1 2 7 ) 2 2 . 3 ( 7 3 ) 3 2 . 7 ( 7 4 ) 1 3 . 8 ( 5 7 ) 1 5 . 4 ( 5 7 )

7 2 8 . 1 ( 8 0 ) 1 0 4 . 5 ( 9 8 ) 2 7 . 4 ( 9 6 ) 7 1 . 1 ( 1 2 2 ) 2 3 . 7 ( 7 9 ) 3 4 . 6 ( 7 5 ) 1 4 . 5 ( 5 8 ) 1 6 . 2 ( 5 7 )

2 0 0 2 . 5 2 6 . 4 ( 7 9 ) 1 0 9 . 6 ( 1 0 9 ) 2 8 . 3 ( 9 7 ) 9 5 . 2 ( 1 8 0 ) 2 0 . 6 ( 7 0 ) 2 6 . 4 ( 6 2 ) 1 4 . 9 ( 6 4 ) 1 8 . 8 ( 7 2 )

영 국 6 2 5 . 8 ( 7 5 ) 1 1 0 . 3 ( 1 0 6 ) 2 7 . 9 ( 9 2 ) 9 5 . 9 ( 1 7 6 ) 2 0 . 5 ( 6 7 ) 2 6 . 4 ( 6 0 ) 1 5 . 4 ( 6 3 ) 1 9 . 4 ( 7 2 )

7 2 6 . 5 ( 7 6 ) 1 1 4 . 9 ( 1 0 7 ) 2 8 . 5 ( 1 0 0 ) 9 9 . 8 ( 1 7 1 ) 2 1 . 5 ( 7 2 ) 2 7 . 6 ( 6 0 ) 1 6 . 1 ( 6 4 ) 2 0 . 3 ( 7 2 )

2 0 0 2 . 5 3 2 . 1 ( 9 6 ) 9 8 . 2 ( 9 8 ) 2 9 . 3 ( 1 0 0 ) 6 6 . 2 ( 1 2 5 ) 2 6 . 7 ( 9 0 ) 7 6 . 4 ( 1 8 0 ) 1 6 . 3 ( 7 0 ) 1 9 . 1 ( 7 3 )

이탈리아 6 3 2 . 7 ( 9 5 ) 1 0 1 . 5 ( 9 8 ) 2 9 . 7 ( 9 8 ) 6 8 . 3 ( 1 2 5 ) 2 7 . 1 ( 8 9 ) 7 8 . 8 ( 1 7 9 ) 1 6 . 2 ( 6 7 ) 1 9 . 1 ( 7 1 )

7 3 3 . 4 ( 9 5 ) 1 0 4 . 7 ( 9 8 ) 3 0 . 0 ( 1 0 5 ) 7 0 . 0 ( 1 2 0 ) 2 8 . 2 ( 9 4 ) 8 2 . 0 ( 1 7 7 ) 1 6 . 3 ( 6 5 ) 1 9 . 3 ( 6 8 )

2 0 0 2 . 5 3 6 . 6 ( 1 0 9 ) 8 3 . 0 ( 8 3 ) 3 8 . 7 ( 1 3 2 ) 6 7 . 3 ( 1 2 7 ) 3 4 . 3 ( 1 1 6 ) 3 6 . 0 ( 8 5 ) 1 8 . 4 ( 7 9 ) 1 9 . 3 ( 7 4 )

일 본 6 3 8 . 3 ( 1 1 1 ) 8 6 . 1 ( 8 3 ) 4 0 . 5 ( 1 3 4 ) 6 9 . 9 ( 1 2 8 ) 3 6 . 6 ( 1 2 0 ) 3 7 . 3 ( 8 5 ) n . a n . a

7 3 9 . 2 ( 1 1 2 ) 8 9 . 1 ( 8 3 ) 4 1 . 5 ( 1 4 6 ) 7 2 . 2 ( 1 2 3 ) 3 7 . 2 ( 1 2 4 ) 3 9 . 0 ( 8 4 ) 1 9 . 7 ( 7 8 ) 2 0 . 7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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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유는프랑스·독일·영국의세전가격이우리나라보다낮은편이나세후가격은우리나

라보다 높은 편이며, 일본은세전·세후가격모두 우리나라보다높은 편에속한다. 미국을

제외하고는모든비교대상국들의경유에 대한세후가격이우리나라보다훨씬높은편에속

한다. 난방유의경우는주요선진국들의세후가격이모두우리나라보다낮은편에속하는데,

특히일본은세전가격이우리나라보다높은편이나세후가격은매우낮은편이다. 중유의경

우는주요선진국의세전·세후가격모두우리나라보다낮은편에속한다.

OECD 회원국별휘발유의최근 소비자 가격 및 세금비중을비교하면다음 <표Ⅲ- 8 >에서

국가 년/월
휘발유 수송용경유 난방유 중유

세전 세후 세전 세후 세전 세후 세전 세후

<표Ⅲ-7> 한국과주요선진국의석유류제품별세전·세후가격및 상대가격비교
(단위: ￠/ℓ)

주: 1.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고급유연, 기타는보통무연휘발유임
2. 한국, 일본의난방유는등유임
3. (   )안의수치는한국을1 0 0으로본비교수치임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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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것과같다. 우리나라의경우, 휘발유의세금부담은OECD 회원국평균인6 2 7 . 0 3원보다

2 3 2 . 9 7원이비싼8 6 0원이며, 세금비중은6 7 . 7 %로OECD 회원국의평균세금비중인6 1 . 6 %

보다6 . 1 %가높다. 여기서특이할만한사항은영국의경우, 휘발유의세전가격은우리나라보

다낮으나, 세금비중이매우높아휘발유소비자가격이우리나라보다높다는점이다.

수송용 경유는 프랑스·독일·영국의세전가격이우리나라보다낮은편이나 세후가격은우리나

라보다높은편이며, 일본은세전·세후가격모두우리나라보다높은편에속한다. 미국을제외하

고는모든비교대상국들의경유에대한세후가격이우리나라보다훨씬높은편에속한다. 

영국 2 0 0 2 . 0 6 1 , 3 0 3 1 , 0 0 2 7 7 . 0 %
네덜란드 2 0 0 2 . 0 3 1 , 1 5 6 8 4 9 7 3 . 5 %
프랑스 2 0 0 2 . 0 6 1 , 1 5 3 8 4 3 7 3 . 1 %
독일 2 0 0 2 . 0 6 1 , 2 0 4 8 7 8 7 2 . 9 %

벨기에 2 0 0 2 . 0 6 1 , 0 9 5 7 6 9 7 0 . 3 %
스웨덴 2 0 0 2 . 0 6 1 , 1 3 7 7 9 8 7 0 . 2 %
핀란드 2 0 0 2 . 0 6 1 , 2 2 6 8 5 9 7 0 . 1 %
덴마크 2 0 0 2 . 0 6 1 , 2 5 1 8 7 5 6 9 . 9 %

노르웨이 2 0 0 0 . 0 3 1 , 5 1 3 1 , 0 3 1 6 8 . 1 %
이탈리아 2 0 0 2 . 0 6 1 . 2 0 7 8 2 0 6 8 . 0 %

한국 2 0 0 2 . 0 8 1 , 2 7 0 8 6 0 6 7 . 7 %
포르투갈 2 0 0 2 . 0 6 1 , 0 7 3 7 0 9 6 6 . 1 %

오스트리아 2 0 0 2 . 0 6 1 , 0 0 9 6 4 2 6 3 . 6 %
스페인 2 0 0 2 . 0 6 9 2 6 5 7 8 6 2 . 4 %

아일랜드 2 0 0 2 . 0 6 9 5 8 5 6 5 5 9 . 0 %
룩셈부르크 2 0 0 2 . 0 6 8 7 8 5 1 7 5 8 . 9 %

캐나다 2 0 0 2 . 0 4 5 4 3 3 1 3 5 7 . 6 %
일본 2 0 0 1 . 1 2 1 , 0 1 2 5 6 5 5 5 . 8 %

그리스 2 0 0 2 . 0 6 8 4 6 4 6 6 5 5 . 1 %
호주 2 0 0 0 . 0 6 6 0 3 3 1 3 5 1 . 9 %

멕시코 2 0 0 1 . 1 0 7 0 2 3 5 1 5 0 . 0 %
뉴질랜드 2 0 0 1 . 0 1 5 7 1 2 5 5 4 4 . 7 %

미국 2 0 0 2 . 0 7 4 5 0 1 3 4 2 9 . 8 %
평균 9 9 0 6 2 7 . 0 3 6 1 . 6 %

국가명 기준일 휘발유소비자가격 세금 세금비중

<표Ⅲ-8> OECD 회원국의휘발유 가격및 세금비중현황
(단위: 원/ℓ)

주: 1. 환율은1 , 2 0 8 . 3 8원/ $로2 0 0 2년8월실적적용
2.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스위스, 터키는제외
3. 한국은한국석유공사8월평균모니터링가격기준임

자료: Energy Detente,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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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 회원국별경유의 최근 소비자 가격 및 세금비중을비교하면 <표 Ⅲ- 9 >에서

보는것과같다. 우리나라경유의세금부담은OECD 회원국평균인4 1 5 . 2 3원보다5 7 . 2 7원

이 싼 3 5 7 . 9 6원이며, 세금비중은5 1 . 4 %로 OECD 회원국의평균세금비중인 5 2 . 4 %보다

1 %가 낮다. 휘발유가격과마찬가지로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등 OECD 주

요 선진국의경우, 경유의세전가격은우리나라보다낮으나, 세금비중이매우높아우리나라

보다경유의세후소비자가격이높다는점이특이할만한사항이다. 룩셈부르크의세금비중

이 0 %인 것을감안할때 룩셈부르크를비롯한몇 개 국가를제외하고는우리나라경유가격

의세금비중은OECD 회원국중에서매우낮은것으로평가된다.

영국 2 0 0 2 . 0 6 1 , 3 3 1 1 , 0 0 6 7 5 . 5 %

독일 2 0 0 2 . 0 6 9 5 1 6 3 2 6 6 . 4 %

프랑스 2 0 0 2 . 0 6 8 6 2 5 7 1 6 6 . 3 %

덴마크 2 0 0 2 . 0 6 9 4 2 6 1 0 6 4 . 7 %

캐나다 2 0 0 2 . 0 4 4 6 9 3 0 0 6 3 . 9 %

이탈리아 2 0 0 2 . 0 6 9 7 4 6 2 3 6 3 . 9 %

스웨덴 2 0 0 2 . 0 6 9 1 3 5 6 8 6 2 . 2 %

네덜란드 2 0 0 2 . 0 3 8 0 1 4 9 5 6 1 . 8 %

벨기에 2 0 0 2 . 0 6 7 9 5 4 8 5 6 1 . 0 %

노르웨이 2 0 0 0 . 0 3 1 , 4 2 1 8 4 3 5 9 . 3 %

핀란드 2 0 0 2 . 0 6 8 8 1 5 0 8 5 7 . 6 %
오스트리아 2 0 0 2 . 0 6 8 1 7 4 6 6 5 7 . 0 %

스페인 2 0 0 2 . 0 6 7 7 3 4 4 1 5 7 . 0 %
포르투갈 2 0 0 2 . 0 6 7 8 9 4 3 7 5 5 . 5 %
그리스 2 0 0 2 . 0 6 7 0 2 3 8 6 5 5 . 0 %
호주 2 0 0 0 . 0 6 6 0 0 3 1 3 5 2 . 1 %
한국 2 0 0 2 . 0 8 6 9 7 3 5 7 . 9 6 5 1 . 4 %

아일랜드 2 0 0 2 . 0 6 8 4 0 4 3 1 5 1 . 3 %
멕시코 2 0 0 1 . 1 0 5 8 4 2 6 5 4 5 . 4 %
일본 2 0 0 1 . 1 2 8 1 7 3 4 8 4 2 . 6 %
미국 2 0 0 2 . 0 7 4 5 0 1 5 3 3 4 . 0 %

뉴질랜드 2 0 0 1 . 0 1 4 8 5 5 4 1 1 . 2 %
룩셈부르크 2 0 0 2 . 0 6 7 1 5 - 0 . 0 %

평균 7 6 7 4 1 5 . 2 3 5 2 . 4 %

국가명 기준일 경유소비자가격 세금 세금비중

<표Ⅲ-8> OECD 회원국의휘발유 가격및 세금비중현황
(단위: 원/ℓ)

주: 1. 환율은1 , 2 0 8 . 3 8원/ $로2 0 0 2년8월실적적용
2.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스위스, 터키는제외
3. 한국은한국석유공사8월평균모니터링가격기준임

자료: Energy Detente, 20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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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격과마찬가지로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등 OECD 주요선진국의경우,

경유의세전가격은우리나라보다낮으나, 세금비중이매우높아우리나라보다경유의 세후소비

자가격이높다는점이특이할만한사항이다.

Ⅳ. 요약및 시사점

우리나라의현행에너지관련세제는전통적으로물가안정, 산업지원등을위해低가격정

책에근간을두고운영되어온 결과, 에너지의과다소비를초래할뿐만아니라이로인한대

기오염물질과이산화탄소배출등 환경오염측면에서도많은문제점이노정되고있다. 그러

나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조세기능은미흡한실정이다. 즉,휘발유가격은높은반면, 경유및 수송용L P G

가격은 낮은세금으로 인해상대적으로낮은가격을 형성하고있다. 2002년8월 기준으로

휘발유에대한세금은 리터당8 5 9 . 6 7원, 경유에대한세금은리터당 3 5 7 . 9 7원, LPG에대

한 세금도리터당1 9 2 . 2 9원으로나타나고있어, 소비자가격에서는휘발유대 L P G의 상대

가격비가2 . 8배, 휘발유대 경유의상대가격비는1 . 8배에달한다. OECD 주요선진국의대

부분은경유와휘발유의소비자가격에서차지하는세금비중이거의동일한수준(예: 영국의

경우휘발유77.0%, 경유7 5 . 5 % )이나, 우리나라의경우휘발유의세금비중은6 7 . 7 %로 경

유의 세금비중 5 1 . 4 %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난다. 이처럼 석유제품의 가격구조상의 문제는

최종소비자가격을결정하는주요수단이되는조세체계에서비롯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는석유류제품에대한과세체계가복잡하며과세기준에대한투명성?형평

성이 결여되어 있다. 석유류 제품의 판매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5가지(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종류가있으며, 판매부과금을포함할 경우 6가지 종류가

된다. 반면, OECD 주요선진국에서는에너지원에대한과세체계가부가가치세, 개별소비

세및 환경세중심으로단순화되어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경우 에너지관련세금부과 대상및 수준, 세금감면등이 투명한 기준

없이 세수확보, 물가안정, 산업지원등을 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휘발유, 경유와L P G의

과다한세금격차는수송부문소비구조및 투자왜곡을조장한다. 즉, 휘발유와경유의현격한

가격격차는휘발유에비해환경오염유발이 큰 경유차량의생산과 경유의소비를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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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고있다. 또한LPG 가격은휘발유는물론경유에비해서도현저히 낮은가격수준

을 유지함에따라주로중산층이소비자인LPG 승합차가경차또는소형승용차에비해저

렴한에너지비용을부담하고있다. 교통과는무관한산업용및 가정·상업용경유에교통세

를 부과하고있으며, 교육세역시에너지소비와는무관하며교육관련지출을위한세수확보

의목적으로부과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는석유류 제품에 대하여 각종부과금 및 부담금 외에도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여러가지형태의목적세가부과되고있어재정운영의경직성과비효율성을초래하고있

다. 반면에, OECD 주요선진국에서에너지원에부과되는 환경관련세금은 전부 일반회계

에 편입되는일반세로서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있으며, 특정목적의재원확보를

위한목적세는부담금의명칭으로부과함으로써조세와차별화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재정경제부의2 0 0 1년부터2 0 0 6년까지의단계적인에너지관련세제개편

안은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의왜곡을개선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으나, 중·

장기적인관점에서우리나라의현행에너지관련세제가안고있는문제점을보완하기위한

개선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관련 과세체계를 벤치마킹함으로써우리

나라에너지관련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

어, 우리나라실정에 맞는에너지관련세제개편을위해서는에너지 절약을 위한안보비용,

수송용 에너지 사용에 따른혼잡비용, 환경오염의사회적 비용등 에너지관련외부비용및

전반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관련 세제개

편은범정부적차원에서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산업계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참여한 가운데 중·장기적인관점에서대책을 세우는 것이바람직한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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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정책

魯 英 勳 연구위원( y h r u t @ k i p f . r e . k r )

Ⅰ. 문제의제기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이하VAT이라함)는일반적으로‘생산및유통의각거래단

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정의된다. 한편, VAT의특성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General Sales

Ta x )’라는점이강조된다. 그개념만으로보면VAT는반드시소비에대한조세일필요는없

으나, 소비세적특성이강조되는이유중 하나는대부분의시행국들이소비형( c o n s u m p t i o n -

type) VAT 방식으로VAT를시행하기때문이다
1 )

. 부가가치를어떻게정의하여회계학적으로

계산하느냐에있어서소비에초점을맞추게되면, 실제소비행위와소비지출행위간 괴리, 그

리고투자재에대한처리등에있어서많은실무적문제에봉착하게된다.

토지와 건물같은부동산은 소비 또는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서비스들을모아놓은 저량

( s t o c k )을 형체화한것이다. 따라서, 부동산특히주택의 경우내구자산으로서의주택과이

로부터창출되는주거서비스흐름을부가가치세의이론및 실무분야에서적절히처리한다는

것은매우복잡하고도어려운문제이다. 대부분의선진국들의경우실제지불하는임대료및

자가점유주택의 임대가치로 포착되는 주택서비스는 국민소득계정상의 연간 총소비지출액

중 15%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민간최종소비지출액에서17% 정도를차지하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그이외에V A T는궁극적인세부담이최종소비자에게로의전가를예상한다든가, 납세의무자의인적사항을고려하지아니하고
재화·용역의소비사실에대해과세하는물세적성격이제시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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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규모는광의의부가가치세하에서무시하지못할만큼큰 비중이지만, 아직

도 그 개념적 난해성 그리고무엇보다도행정적·정치적문제들 때문에주거서비스에대해

만족스럽고공평하게부가가치세를과세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VAT에서는과세거래를일반적으로‘재화또는용역의 공급’그리고재화의 수입으로구

분하여, 재화의공급은소유자로서유·무형재산적가치있는물건을처분할 수 있는권리

를 이전한다는의미이다. 우리나라민법상토지(land) 및그정착물( i m p r o v e m e n t s )이 부동

산이고부동산이아닌물건은모두동산이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있어서의

부동산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문제는토지와건물그 자체의소유권변동과관련된거래, 그

리고토지와건물로부터나오는용역( s e r v i c e s )을 임대차하는거래로부터주로발생한다. 우

리나라의VAT법을살펴보면, 부동산의공급중 토지의공급은면세이고(§12 ①1 2호) 건물

의 공급은과세하면서, 부동산의임대인토지와건물의임대는모두과세하는것을원칙으로

하고있다. 다만예외적으로, 건물의공급이라하더라도국민주택공급은면세한다거나(조특

법 §106 ①4호), 임대라하더라도주택및 그 부속토지의임대용역공급은면세(§12 ①11

호)하는정책을취하고있다( <표 1> 및부록참조) .

한편, 유럽연합회원국부가가치세법간세제조화를위해마련된EU VAT 제6차지침( t h e

6th Directive)을보면, 제5조(Article 5)에VAT 과세거래로서의재화의공급개념으로‘소

유자로서유·무형재산처분권을이전하는행위’내에부동산의매매가포함된다. 공급면세

토지와건물같은부동산은소비또는생산에사용될수 있는서비스들을모아놓은저량( s t o c k )을

형체화한것이다. 따라서, 부동산특히주택의경우내구자산으로서의주택과이로부터창출되는

주거서비스흐름을부가가치세의이론및 실무분야에서적절히처리한다는것은매우복잡하고도

어려운문제이다. 

부동산의공급(재화의공급) 부동산의임대(용역의공급)

토지의공급 - 면세 토지의임대 - 과세

(예외)주택부속토지의임대 - 면세

건물등의공급 - 과세 건물등의임대 - 과세

(예외)국민주택의공급 - 면세 (예외)주택의임대 - 면세

<표1> 부동산의공급및 임대에 대한VAT 과세여부(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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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 0관( Title X)에명시되어있는데, 공제할수 있는면세와공제할수 없는면세로구분

된다. 전자는회원국국경내의경제활동에대한면세로 제1 3조(Article 13)에열거되어있

으며, 공익을위해면세하는것으로 우편, 의료, 사회, 교육, 문화적용역을 A항에, 그외의

면세활동으로보험및 재보험거래, 부동산임대, 주차목적의부지임대, 은행및 금융거래는

B항에구분되어열거되어있다. 제1 3조 C항에따르면, 부동산및 금융서비스와관련한특정

거래에대해서는, 거래가이루어진회원국이선택권을부여했을경우, 과세대상자(납세의무

자)가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도기 동안이나 특정조건하에서는, 회원국이

지침하에서면세되는활동들에대해계속과세를하거나, 지침하에서과세되는활동들에대

해면세할 수 있으며, 아니면과세대상자에게과세또는면세를선택할수 있도록할 수 있다

(부록참조) .

본고에서는부동산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정책을EU 및OECD 회원국을중심으로소개

한C n o s s e n교수의글을정리하면서, 우리나라와비교하여다음과같은측면에서몇 가지시

사점들을도출하고자한다. 첫째, 경제이론적기초에서보았을때의부동산에대한VAT 과

세처리와법률적·행정적측면에서보았을때의처리방법간에차이가 발생하는이유와 양

접근방법선택중 고려해야할 요인들을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자주제기되는부동

산 거래과세완화및 보유과세강화, 그리고부동산에대한양도소득세개선이라는정책명제

에서부동산관련VAT가담당할수 있는기능및 역할에대해검토해보고자한다.

Ⅱ. VAT의본질에 따른부동산 과세

1. VAT의특성

VAT를국내소비에대한物稅(in rem tax)적특성에부합하도록운영하기위해서는납세

의무자와과세대상을이에맞추어 규정해야한다. 부가가치세는궁극적으로소비자가세부

담을지도록만들어진세금이지만, 소비자에게직접부과하지않으므로납세의무자( t a x a b l e

persons, taxpayer)는과세대상재화및 용역을생산하고거래하는모든생산자와유통업자

들이된다. 즉, 마지막단계의소매상이최종소비자로부터징수한총 세금중에서, 각단계의

납세자들은각자창출한부가가치분에세율을곱한부분만큼씩을납부해야한다. 이를위해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인도라는 일종의 과세대상(taxable events)에VAT가

부과된다. 어떤물품이거래될때마다납세의무가발생하며투입물에대한세금은산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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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금에서공제할수 있는것이다. 결국, 모든물품들은등록사업자들의세계내에서는

사실상세금없이거래될수 있으나, 일단이들재화와서비스가사업자세계를떠나등록되

지않은개인 즉 소비자에게판매되는순간에세금전액을납부해야한다
2 )

. 

이러한소비형VAT 징수과정의기본성격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별로없지만그 이론

적 기초에대해서는많은이견이발생할수 있다. VAT는생산및 유통의전 과정을통해다

단계적으로(piecemeal) 징수되는매상세(retail sales tax)이다. 그러나, VAT가‘소비행위’

에 대한조세인가, 아니면‘소비지출’에 대한세금인가? 또한 VAT가‘현재의소비에 대한

조세’인가, 아니면보다넓게보아‘당장소비되든아니면자산의내구기간동안지속적으로

소비되든상관없이, 등록사업자의세계를떠나는모든물품에대한세금’인가? 자동차, 가전

제품, 가구, 그리고주택과같은내구소비재는후자유형의자산에대한예들이다. 

2. 행위에대한조세또는지출에 대한조세

경제적 관점에서볼 때, 이상적인VAT는모든소비행위에대해과세되어야한다. 왜냐하

면 이것이형평성과중립성기준을가장가까이만족하는방법이기때문이다. 소비활동에대

한 세금으로서VAT는원칙적으로자기집 정원에서재배한야채나 일반가정에서의식사와

같이자체생산한소비재들도시장가치로평가하여과세표준에포함하여야한다. 이렇게함

으로써시장에서구입한 다른생산물과마찬가지의과세처리를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견

해의찬성론자들은, 소득을소비능력증가( a c c r e t i o n )의 개념으로파악하여이론적으로는자

체 생산한것들의가치도과세기반에포함한다는주장과병행하여제기한다. 심지어순수원

부가가치세는궁극적으로소비자가세부담을지도록만들어진세금이지만, 소비자에게직접부과

하지않으므로납세의무자(taxable persons, taxpayer)는과세대상재화및 용역을생산하고거

래하는모든생산자와유통업자들이된다.

2 )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납부 메커니즘과는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원자재·제
조·유통등일련의거래과정을단계별로보았을때, 과세거래에해당하여납부세액이있더라도매입세액공제를받으므로, 사
업계전체를하나로보았을때그내에서의매매거래는부가가치세가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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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론자들은한 걸음더 나아가여가에대한소비에도과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3 )

.

그러나, 경제학자들도여가는 차치하고라도가내생산물에 대한소비를 과세한다는것이

실행불가능하다는것은인정한다. 다만, VAT가소비행위에대한과세라는원칙만은훼손시

키지말아야한다고지속적으로주장한다. 그근거로서, 대부분의부가가치세법들에서사업

용 재고로부터개인용으로사용하기위해출하된 상품들은과세된다고규정된명시적 조문

들을지적한다. 

그러나VAT에대한법적접근방법론에따르면, VAT의원칙은비시장적소비행위에대해

서는과세되지않는다는것을강조한다. 만일푸줏간주인이과세된다면그것은창고에서꺼

내 직접적으로제공했건, 송아지를키워간접적으로고기를공급했건자기자신에게고기를

공급한과세대상자이기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고기는개인의자격으로생산한것이아니라

사업차원에서생산한것이다. 이것이과세대상사건을발생시킨요인(요건)이다. 반대로푸

줏간주인이 가정에서재배한 야채는 VAT 과세대상이아니다. VAT법 조문에서의“과세대

상 사건”의 정의는 오로지 시장에서 구입한 재화와 용역만이 과세대상이라는것을 지적한

다. 더욱이, VAT는과세대상 거래가“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일반적이다. 자체생산한소비물품들과무상증여는과세대상이아니다. 간단히말해서,

소비행위에대한것이아니라소비지출에대한세금이라는것이다. 

3. 유량( F l o w s )에 대한조세또는저량( S t o c k s )에 대한조세

VAT는현재또는今期의소비에대한세금인가아니면과세대상자의범위인사업계를떠

나는 소비재에 대한 세금인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VAT가 저량( s t o c k )이 아닌 유량

( f l o w )에 대한과세라고주장한다. VAT에서는, 오랜기간동안서비스를제공하는자동차와

같은내구소비재의경우구입한시점의가치가아니라그 재화가지속적으로제공하는서비

스의가치에대해과세되는것이이상적이다. 

이러한 원칙이실행불가능하다는것은쉽게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서비스흐름을 측정

하는차선책으로, 내구소비재의구입가격은미래서비스의가치를 현재가치로할인한 금액

3 ) 여가( l e i s u r e )에대해과세할수 있다면 초과부담(excess burden) 없이일정세수를 거둘수있는 최상의 결과(first best)를
얻을수있다는주장임. 이것이불가능하여여가수요를낮추는간접적방법으로, 여가와함께소비되는재화에대해고율로물
품세과세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Corlett-Hague 법칙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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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한다는가정에의존한다. 따라서, 구입가격에대해매긴세금은서비스의흐름에부

과되어야할 세금의현재가치에근사한추정치라고생각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선납방

식(prepayment method)은개인소비(지출)세에서도발견할수 있다. 

법률가및 세정담당자들은이러한견해가VAT의성격을잘못나타내고있다고지적한다.

VAT는人稅(personal tax)가아니라 소비지출에대한물세(in rem tax)라는것이다. 모든

재화와용역에대해세금이최종적으로확정되는시점으로서의단절점(cutoff point)은어떻

게든설정되어야하고, 그 시점은 판매되는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매단계이다. VAT의

물세(in rem)적성격은 내구소비재가비내구소비재와는다르게 취급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않는다. 이론적으로도실무행정상으로도내구재에대해현재(금기)의소비가치를

귀속시키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결국, VAT는비용을부담할시점에서의소비지출에대한

세금이라는것이다. 비록거래에대한과세가그 자체로서는목적이될 수 없더라도그것은

확실히무시할수없는VAT 성격의핵심이다. 

Ⅲ. 부동산에대한VAT 부과원리

앞에서의 논의는 부동산이 VAT하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소비와생산에사용될 수 있는서비스들을모아놓은저량( s t o c k )을 형체화한것

이 부동산으로서의 토지와 건물이다. 만일 부동산이 공장이나 기계장치처럼 생산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부동산이창출해내는서비스는과세되지말아야 한다. 따라서부동산을구

입할당시에 납부한 세금은 동 부동산 위에세워진 공장에서만들어진생산물에대한VAT

세금납부나 타 재산의 판매에 대한VAT 납부세금에서즉시공제되어야한다. 만일 판매가

없어서판매에대한세금이없다면, 즉시환급되어야한다. 사용여부에상관없이공장에대

해서는세금부과가없어야한다. 

소비와생산에사용될수 있는서비스들을모아놓은저량( s t o c k )을 형체화한것이부동산으로서

의 토지와건물이다. 만일부동산이공장이나기계장치처럼생산목적으로사용된다면, 그부동산

이창출해내는서비스는과세되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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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관점

경제적관점에서볼 때, 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부동산에대해서도동일한처리가이루어

져야한다. 이론적측면에서볼때 가장좋은부동산에대한VAT 부과방법은거주용부동산

을 소유하거나구입하는모든자연인및 법인을VAT 과세목적상사업자로등록시키는것이

다. 주택을구입함으로써주택서비스의생산자가되며, 그이후주택서비스를소비자에게판

매하는생산자로서의기능을수행하게되는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임대료를내고서비스

를 구입하는제3자가될 수도있고, 아니면주택의자가점유자로서자기자신에게주택서비

스를판매하는생산자자신일수도있다. 

이러한거래사건에있어서의VAT 결과는명백하다. 주택의형태로주거서비스묶음을구

입하는등록사업자는구입가격에기초하여세금을납부한다. 그러나동시에납세자는동일한

금액의 세액공제(또는환급)를 받을수 있다. 만일납세자가 제3자 즉, 임차인( l e s s e e )에게

주거서비스를판매한다면, 그는임대료에기초하여VAT를부과해야한다. 임차인은등록되

지않은소비자이므로세금을전가할수 없고다른 물품의소비자처럼세금을부담하게된다.

마찬가지로자가점유자인주거서비스의생산자는소비자로서자기자신에게제공되는주택

의임대가치로나타나는서비스에대해VAT를부과해야한다. 그리고임대인처럼, 그생산자

는세무당국에수선및관리비용같은투입세액을차감한세금을납부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의논의는건물에관한것이었다. 그러나토지에대한과세처리도차이를둘 이유

가 없다. 만일토지가 생산적서비스를창출한다면, 위의공장에서의예와같은과세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만일토지가토끼사냥을위해사용되거나그냥방임되는등 소비적서비

스를창출하는생산재라면, 주거서비스에관해위에서제시한것과동일한논리가적용된다.

실행가능성에대한고려때문에다른해결방법이제시될수는있지만, 토지가소비재가아

니고생산요소이므로VAT 과세기반에서당연히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

다. 문제는토지가소비적서비스를창출하는가의여부이다.

2. 법적관점

위에서요약한 바와같이법적인관점을 택하는사람들은VAT가흐름( f l o w )에 대한세금

이라는특성을지지하지않으려한다. 그들에게있어서VAT는거래에대한세금으로서소비

지출에대해서만 과세되도록설계되었다고생각한다. 부동산은생산분야및 사업계에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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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야및 소비세계로이전될때에만과세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따라서신축건물은거주

주택이건비거주용주택이건그것이완성되었을때 과세되어야한다. 만일당해건물이후에

사업용또는거주용으로임대되는경우, 임대료에대해VAT 과세하면서구입시납부세액은

임대에대한VAT 세금에서공제되어야한다. 그러나, 만일거주용부동산이자가점유자에게

판매되었다면, 판매에대한세금이최종적인것으로간주된다. 이세금이 미래의모든주거

서비스가치에 대한세금들을자본환원화한가치를반영한다는생각은 이러한 법적접근방

법에서유용하기는하지만필수적인것은아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모든 임대가치의 계산뿐만아니라 모든자가점유자의등록이라는문

제는VAT가감당할수 없는엄청난세무행정적인문제점을야기한다고지적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자가점유부동산의임대가치에대해소득세를과세하지않거나경감된과세표준으

로 과세하고있다. 정치적으로임대가치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를하는것은더 어려울것

이다. 자가점유자들에게그들의 임대가치에대해부가가치세뿐만아니라소득세 과세를 하

는 것이이중과세가아니라는 것을설명하는것 또한 어려운 일일것이다. 자가점유자들은

소득세제하에서투자자로서임대가치를누리는반면, 부가가치세제하에서는소비자로서임

대가치를누리는것이다. 다음으로, 비거주용자산은농업및 산업분야에서사용되거나정부

가 소유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이들자산에대해과세하더라도순세수규모는별로

크지않을것이다.

임대가치가아닌임대료에대한과세는임대료에대해VAT를납부하는임차인( l e s s e e )보

다 자가점유자에게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더우기동등한 과세처리를위해서는자가점유주

택의판매에 VAT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세사업자인임대인( l e s s o r )이 자가점

유자에게주택을판매하는것 또한과세대상이되기때문이다. 수선, 유지및 기타비용에대

해 납부한세금뿐만아니라최초취득에 대한세금도고려되어야한다. 만일소유자가최초

로 점유한 주택( d w e l l i n g )이 후에임대되거나, 임대주택에후에 소유자가거주하게 된다면

복잡한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 법적관점에서 보면최선의 선택은 신규 주택건설에대해 과세하고 그 이후로는

이론적측면에서볼 때 가장좋은부동산에대한VAT 부과방법은거주용부동산을소유하거나

구입하는모든자연인및법인을VAT 과세목적상사업자로등록시키는것이다. 주택을구입함으

로써주택서비스의생산자가되며, 그이후주택서비스를소비자에게판매하는생산자로서의기

능을수행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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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지않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임대인또한면세사업자로처리하는것이다. 그들은신

규 주택의구입에대해서는세금을납부하게되나임차인으로부터받는임대료에VAT를부

과징수하거나, 새로운가재설비및 가전제품구입, 그리고유지관리비등에포함된매입세액

공제를할 수 없게될 것이다. 신규주택건설에최종적인세금을부과하여끝내는방식은주

거서비스에대한소비자시장에서는왜곡을낳을수 있으나, 주거서비스의생산자시장에서

는 거의왜곡이없을것이다. 이러한과세처리는, 기존주택스톡의관리및 개축관련서비스

에 대해건축자재등과 마찬가지로과세된다는가정하에서, 타서비스 등과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신규주택건설에대한VAT 세금부과는도입당시의기존주택스톡소유자들에게는

유리할수있으나, 이러한장점은시간이지나면서경감될것이다.

만일 현재의 주거서비스를 VAT 과세베이스에서계속 제외시킨다면, 신규 상업용건물에

대해과세한다는가정하에현재의상업용건물서비스에대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가? 가장

적절한VAT 해결방법을위해서는, 이러한건물이사용되는용도들을고려하여야한다. 영업

용건물 즉 생산을목적으로사용되는건물은다른용도로전환이어려운공장건물들이대부

분일것이다. 그러나사무실건물도있는데, 이들은제조업이나매매업에종사하는등록사업

자가사용하고 있을수도있고은행또는비영리단체인면세단체가사용하고있을수도있

다. 또한일부사무실건물들은별로비용을들이지않고아파트로전환될수 있고그 반대방

향으로전환될수도있다. 

3. 실무적해결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과세방법과면세방법의두 가지방법론이사용되는데, 그결과는

거의동일하다. 첫째, ‘과세방법론’은 캐나다와뉴질랜드 등의세법에서 따르고 있는데, 부

동산의판매와임대에대해서는VAT를과세하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 주거용임대에대해

서는 기존 주택의 판매처럼 면세하는 것이다. 이는 건물의 신축, 개축, 유지보수에대해서

VAT를과세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기존건물의판매는건물이거주용부동산이아니라

면 과세대상이다. 기존건물점유에대한정의는국가별특성을반영한 과세원칙에따라내

려진다. 예를들어, 캐나다에서는주상복합건물을건설하고거주지로점유하던개인이이를

판매하는경우면세가적용된다. 그러나이 경우에도주상복합건물내에포함된부동산의취

득과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신청하지않은개인이어야한다. 또한주상복합건물을건축하

지않은 사람이이 중 주택부분을판매한경우에도건물의취득에관한매입세액공제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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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았다면면세이다. 

면세방법론은E U의 6차지침에기술되어있는데, 부동산의판매와임대는원칙적으로면

세이다. 그러나신축건물, 기존건물의개량및 유지보수는과세대상이다. 주거용도에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과세방법론과는달리, 면세방법론은호텔, 야영시설, 주차공간과같은

과세되는구체적비거주용용도에대해정의를내려야한다. 상업용도와기존부동산의판매

도 역시면세다. 차별과세의가능성과세금의 누적효과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사업자등

록을선택할수있는 기회(즉, 면세포기)가제공되어야한다. 

두 가지방법모두토지공급의 VAT적의미가 무엇인지를다루어야한다. 건물보다거래

가 빈번하지않은미개발토지는농업과같은면세분야에서생산적인용도에더 자주이용된

다. 뉴질랜드는미개발토지뿐만아니라개발된토지까지모든토지가면세이다. 그러나E U

6차지침에의하면미개발토지는면세이나건물이세워진토지를포함한개발된토지는과

세대상이다. 아마도이러한세제상의차이는미개발토지의상대적인결핍( s c a r c i t y )을 반영

한 것일것이다. 따라서뉴질랜드에서는건물구입가격의토지부분은총가격에서분리되어

야 한다. EU 6차지침에 따르는국가에서는, 토지요소는동일필지의일부인다른(미개발

된) 토지의가치로부터분리되어야한다. 

두 가지방법론모두기존주택의판매에대해서는면세다. 따라서VAT의도입은주택가

격을상승시키고기존주택의소유자에게는우연이득을제공한다. 이러한효과는VAT의도

입 이후모든주택의최초판매에과세함으로써경감시킬수 있다. 그러나실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VAT 과세기반의새로운 확대에 대해조세저항이높을것이다. 기존주택은 VAT

도입당시의가액을기준으로평가되어야한다. 기존주택의소유자는그 이후첫 번째판매

시 VAT에서차감할수 있도록개조및 보수유지비지출영수증( i n v o i c e s )을 보유해야한다.

이 영수증들은시간이 경과함에 따라확인하기가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VAT의

도입에따라이방법을채택한나라는없다. 

신규주택건설에최종적인세금을부과하여끝내는방식은주거서비스에대한소비자시장에서는

왜곡을낳을수 있으나, 주거서비스의생산자시장에서는거의왜곡이없을것이다. 이러한과세

처리는, 기존주택스톡의관리및 개축관련서비스에대해건축자재등과마찬가지로과세된다는

가정하에서, 타서비스등과차별하지않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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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의부동산에대한VAT 과세현황

<표2 >는 VAT를운영하는EU 회원국과일부OECD 국가들에서의부동산에대한과세처

리 현황을 보여준다. 부동산이라는재화를 창조하는 건축활동, 그리고이 부동산의 임대나

판매활동을구분하여정리하였다. 일부국가들에서는등록세와같은재산이전과세가 총매

매가격에부과되기도하는데VAT와상호영향을미치는관계가있어서, VAT가부과되는경

우에는이전세가부과되지않거나그 반대가되기도한다. 

1. 건설

만일왜곡과행정적인어려움만없다면, 건축자재의판매, 수선및 유지보수서비스, 그리

고 신축건물건설과같은다양한활동에대해VAT 과세를일관성있게처리하는것이 필요

하다. <표2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거의모든나라들이건축자재에표준세율로과세하고

있다. 예외적으로아일랜드가콘크리트에대해1 2 . 5 %의 낮은세율을 적용하고이탈리아가

건설업에서사용되는원자재및 반제품에대해9 %로 과세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수선및

유지보수서비스에대해건축자재와동일하게VAT 과세처리한다. 예외적으로벨기에는2 0

년 이상사용된 주택의건설용역및 건자재공급에대해낮은세율로 과세한다. 아일랜드에

서는수선및 유지보수서비스에1 2 . 5 %로 과세하고이탈리아는오래된건물이많아서이에

대한용역을우대하기위해4 %의 낮은세율로과세한다. 이러한최종용도형태에부여되는

면세(end-use type of exemption)는적절하게감시하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논리적으로보면, 건축자재와넓은의미의건설용역이라해석할수 있는수선및 유지보수

서비스는신축건물의가치에추가되는것이다. 대부분의나라들은이 점을인식하여, 신축건

물을건자재와노동력의합으로VAT에서처리한다. 만일신축건물에대한세율이달라지게

되면, 그 건물에 체화( i n t e r n a l i z e d )되어있는재료와 서비스에대한실효세율이기존주택

의보수유지, 수선, 개량에사용되는건자재및 서비스에적용되는세율과다르게될 것이다.

이는왜곡을야기하고행정적인어려움을증가시켜서, 탈세와조세회피를위한기회를조성

하는것이다. 

그러나모든나라가이러한방식으로접근하는것은아니다. 영국은영세율이적용되는신

축주택의판매가아닌한 모든건축에대해표준세율을적용한다. 따라서복합적공사가이

루어질때 복잡한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면, 기존주택에개보수작업을하면서여기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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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인접하여새로운주택을증축할경우이다. 또한 가지이해할수 없는차별은건축업자

들이제공하는가구에관한것이다. 주방의맞춤찬장은영세율을적용받지만침실의붙박이

장은표준세율이적용된다.

아마도 이와유사한 문제점들이 스페인에서도발생하는데, 표준세율보다낮은 세율로 신

축건물에과세하는것이다. 스페인은건설업자가아닌다른사람에의해수행되는건설용역

에 대해서는표준세율이적용된다고규정하여폐해를차단하려하였다. 그러나실제로법적

그리고 실무상의혼란은 영국에서와마찬가지일것이다. 스웨덴은신축건물에대해절반의

과세가액에표준세율을적용하여왔으나, 1992년이후부터는전체금액에표준세율을적용

한다. 

신축건물의최종용도에기초하여 차등과세를 하게되면, 건자재와건설용역 서비스에대

해 일으키는문제와동일한문제를발생시키게된다. 이탈리아는문화재적고건물의수리와

저가주택의건축에대해4 %의 세율로과세한다. 공공주택사업에대한VAT 우대과세는벨

기에, 캐나다, 프랑스, 포르투갈에서선호되고있다. 포르투갈은공공사업에대해낮은세율

로 부과하는데이것은불필요한복잡함을추가하는것이다. 세율을제대로올려서받고보조

금을인상하는것이탈세를방지하는단순한기장관행이될 것이다. 터키는1 5 0평방미터까

지의주택은면세이다. 아마도일부가계들은두 채의주택을구입한 후 이들을 연결하고자

할것이다. 

독일과포르투갈은신축건물에대해VAT를면세하지만, 그대신재산이전세(등록세)를부

과한다. 이러한이전세의세율은표준VAT 세율보다낮지만매입세액공제가허용되지않는

다. 이러한 이전세액과 VAT 매입세액의 합계는 신축건물의 총공급대가에 부과되어야 할

VAT 금액과요행이아니라면다를것이다. 이것은왜곡과복잡성의원인이될 수 있다. 대부

분의EU 회원국에존재하는선택적사업자등록과사업용 자산에대한VAT 납부는이러한

폐해를완화하는효과를갖는다. 

일부국가들에서는등록세와 같은재산이전과세가총매매가격에부과되기도하는데 V A T와 상

호 영향을 미치는관계가있어서, VAT가부과되는경우에는이전세가부과되지않거나그 반대

가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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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임대 판매 기타조세

건물 수선/
신축

기존거주용 기타 거주용 기타
종류

세율
2 )

자재 유지 부동산 부동산
1 )

부동산 부동산
1 )

( % )

EU 회원국

오스트리아 S S S L S E E 자산취득세 3 . 5

벨기에 S
3 )

S
3 ) 4 )

S
3 )

E E*
,3 )

E E*
,5 )

등록세 1 2 . 5

덴마크 S S S E E * E E * ×, 인지세

핀란드 S E
6 )

E E E E E
5 ) 7 )

×, 인지세

프랑스 S S S E E
3 )

E E * 등록세 6 . 9∼1 8 . 6

독일 S S E
8 )

E E * E E 자산취득세 2

그리스 S S S E E E E * 등록세 9

아일랜드 S
9 )

L
1 0 )

L E E * E E ×, 인지세 0 - 6

이탈리아 L S
1 1 )

S
1 1 )

E E
3 )

E E
5 )

등록세 8

룩셈부룩크 S S S E E * E E * 등록세 1 0

네덜란드 S S S E E * E E * 이전세 6

포루투갈 S S E
8 ) 1 2 )

E E * E E * 등록세 8∼1 0

스페인 S S L
1 4 )

E S E S 등록세 6

스웨덴 S S S E E * E E * ×, 인지세

영국 S S Z
1 5 )

E
1 4 )

E *
,1 6 )

E E * ×, 인지세

OECD 회원국

캐나다 S S L E L E L ×

아이슬란드 S S S E S E S ×

일본 S S S E S E S 이전세 4

뉴질랜드 S S S E S E S ×, 인지세

노르웨이 S S S E E E E ×

터키 S S S E S E S 이전세 4

한국 S S S E S E S
1 7 )

취·등록세등 5 . 8∼6

주: S=표준세율, L=낮은세율, E=면세, Z=영세율, *=과세대상활동에사용되는자산이라면사업자등록과과세선택이가능함.
1) EU 회원국및몇몇OECD 회원국내에서는호텔, 야영지, 주차장에대해과세됨
2) 특별세율적용은표시하지않음
3) 벨기에는지역주택공사에공급된주택, 노인·장애인·노숙자·미성년자·학생용아파트건물과같은공공주택에대해서

는 1 2 %의중간세율을적용하며, 이러한건물에대한작업에대해서도12% 세율을적용함
4) 벨기에는2 0년이상사용된주택에대한보수, 수선, 유지등서비스에대해6 %의낮은세율로과세함
5) 임대사업자에의해임대되거나판매된것은과세됨
6) 핀란드는상·하수도, 난방, 가스관, 전기배선과관련된설치작업에대해과세함
7) 프랑스는공공주택사업을위한건물부지의공급은5 . 5 %의낮은세율로과세되나, 기타건물부지는 1 3 %로과세됨. 상업

용 부동산의매매업자는실현이득에대해 VAT 과세대상이나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허용되지않으며 수선에 대한
매입세액은공제가능함

8) 독일과포르투갈은신축건물에대해V A T가아닌다른세금이부과됨
9) 아일랜드에서, 콘크리트는낮은세율인1 2 . 5 %로과세됨
10) 아일랜드에서, 수선, 유지서비스는그비중이계약액의1/3 미만인경우표준세율로과세됨
11) 이탈리아는지정문화재건물과저가주택의건설용역에대해낮은세율인4 %를적용함

<표2> OECD 국가들의부동산에 대한VAT 과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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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국가들은, 임차인이이미등록사업자이거나사업자등록에동의하는경우임대인들이사

업자등록후 VAT 납부를선택할수 있도록허용함으로써부동산임대면세에따른잠재적누적효

과(cascade effect)를완화내지제거해주고있다.

2. 임대

자가점유 부동산의 귀속임대가치(imputed rental value)에대해서는 OECD 회원국 중

어느나라도VAT를과세하지않으므로, <표2 >에는귀속임료에대한VAT 사항이표시되어

있지않다. 만일자가점유부동산의임대가치가과세되지않는다면, 동등과세원칙에따라주

택임대사업자의임대용역제공도VAT 과세기반에서제외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오스트

리아가 저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거주용 부동산의 임대에 대해

VAT를면세하고있다. 그렇다고해서임차자의임대료가낮아질것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주택이완공되었을때 주택공급에대한VAT가이미납부되었을것이기때

문이다4 ).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면세제도가 갖는 의미는, 자가점유자처럼임대주도

수선및 증개축에대한VAT 세부담을최종적으로지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현상은1 0 %

의저세율로거주용임대에대해과세하는오스트리아에서는발생하지않게된다.

주택이외의다른부동산, 예를들어상업용, 농업용, 그리고국공유재산등에대한임대에

대해살펴보자.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를제외한모든나라에서

12) 포르투갈은공공사업계약과주택재개발조합의건설용역에대해5 %의낮은세율을적용함
13) 추가적으로재산이전에대해0 . 7 5 %의인지세가과세되며, 건축사업에0 . 6 %의인지세가적용
14) 스페인에서는건축업자아닌자에의해수행된건축용역에는표준세율을적용
15) 영국에서, 상업용건물신축공급에대해표준세율을적용함
16) 최초의건축개발업자가허용한2 1년을초과하는임대에대해영세율을적용함
17) 한국에서는임대사업자에의해판매된것은사업의포괄적 양도인경우에해당될경우에만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고

면세됨

4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은이동이필요하지않는부동산의경우, 공급시기를실제이용가능한시점인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명도일로삼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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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유형의 부동산임대는 주거용 부동산임대와 동일하게과세처리하는것으로 나타난

다. 결국, 부동산의임대에대해서는VAT를면세하는것이일반원칙이다. 그러나대부분의

국가들은, 임차인이이미등록사업자이거나사업자등록에동의하는경우임대인들이사업자

등록후VAT 납부를선택할수 있도록허용함으로써부동산임대면세에따른잠재적누적효

과(cascade effect)를완화내지제거해 주고있다. 즉, 임차인이임대료지급액에대해매입

세액공제를하는경우임대주에게도수취임대료에대한VAT 납부및 매입세액완전공제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동 조항을 통해 VAT 면세에 따른 누적효과 폐해

(cascade sting)를 제거하는 것이다. 실제로, 면세와 병행한 선택과세( e x e m p t i o n - c u m -

optional-taxation) 방법은위에서 언급한 6개국에서의 과세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선택권이주어지면 임대인은세금을 최소화하는(least-tax-expensive) 선택을할

것이지만일단선택한후에는결정을되돌릴수 없음을고려하여야한다. 벨기에, 프랑스, 이

탈리아에서 가구완비형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주들은 그러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판매에대해항상과세대상이다. 

그러나부동산의임대, 따라서주거서비스임대용역을면세하는국가들도호텔시설, 주차

장, 그리고야영장같은시설의임대에대해서는과세하고있다. 만일호텔및기숙사와같은

유사시설들이주거용도로사용된다면면세가적용된다. 면세의적격성을판단하는데는대

개 계속해서3 0일 이상머물렀는지와같은단순한 기간테스트를사용한다. 제6차지침에

의하면, 영구적으로설치된시설및 기계장치도과세된다. 명시적인과세조항이없는경우의

시설및 기계장치는제외될수 있다. 마지막으로은행안전금고(safe-deposit boxes)의임대

에대해서도과세된다. 

3. 판매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국가들은 기 점유된 즉, 중고주택의 판매에 대해서는

VAT를 면세하고있고, 대부분의국가들은 그 외의다른부동산의 판매도 동일하게 처리한

다. 그러나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터키의6개국은비주거용부동산의

판매에대해VAT를과세한다. 부동산의임대인에게VAT 과세될수있는선택권을허용하는

국가들은부동산의매도자에게도동일한 권리를 준다. 면세는주거서비스스톡의 가치증가

에 대해과세하지않음을의미한다(마찬가지로가치감소에대해환급도제공되지않음). 흥

미롭게도프랑스에서는비록낮은세율이기는하지만부동산매매업자가실현한자본이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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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관점에서볼 때 V A T는 현재(今期)의소비행위에대한세금이라는것이중요하다. 반면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VAT는 시장 내에서의 거래에 국한되어야 하고, 소비서비스의 저량

( s t o c k )에대해등록사업자세계를떠나는순간과세하는것은완전히합법적이라는것이다.

대해VAT가부과되는데, 수리에대한과세에대해서는세액공제가허용되나구입시지급한

세금에 대해서는허용되지않는다. 이러한접근방법은등록사업자가매매한 중고물품에대

한과세처리와유사한셈이다. 

위에서 설명한바와같이부동산의판매또는임대에대한VAT 처리는, 건물이나토지가

사용된용도가면세에서사업용으로또는그 반대로변경되지않는한, 차별이없어야한다.

그럴경우, EU 회원국들은구입일부터1 0년간 조정기간을제공하게된다. 예를들어4년이

경과한 후에어떤 건물이 면세에서과세용도로전환되면, 처음에는부인되었던(매입)세액

공제금액의6 / 1 0이 허용된다. 반대로, 만일어떤건물이7년동안과세용도로사용되어오

다가면세용도로변경된다면, 최초납부해야할 세금의3 / 1 0의 VAT를납부해야하는것을

의미한다. 면세와과세용도간의관계에따라세금의연간안분이가능하다. 이탈리아에서의

조정기간은5년이고뉴질랜드는조정기간에대한제한이없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VAT의성격에관한두 가지상반되는관점들을소개하였다. 실행가능성에대

한 고려가중시되어, 과세대상범위가시장거래에국한되어야하며때로는서비스흐름대신

부동산이라는스톡그 자체에대해과세되어야한다고제시되기도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볼 때 VAT는현재(今期)의소비행위에대한세금이라는것이중요하다. 반면법적

인 관점에서 보면, VAT는 시장 내에서의 거래에 국한되어야 하고, 소비서비스의 저량

( s t o c k )에 대해등록사업자세계를떠나는순간과세하는것은완전히합법적이라는것이다.

VAT의 징수메커니즘은소비과세베이스에이르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니라 VAT의전형적인

특징으로파악한다.

경제적관점은이론지향적성향을갖는사람들에게는상당히매력적으로보인다. 그러나

실제입법활동에참여하는세제당국이나의회내 입법자들은, 비시장적소비활동이나내구

소비재들이제공하는서비스 흐름에 대해과세한다는경제적 관점에서VAT를보고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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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것 같다. 또한VAT를채택한모든나라의입법역사에서도알 수 있듯이VAT의과세범

위는소매시점에서종료하게된다. 이러한견해를인정하는것은원칙의차원에서가아니라

단지 조세회피 경로를 가급적이면 차단하고 부당한 왜곡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라는

것이다. 결국, VAT의물세적(in rem) 성격은내구소비재가소유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흐

름에대해VAT를과세해야한다는경제적논리를상당히약화시키고있다.

결국부동산에대한적절한 부가가치세과세정책을수립하기 위해서는VAT의성격을 어

떻게규정하느냐, 즉우리가이론적이고경제학적인관점을택할것인지아니면VAT에대해

보다실제적이고법률적접근방법을택할것인지에달려있다고할수도있다.

VAT를도입한거의모든국가들이주택서비스에대해채택하고있는차선책인‘임대용역

면세및 신축주택판매과세’는 일반적으로인정되는판단기준인수평적형평성, 중립성, 실

행가능성을폭 넓게만족시킨다. 이를위해‘면세를제외한모든부동산거래에과세하면서

주거서비스및 기존점유주택의판매에대해면세’하는과세방법론(tax method)이‘신축주

택을제외한모든부동산에대해면세’하는면세방법론(exempt method) 보다는우월하다.

왜냐하면과세방법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부동산의 상업적인 활용은 완전히 과세된다. 또

한, 면세방법하에서는상업적인주택서비스의가치증가는과세되지않게된다. 더욱이과세

사업자로의 선택권 부여는 차등효과를발생시키게된다. 일반적 VAT 이론에의하면, 세금

부과대상을선정하는것보다는면세대상을선별적으로결정하는것이더 좋고또 용이하다

고 할 수 있다. 부동산에대한일관성 있고중립적인VAT 과세를위해서는모든건축활동,

임대유형, 그리고매매행위에대해표준세율로과세하여야한다. 특혜적인세율은왜곡을야

기하고 행정적 복잡성을 발생시킨다. 이러한폐해는 예를들어 낮은세율로 과세되는 수선

및 유지서비스와같은활동이건자재나신축건물과같이정상세율로과세되는물품과함께

공급된다면아예나타나지도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표준세율과세대상인건자재는만

일특혜적으로처리되는저가주택과함께공급된다면효과적으로낮은세율을유인할수 있

다. 더나아가임대와판매가동일한세율로과세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부동산분야에

서의재화(건물)와서비스(임대)는거의완벽한 대체재가 된다. 과세방법에서는동일한 과

세처리가보다완전히달성되어야한다.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와같은이전거래과세는누적적거래세로서가격상승에있어서누

적효과(cascade effect)를발휘하게된다. 사업자의생산단계에서거래되고있는지와최종소

비자에게 인도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무차별하게 여러 번 부과되면서VAT에서허용되는

공제나환급이부인된다면누적효과는매우클 것으로판단된다. 물론이러한취득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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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인지세등을판매시점에서실현된부동산가치의증가분에대해부과되어야하는자본이

득과세나VAT가없는경우이들에 대한일종의근사치( p r o x y )로 볼 수는있다. 따라서, 부

동산에대한자본이득세가없는나라에서는, 부동산서비스흐름의가치증가분을자본환원

화( c a p i t a l i z e d )한 부동산가치증가분을과세대상화하는VAT도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세와VAT가이미존재하는우리나라의경우에는등록세나취득세와같은이전과세

들을부과하지않고, 주택을포함한부동산판매시실현이득에대해VAT를과세하는방안이

더나을것이라는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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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와V A T가 이미존재하는우리나라의경우에는등록세나취득세와같은이전과세들을

부과하지않고, 주택을포함한부동산판매시실현이득에대해V A T를 과세하는방안이더 나을

것이라는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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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U(ECC)의VAT 제6차지침관련조항들

THE SIXTH VAT DIRECTIVE: SIXTH COUNCIL DIRECTIVE of 17 May 1977

on the harmoniz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urnover taxes 

-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uniform basis of assessment(77/388/EEC)

TITLE V

TAXABLE TRANSACTIONS

Article 5 

[Supply of goods]

1. ‘Supply of goods’shall mean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dispose of tangible

property as owner.

3. tangible property:

certain interests in immovable property;

rights in rem giving the holder thereof a right of user over immovable property;

shares or interests equivalent to shares giving the holder thereof de jure or de

facto rights of ownership or possession over immovable property or part thereof.

5. Member states may consider the handing over of certain works of construction to

be supplies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1.

Article 6

[Supply of services]

1. ‘Supply of services’shall mean any transaction which does not constitut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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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of good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

Such transaction may include inter alia:

- assignments of intangible property whether or not it is the subject of a document

establishing title,

- obligations to refrain from an act or to tolerate an act or situation,

- the performances of services in pursuance of an order made by or in the name of a

public authority or in pursuance of the law.

2. The following shall be treated as supplies of services for consideration:

(a) the use of goods forming part of the assets of a business for the private use of

the taxable person or of his staff or more generally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his business where the value added tax on such goods in wholly or partly deductible;

(b) supplies of services carried out free of charge by the taxable person for his own

private use or that of his staff or more generally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of his

b u s i n e s s .

Member states may derogate from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provided that

such derogation does not lead to distortion of competition.

TITLE X

E X E M P T I O N S

Article 13

[Exemption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1.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as defined in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in

the hotel sector or in sectors with a similar func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in holiday camps or on sites developed for use as camping sites;

2. the letting of premises and sites for parking vehicles;

3. lettings of permanently installed equipment and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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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re of safes.

C. Options

Member States may allow taxpayers a right of option for taxation in cases of: 

(a) letting and leasing of immovable property;

(b) the transactions covered in B(d), (g) and (h) above.

Member States may restrict the scope of this right of option and shall fix the details

of its use.

2. 우리나라의부동산에대한부가가치세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12 ①11호, 12호,

조세특례제한법§106 ①4호,

부가가치세법

제1 2조(면세)

①다음 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개정1980. 12.

13, 1988. 12. 26, 1993. 12. 31, 1998. 12. 28, 1999. 12. 28, 2001. 4. 7>

11. 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2. 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 0 6조 (부가가치세의면제등) <개정2 0 0 0 . 1 0 . 2 1 >

①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이

경우제1호 내지제3호·제4호의2·제4호의4 및제9호의규정은 2 0 0 3년 1 2월 3 1일까

지 공급한분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개정1999. 4. 30, 1999. 8. 31, 2000. 12. 29,

2001. 5. 24, 2002. 8. 26>

4. 대통령령이정하는국민주택및당해 주택의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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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1. 조세정의와조세정책

□「조세정의」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이며, 이는

세법에서조세부담의공평의원칙으로구현되

며, 이는 다시 수평적 공평성( H o r i z o n t a l

E q u i t y )과 수직적 공평성( Vertical Equity)

으로나뉨

□조세정의를구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과

세기반을확충하는것이가장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사회적합의에기초하여수평적·수

직적공평성을달성할수 있음

○조세정의구현을위한선결과제는과세기반을

확대하여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며, 

○동일한 여건에 속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자는 수평적 공평성과, 분배정

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직적 공평성도 소득파

악이전제가되어야함

2. 과세기반확충을 위한세제의 개선방향

가. 소득세과세인프라의확충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미달자의

비중을점차축소해나가고근거과세의기반을

지속적으로확충하여일정수준소득이상의계

층에대해서는최소한의세부담을지워야함.

○과세미달자의비율은꾸준하게감소하고있으

나, 2001년기준으로할 때 여전히 과반수를

초과하는5 2 . 6 %를 차지

나. 기장의무자의확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하여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4 5 . 4 %에 지나지 않는 기장의무자의 비율을

확대해나가는것이중요함.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무기장가산세율을

강화해야함

다. 간이과세제도의정비

□중·장기적으로간이과세(연간매출액4 , 8 0 0

만원 미만)를 폐지하여 일반과세와 소액부징

수의 두 단계로 하여 부가가치세제의정상화

를도모하여야함

○일반과세자로의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일반과세자의 비율을 제고하고, 과표양성화

추이에따라간이과세의범위축소및 소액부

징수자에대한매출액을현실화

라.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세부담의공평성제고를위하여유가증권양도차

익에대한과세범위를점차확대해나가야함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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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지출비율= 조세지출/ (조세지출+국세)

○현재 소액주주인 개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

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

과세

마.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의조정

□근로소득에대한공제의 범위를축소?조정하

여 근로소득세면세자비율을점차축소해나

가는것이중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의 하위 2 0 %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는적정한 세

부담을지우는것이바람직

바. 부가가치세의면세·영세율적용범위의축소

□향후 면세 및 영세율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장점인 중립성을 강화하고 조

세의공평성과단순화를강화해야함

○면세·영세율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

대를찾기가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 범위의

적정성보다는 기능상 또는 제도운영상의 문

제점위주로개선하는것이바람직함

사. 조세감면규모의축소

□일몰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세대비 조세지출

비율1 )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지속적으로축소해야함

○모든 감면조항은 일몰시점에 실제적으로 폐

지되도록 하고, 항구적인 감면이 불가피하다

고 판단되는조세감면항목은본법으로이전

3. 과세기반확충을위한세정의개선방향

가. 직불카드활성화로소액현금거래양성화

□신용카드증가율이 향후에는 점차둔화될 것

이고, 조만간한계에봉착할것이므로자영업

자의과표를양성화하기위한다음단계의정

책수단으로직불카드를적극활용해야함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맹

점 확대, 현금융통거래의 허용, 직불카드 수

수료의정액제전환이이루어져야함

○직불카드는 카드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문제를근본적으로방지할수있음

나. 일정금액이상의현금거래는금융기관이국

세청보고의무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

고하도록해야함

○현실적으로차명거래가실명거래로인정되고

있고,

○비밀보장을 우선하여 과세당국의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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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금융정보를

과세목적에사용하기가어려움

다. 혐의거래에대한감시강화

□불법 혐의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서는금융정보분석원에보고해야하는기준금

액을대폭인하해야함

○현재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

는 다른통화로 표시된금액, 그 외의금융거

래의경우에는5천만원이상인경우로한정

라. 세무대리인의윤리및책임강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 후 세무대리인의 역

할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납세자들의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세무

사 등 세무대리인의높은 윤리의식과책임감

이 필요함

○세무대리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마련

해야함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분명하게 법

에 명시할필요가있음

마. 세무조사의객관화와과학화

□세무조사기법을과학화하고객관화하여납세

자의신뢰를제고해야함

○제한된 행정력을 탈세 가능성이 높은업종에

집중하는, 「선택과집중의 원칙」에 의한과학

적이고전략적접근방법이필요

○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가 얼마나 잘 준수되

었으며, 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 조사가 이루

어졌는지가기준이되어야함

○세무조사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납세자에게 친절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반

영해야함

4. 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강화방안

가. 상속·증여세의완전포괄주의도입

□상속·증여세제에의한부의 집중을 완화내

지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완전포

괄주의를도입할필요가있음

○재산의 무상이전에대해서는 예외 없이증여

세를과세하도록경제적이익의증여등 증여

세과세대상에관한포괄규정을두면서,

○현재 상속·증여세법상 열거된 증여의제 1 4

가지유형을예시규정으로전환하고,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하위규

정에위임

나. 금융소득종합과세의실효성확보

□금융소득종합과세의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하

여금융소득종합과세의실효성을제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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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을대폭인하하여 금융소득 중 사업

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되는

비중이 증가해야 응능부담의원칙에 따른 소

득계층간, 소득종류간세부담의 공평성을 제

고할수 있음

다. 재산세의과표현실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

서도지속적으로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

하도록 다년간에 걸쳐예고제를 실시해 나가

는것이 필요

○현재 약 30% 수준인 과표를 매년 일정비율

씩 인상하는 점진적인방안을 채택하여 충격

과부작용을최소화하는것이필요

○보유과세강화와병행하여거래세(취득세?등

록세) 부담을경감

라.  소득재분배정책의효율증대를위한EITC 도입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에대한지원정책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E I T C를 도입하여근로빈곤층에대한소득재

분배와근로의욕을강화해야함

○E I T C제도는환급가능한세액공제( R e f u n d a b l e

Tax Credit)제도로 세액공제액이 세부담금

보다클 경우그 차액을납세자에게환급해줌

으로써적극적인소득재분배기능을함

○적용대상소득을임금, 팁, 중개료( C o m m i s s i o n )

등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제한함으

로써근로빈곤층의근로유인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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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본연의 재원조달 기능도 중요

강응선 / 매일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

발제에서는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과세기반 확

충방안으로세제적측면, 세정적측면, 그리고조

세의소득재분배기능강화의세 가지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먼저, 발제자가제시한조세의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을살펴보면, 조세기능의주안점을재원

조달 기능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옮겨가자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조세본래의 기능인 재원

조달의 기능을 외면해서는안 될 것이다. 왜냐하

면 이것은효율성의문제와직결되기때문이다.

둘째, 공평성의 문제이다. 발제에서 공평성을

수평적 공평성과수직적 공평성으로나누어설명

했는데, 수평적 공평성의 실현은 따로 얘기할 필

요가 없는 당연한 것이다. 납세가헌법에 명시된

의무인 만큼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문

제는 수직적 공평성이다. 이것은자칫 잘못해석

하면 분배만 강조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따

라서수직적 공평성만은효율성의차원에서국제

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법인

세의경우국가의효율성을고려하여상한선정도

는 국제적규범에맞춰야한다. 

셋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세정의 개선 문제

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사용촉진정책을

써서 과세기반 확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정책효과가 서서히

떨어지고있어추가적인자극책이필요한 상황이

다. 이를위한해결방안으로발제에서는직불카드

활성화방안을제안하였다. 직불카드사용에대해

일정기간파격적인세제우대를주게되면한시적

인효과를 거둘수있을것이다. 그렇다고해서현

재 신용카드에 대한우대를 줄인다면 또 다른부

작용이나타날 것이므로신용카드에제공되고있

는 지원은그대로두고추가적으로직불카드에대

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것이합당할것이다.

넷째, 고질적인문제중의하나가납세대상자의

4 6 %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 다시말해, 국민개세주의의문제인것이다. 소

득상위계층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빈곤층을어렵다는이유로봐주는것은공

평이 아니다. 단돈 1 0원을 내더라도 납세의무를

지키는것이중요하다는측면에서국민의 인식전

환이필요한시점이다. 이러한점에서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폐지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영

세사업자들이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는고쳐져야한다. 

다섯째, 조세감면 규모의 축소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조세의 규모보다는

그 구성에 있어서 아직도 정치적 요인 때문에 합

당하지않은조세감면이지속되고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농업분야와 중소기업분야 등에 제공되

고 있는조세감면을줄이고, 첨단분야와같은2 1

세기에 한국을 지탱해 갈 수 있는분야에 과감하

종합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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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제지원을해야한다. 20∼3 0년 지원을했는

데도자력으로회생이이뤄지지않는분야에계속

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

적인요인을과감하게떨쳐버려야만조세감면축

소가제대로확립될것이다.

여섯째, 논란이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의 완

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현재시행되고있는유형별 포괄주의의범위

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항상 탈법의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통해이를정착시켜 나가고, 그것

이 잘 안될 경우에 단계적으로 완전포괄주의로

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EITC의방안이다. 이 방안의 1차

적인문제는재정부담이다. 만약당해연도에경기

가 좋다면재정부담이덜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라면 과연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이것보다

는 기업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적자이연 제도를

개인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 싶다.

예컨대, 3년동안열심히일해서근로소득세를성

실히납부해온사람이외부적인여건에의해2∼

3년 실직상태에 빠져 절대생활비 이하의 소득을

가질경우, 과거에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

로 5년 또는 1 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한을 두고

과거에납부한세금의 일부를이들에게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제도가오히려우리현실에더 필

요하다고본다.

조세는 목적과 원칙에 맞게부과되어야

나성린 / 한양대학교교수

조세정의란자신의 납세능력에맞게세금을 납

부하는 것이다. 능력에맞게세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다. 이것의 의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인

데,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 세금을 더 내느냐 하

는 것이다.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내는것은반드시 필요하

다. 하지만 정부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

다. 정부가 고소득자들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고, 많이 내면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게 당연하다. 예컨대, 납세자의날에포상을

하는것도이러한 차원에서행해지는 것이다. 더

불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내는것에감사하게 생각해야한다. 고소득

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것을당연시하고, 안낼

경우 그들을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다. 이렇게되면조세정의가정립되지 못한다.

조세정의라는 것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자들도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

점이라고생각한다. 만약이것이 안되면 매우위

험한상태에빠질것이다.

발제자가 과세기반 확충이 조세정의 구현을 위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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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제조건이라고한 점과과세기반확충을위해

제안한세제와세정개선방안들에공감한다. 앞으

로 새 정부5년 동안 이러한 방향으로정책이 진

행되기를기대한다. 이것은조세형평성을제고하

기 위해서뿐만아니라분배재원을마련하기위해

서도필요하다.

이제 발제자가 소득재분배기능강화방안을 위

해 제시한 네 가지대안에 대해 간략하게언급하

도록하겠다. 

우선,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방안이다.

이 문제는새 정부의정책목표로제시되면서사회

적인논란의대상이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라는

것이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시행되

는 나라도없다. 미국, 일본, 독일이포괄주의를시

행하고있으나이것은「완전」포괄주의라고말할수

없으며상속·증여세의세수 또한미미한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유형별 포괄주의를택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강화되어 완전포괄주의에

가깝다고할 수 있다. 결국우리가 지향하는바는

완전포괄주의의 정신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유형별 포괄주의를보완하면 충분히 지향

하는바를달성할수 있다고본다. 또한1 4가지유

형을좀더포괄적으로보완하면향후1 0년동안새

로 나오는상품에대해서는모두세금을부과할수

있다. 또한가지, 완전포괄주의라는말에서우려되

는 것은국세청의징세권남용으로잘못하면정치

적으로악용될소지가있다는것이다. 국세기본법

에 세무조사를정치적으로악용할수 없다고명시

되어있지만 항상 악용될가능성이있어 왔고, 앞

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할 것이다. 조세는 목적과 원칙에 맞게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증여세의목적

은 부의 재분배와세수의확보이며, 상속·증여세

의 원칙은 조세가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되도록

부과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이것이다른목

적을위해서, 예를들어, 재벌해체내지개혁을하

기위해서사용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핵심

은 상속이나 증여된 자산의 가치평가이다. 즉, 가

치를어떻게평가하느냐하는것이다. 재벌의불법

적인 상속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주식양도차익세

를 정립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합법적으로개선해야한다. 

둘째, 금융과세 실효성 확보의 문제이다. 당연

히 기준금액을인하해야한다. 부부합산과세의위

헌판결로개별과세를하게된 시점에서기준금액

인하는당연히필요하다. 현재처럼이자율이낮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여기에 한 가

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향후 금융과세를

완전히종합과세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

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특히, 서민층, 은퇴자)이많고 또한 인프

라가완전종합과세로옮겨가도록지원할 수 있는

단계에와있기때문이다. 

셋째, 재산세 과표 현실화의 문제이다. 이것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 새 정부 들어서 매년

3 %씩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정도수준으로는매우부족하다고생각한다. 궁

극적으로 실거래가로 가야 되며, 건물과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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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구분하지 않고 합해서 과세해야 한다. 현재

일부품목에 대해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하는부분도있으나전반적으로시행하려면많은

행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계속 추친해

야하며, 방법적으로는납세자들이예측가능하도

록 몇 년 후에도입하겠다는예고를하고그 동안

점진적으로과표를 현실화해나가는것이필요하

다. 실거래가로가면세율을낮출필요가있을것

이다.

마지막으로 E I T C에 대해 언급하겠다. 현재

E I T C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데, ‘저소득

근로자세액공제’라고번역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 본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입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발제자도말했지만

이것의 도입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규모를 좁혀서 시작하고,

저소득자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비근로소득도

파악하려는노력이있어야한다. 한가지다른의

견은이 제도의운영은근로소득만을기준으로하

지 말고 종합소득을 근거로 시행해야 된다고 본

다. 왜냐하면어떤 사람은 근로소득은적지만 종

합소득이많을수도있기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유지가 매우중요

박정수/ 서울시립대학교교수

이번발제에서균형잡힌시각으로세제와세정

을 다룬것에대해이전보다 상당히 진일보한것

이라고생각한다. 지금까지는시계추가효율위주

또는세수위주로가 있었다고하면, 시계추가중

심으로이동하기위해서이제는분배와정의부분

을 논의할때가된것 같다.

국민의정부가과거와달리세정개혁에많은노

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세정의

가 실현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국세청에서모든정보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납

세자들이과연 세금을 잘 내고있는지에대해알

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정보의공개가조금더

강조될필요가있다. 특히, 연구기관등에서소득

계층별세부담이나가계부담을연구할때, 국세청

에 신고자료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자료를활용

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다른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미국

SOI(statisticsof income)와같은 자료는 공개를

해서계층간의효율성을분석하는데도움을주어

야 한다. 

두 번째는 세정부분이다. 우선, 기장비율을높

이기위해서는지속적인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

과거에 녹색신고제도라고 해서 일본의 청색신고

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좌절된 바 있는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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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근래들어이것을다시시행하려하고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예를보아

도 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

지를알 수 있다. 현금거래의비중축소를위해정

부가추진하고있는현금영수증제도는상당한 효

과가있으리라고본다. 발제에서논의된직불카드

활성화방안은 신용카드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현

금거래가관행화된현재의시점에서웬만한인센

티브를 부여하지않고는 직불카드의활성화달성

은 쉽지않으리라는생각이든다. 

세 번째, 상속·증여세의완전포괄주의 도입방

안이다. 실질적으로완전포괄주의도입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제자의 완전포괄주

의 도입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정책의

방향에대한천명이라고생각된다. 상속세의세수

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비중이 작은것이 사

실이다. 이들국가의 상속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약 2% 정도가 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경우는

전체세수의1% 정도밖에되지않아분명문제는

있다. 따라서 1 4개 유형을 보다 포괄화함으로써

완전포괄주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된다는측면에서정의롭게부가승계되는제

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본다.

네 번째는 재산세의 과표현실화 문제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자산

과세는 결코낮은비중이 아니며 오히려 더 높다

고 할 수있다. 이렇게비중이높은이유는취득세

와 등록세의비중이워낙높기때문이지보유과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재산과세 내

에서의올바른위치찾기는필요하지만, 자산과세

가 소득과세보다늘어나야된다는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산세를 부과할 때

복잡한지수를 적용하여실제적인가치와는차이

가 있는방법을 통해 건물의 가격을 구하기 때문

에 지역별로 제산세 부담이 다르다. 이러한것이

바로국민이느끼는정의로운조세실현에근본적

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최소한 아파트와같은공동주택의경우

건물과토지를 통합과세하는방식으로시급히전

환해야 하고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건물에 대

해 표준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해서 시가와 유사한

형태의단순한건물평가방법을도입하는것이필

요하다. 또한양도소득세의측면과 맞물려간다면

취득세·등록세에 있어서의 과표의 불평등도 상

당히해결할수있다고본다. 

실제로같은지역의동일한평수를조사해본결

과 취득세를 내는금액이 천양지차다. 따라서이

러한 불평등문제는 양도소득세와 맞물려가게 만

들어줌으로써해결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EITC의도입문제이다. EITC는세

금을줄여주는것이아니라공적부조와같이정부

의 돈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제도이기때문에많

은 재원이 요구된다. 따라서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어느부문에서재원을마련할것인가하

는방안도함께강구되어야할것이다.

과세소득 자동파악되는 사회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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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장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소득을 양성화

시켜나가는것이중요하다. 발제자도언급했듯이

신용카드 사용 촉진, 세무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그리고T I S와 같은과학적인방식의도

입 등으로상당한성과를거둔것이사실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들로 과세소득을 양성화시키는

것은어느 정도한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외국처럼 사회시스템이 자동

적으로과세소득을양성화시켜나가는 체제로변

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시스템이과세소

득을자동적으로노출시킨다는것은일반상거래,

부동산 거래, 또는 다른 범주의 금융거래를 포함

하는 많은 거래들이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노출되는것이다. 선진국의경우이러

한 시스템이잘 구축되어있다. 재경부는현재이

러한방안을구축하기위한연구용역이진행되고

있으며앞으로중장기적으로이러한체제가 달성

되면세제의가장어려운부분이었던사업자와근

로자간의과세형평성의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

리라고본다.

유가증권 양도차익과세는 과세기반확충을 위

한 방안이다.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를 무조건

종합과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역사적

상황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신중하게검토해

야될 것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방안은 부의 실질

적인이전이 있었는데도이전방법이달라서과세

에서누락되는것을방지하자는것이다. 완전포괄

주의나유형별 포괄주의는비슷한 개념이라고볼

수 있다. 다만, 완전포괄주의를하겠다는것은부

의 이전방식이나형태와상관없이실제적으로그

것이발생하면동일하게과세하자는것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법원에서 과세조문이 좀 불투명한

경우라하더라도대부분합헌판결을내리는데반

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된다는 이유

로 위헌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상이한입장에서상속세 과세문제를이

해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까지 존중해 가

면서과세를하겠다는것이완전포괄주의이다.

금융소득을종합과세하는데 있어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이동성이 강하다는 사실

을 고려해서검토해야한다. 또한형평성을더 고

려하여종합과세로가게된다면, 기준금액을인하

하는 것은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기

준금액을인하하게될경우수조원에달하는세수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약 7 0 0조원에

달하는금융자산에있어각종비과세로인해절반

이 넘는 금융자산이과세에서 누락되고 있다. 결

국 금융자산의 절반도 안되는 것에 과세를 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기준금액의인하를논하기에

앞서 먼저비과세, 분리과세되는것을 줄여야 할

것이다.

수평적불균형시정으로조세정의실현해야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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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웅 / 대한상공회의소상무이사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는조세가 하

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가격기능에의해서 소득

이 분배되는것이고, 시장실패가발생하여분배가

제대로이뤄지지않을경우에그것을보완하는수

단으로조세가사용되는것이다. 다시말해, 소득

분배의주된기능은시장이담당하고이것을보완

하는 수단이 조세인 것이다. 따라서 소득분배를

위해서 조세가바뀌어야한다는발상은 시장경제

가 가지는분배기능을왜곡시킬수도있다.

조세정의 실현방법은 수평적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과 수직적 소득불균형을 시정하는

방법이있다. 수직적소득불균형을시정하는방법

으로보통누진세제도가이용되는데, 사회적인요

구가커지면커질수록누진세율이높아져결국그

것의 경제적 효과가 음( - )으로 가는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은

부유세를신설해야된다는등의환상적인공약을

제시해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사기라는 비판을 받을수도 있다. 따

라서수직적 소득불균형을시정하는방법으로누

진세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때문

에 결국조세정의를실현하는방법은수평적불균

형을 시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또

한 누진세는그 나라의경제능력과시장여건등의

여러가지사항을감안해서이뤄져야하며일방적

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

추계과세를근거과세로확대하기위해즉, 무기

장자를기장자로전환하기위해여러가지정책이

시행되어왔다. 특히신용카드확대정책의성공으

로 현금거래의비중이낮아지면서과세자료를양

성화시켜근거과세의비중이 높아지는결과를가

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자연스러운 상거래

변화또는소비자소비형태의자연스런변화에의

해서이루어져야지정부가 현금거래비율을 높기

기 위해 강제로 신용카드를 사용케 한다든가, 현

금거래를별도로관리하는장부를만들게해서감

시를한다면 오히려과세행정을퇴보시키는결과

를가져올수 있다.

금년도의 가장큰 변화는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시 그동안 적용되었던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

고 대신에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

다. 기준경비율제도는장부를작성하지않는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자에게적용되는것으로 매출액

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이용, 임차료, 인

건비등만주요경비로 인정하여공제해 주고나

머지비용에 대해서는기준경비율을통해비용을

추산하는제도이다. 이방식은과거표준소득률제

도가 총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일정하게 곱해서

과세수준을결정하는단순한 방식이었던것에비

해 매우복잡하기때문에영업자에대한세무전문

가의지도와홍보·안내가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간이과

세 범위를축소하는방안은반드시부가가치매입

세 공제확대방안과병행해야만부가가치세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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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에도움이될 것이다. 또한 가지는현재임

대료에대해부가가치세를과세하고있는데, 부가

가치세제도의취지에도맞지않고납세자에게편

리하지못한제도이기때문에이에대한재검토가

필요하다고본다.

다음은 재산세의과표현실화문제이다. 과표즉

보유과세는안정적으로운영해야하며세율을급격

하게높여서는절대안된다. 만약세율을급격하게

높일 경우 중산층에게조세마찰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이부분은신중하게운영해야할것이다.

정부가조세정의실현을이유로재정지출즉 조

세지원을많이하고있는데, 경제학적으로조세지

원의 소득승수효과는‘1’이다. 따라서 조세지원

효과가민간소비나민간투자의소득승수효과보다

낮다는점이문제이다. 누진세율을높이면높일수

록 시장분배기능이악화되기때문에우리의 경제

현실에 맞는최적분배효과를가져올 수 있는적

절한소득세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소

득세과표구간과과표금액을매년정부의 직권으

로 조정하고있는데차제에 물가연동제를도입하

여시장경제의최적효과를기대하는것이어떤가

하는생각을한다. 

항상조세정의 실현의 책임을 납세자에게두려

고 하는데, 세금을걷어사용하는정부도같이동

참해야 한다. 아무리 세금을 공평하게 걷더라도

사용하는과정에서무분별하게지출을 한다면조

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회계방식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방

안을모색하는등나라살림을균형있게꾸려나가

는 것도조세정의실현을 위해납세자와함께정

부가해야될의무가아닐까생각한다.

과표양성화위해다양한제도도입·시행

정진택/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발제에서과세기반확충을위한여러가지개선

방안이제도적인측면과세정의 측면에서제기되

었는데여기서는주로세정의개선방안을중심으

로 말씀드리겠다. 

첫째로, 자영사업자의과표양성화 문제는 국세

행정에있어서가장우선적으로추진해야될현안

과제라고생각하며국세청도이를위해그동안꾸

준히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범사회적

과세자료인프라를구축하고신용카드영수증복권

제 등 신용카드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

과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상당히 양성화되었

다고 생각한다. 다만현금거래 비중이 높은유흥

업소와같은서비스업종에있어서 세금의탈루가

많아불공평이야기된다고본다. 자영사업자에대

한 과표가양성화되지못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자료가 효율적으로 활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발제자도언급을 했지만 그동

안 신용카드의활성화정책으로인해현금거래가

신용거래로어느정도전환이일어나고있기때문

에 더이상신용카드만가지고는과표양성화에한

계가있다고생각한다. 따라서신용카드미가맹점

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으로 가맹점 확대 노력을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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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구현을위한주요정책과제

계속하고신용카드사용이원천적으로어려운 입

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로결제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현금영수증카드제도

를 도입하여사업장의단말기를통해영수증을발

행하고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

게 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논의하고있다.

둘째, 금융기관의현금거래국세청통보와혐의

거래감시강화방안에관한문제이다. 일정금액의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가 미국이나

호주에서돈세탁을억제하는데 다소효과가있었

다고여겨진다. 국세청의입장에서는이들국가에

서처럼 현금거래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과세자료

로 유용하게활용될수 있을것으로생각한다. 혐

의거래를 감시·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F I U의 활동사항을판단하는등 제도전반

에 걸쳐종합적으로검토해야될 것이다.

셋째, 세무대리인의윤리 및 책임 강화의 문제

이다. 최근공인회계사와세무사의선발인원이크

게 늘어 세무대리인의 과당경쟁, 불성실 세무조

사, 명의대여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

들에대한관리방안을검토하고있다. 

넷째, 세무조사의객관화와과학화의문제이다.

오늘제안된방안들중에서세무조사비율을선진

국 수준으로상향조정하자는의견이있었는데여

기에 많은 공감을 한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신고성실도 분석방법을 개선하고 발전

시켜좀더객관성과공정성을가지도록노력할것

이다.

다섯째, 기장의무확대와 기준경비율제도에대

한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는기장을하면오히려불리할수

도 있기 때문에 기장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2 0 0 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도입하여

기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경비

율제도는처음으로시행되는제도이기때문에혼

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세청

에서는 그동안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의 단

체를 통해 여러 차례 홍보를 하여 지난 번 기준

경비율제도 인지도 조사에서 8 0 %가 이해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기장이 더 유리

하다는판단을하여기장으로전환하는사람들이

많아진것으로나타났다. 기준경비율제도시행으

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

을지모르나, 이를막기위해 일정비율이상으로

세부담이올라가지못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

해 놓았다.

여섯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이

다. 완전포괄주라는용어에대한논의가있었는데

이것의의미는완전포괄주의를지향하는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집행상의혼란을방지하기위한여

러 가지 실무적인노력을하면별 문제없이달성

할 수 있을것이다. 또한국세행정측면에서금융

자산의데이터베이스등을구축하면큰 무리없이

완전포괄주의과세를집행할수있을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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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정 책 토 론 리 포 트

■ 주 제 :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 일 시 : 2003. 3. 6(목)∼3. 7(금) 09:30~18:00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거문고홀(본관3층)

■ 주 관 : 한국조세연구원

■ 후 원 : 기획예산처·매일경제신문사

*본원고는한국조세연구원이주관하고기획예산처와매일경제신문사가후원한「2003 KIDF 재정포럼」의주제발표및토론요약입니다. 지면관계
상주제발표는전문이아닌요약분만게재하였습니다. 주제발표내용의전문은한국조세연구원홈페이지( w w w . k i p f . r e . k r )에게재되어있으므로참
고하시기바랍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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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0 9 : 3 0∼09:35  개회사 송대희한국조세연구원원장

0 9 : 3 5∼09:45  기조연설 박봉흠기획예산처장관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0 9 : 5 0∼12:00  제1주제발표및 토론

「참여정부」의 재정운영기조

■ 사회자 : 김동건 서울대교수

■ 발표자 :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강응선 매일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

김효석 새천년민주당국회의원

나성린 한양대교수

노성태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사무총장

임상규 기획예산처예산실장

임태희 한나라당국회의원

최경수 재정경제부세제실장

1 2 : 0 0∼13:30  오 찬

1 3 : 3 0∼15:40  제2주제발표및토론

「중기재정계획의운영방향」

■ 사회자:최 광한국외대교수

■ 발표자: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박인철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장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장

이만우고려대교수

최춘애KBS 해설위원

황성현인천대교수

1 5 : 4 0∼16:00  휴 식

1 6 : 0 0∼18:00  제3주제발표및토론

「주요재정개혁과제의추진방향」

■ 사회자:윤건영연세대교수

■ 발표자: 옥동석인천대교수

■ 토론자: 박종규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배준호한신대교수

신영섭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이명헌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이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이원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정해방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제1일 : 2003. 3. 6(목) 정책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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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 장 소 서울교육문화화관아카시아홀(본관2층)

1 0 : 0 0∼12:00  「참여정부」의재정운영기조

■ 사회자: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김규옥기획예산처산업정보예산과장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배국환기획예산처예산총괄과장

진영곤기획예산처기금총괄과장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허용석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장

황성현인천대교수

1 2 : 0 0∼14:00  오 찬

1 4 : 0 0∼16:00  중기재정계획의운영방향

■ 사회자: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김화동기획예산처기금제도과장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이용걸기획예산처기획총괄과장

임종룡재정경제부종합정책과장

장영철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최준욱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황성현인천대 교수

제2분과「주요재정개혁과제의추진방향」

■ 장 소: 서울교육문화화관코스모스홀(본관2층)

1 0 : 0 0∼12:00  성과중심의재정운영

■ 사회자: 배준호한신대교수

■ 토론자: 김돈수건설교통부예산담당관

김용진기획예산처사회기금과장

김용현기획예산처건설교통예산과장

김윤석기획예산처행정기금과장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옥동석인천대 교수

우승구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이원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전택승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홍남기기획예산처예산기준과장

1 2 : 0 0∼14:00  오 찬

1 4 : 0 0∼16:00  Top-down 예산편성방식도입방안

■ 사회자: 배준호한신대교수

■ 토론자: 강태혁기획예산처예산제도과장

구본진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출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이명헌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영보건복지부기획예산담당관

이세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이원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이태성기획예산처경제기금과장

제2일 : 2003. 3. 7(금) 분과별W o r k s h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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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장기적인 재정위험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

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

입 확대보다는지출증가억제가바람직

□향후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입의 증대는

제한적이지만,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 세출

소요는크게확대될것으로전망

□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가효과적

으로이행될수 있도록하기위해서는재정제

도 개혁과예산의분야간재배치가필요

○중기재정, 하향식 예산편성,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도입, 사업평가의 강화, 특별회계 및

기금의정비등 재정제도개혁이필요

□향후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이며,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서는사회

복지지출은 물론이고 교육, SOC, 농어촌 지

원 등 다른분야의지출도효과적으로통제할

필요

○교육재정은 재정투입의 확대보다도 지출의

효과성제고에노력하는것이더욱중요하며,

경쟁원리도입등으로교육의질 개선도모

○SOC 지출은공항, 항만, 철도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도가 큰 부분에 집중하고, 도로

건설 등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

○농어촌 지원에서는 소득보전적 지출의 도입

이 농어촌 지원예산의 과도한 팽창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비료에 대

한 지원, 양곡수매 지원 등 가격보조적 지원

을 축소조정

□경기의급격한하락등 불가피한상황이아니

면, 2003년및 2 0 0 4년 재정은일반예산에서

의 균형기조를유지

○2 0 0 4년 예산부터는 중기재정을 포함하여 예

산을편성하고, 재정건전성유지를위한노력

에서부처의참여와책임성을강화

제1주제 발표 요약

정책의지, 규모가아닌성과로 나타내야

강응선 / 매일경제신문수석논설위원

지금까지는중기재정계획이기획예산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범정부적으로경제개발5개

년계획과같이국가의경제에관한좌표로발전시

켰으면 한다. 그리고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해서

국가의비전을담는좌표역할을해야한다. 그렇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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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면중기재정계획에참여했던외부인사들을

예산의중간평가및 사후평가에서도다시활용할

수있는 이점이있다.

앞으로의 재정여건을생각해 보면플러스 요인

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공적연금, 개방화모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플러스 요인은 소득파악능력 제고, 조세감

면 축소, 국민개세주의확대 등이 있지만 마이너

스 요인이플러스요인보다큰 것으로보인다. 마

이너스요인을커버하기위해서는기존세출구조

를 전부 바꾸든가 새로운 지출 요인을 통제해야

한다. 특히지속적 지출부문을개편할 때에는 정

치적논리의개입을막고도입 시초부터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top-down 방식에서는 장관이 사후 책임을 지

도록해야한다. 중요한불법지출또는약속불이

행 등에 대해서 장관은 물론 실무자 연좌제까지

건의해본다. 

정책의지는재정지출규모가 아닌성과를 가지

고 나타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해

평가지표를개발하는데 예산이얼마투자되었는

지보다는효과가어떻게나왔는지를평가할때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세수증대는 같은 맥

락이아닐수 있다. 첫째, 자영업자의소득을파악

해서 세수가 증대되면 단기적으로는세수가 늘어

나지만중장기적으로는개인소득세를인하해주어

야 할 것이므로재정당국의입장에서는이를기대

해서는 곤란하다. 둘째, 논란이되고 있는상속·

증여세포괄주의는조세정의라는심리적만족감을

줄지는 모르지만세입과는관련이 없다. 셋째, 또

한 논란이되고있는법인세인하문제는세수증대

에도기여하고조세정의에도기여하는w i n - w i n이

되는사례로생각된다. 법인세, 소득세를인하하면

기업활동이촉진되고고용이증대되어세수도증

가될수 있다. 세율을내리더라도그 안에서세율

격차를유지한다면조세정의실현은보장이된다. 

조세감면의축소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도 중요

하다. 지금까지조세감면을해줬지만개선이되지

않은 분야, 예를 들어 농어촌분야, 중소기업분야

등은재정비를하고규모를줄이든가점차정리해

나가야 한다. 반면에 우리경제를 성장시킬 소위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

조세감면으로 총량적 지원 규모는 감소시키더라

도 그구성만은제고해야한다고생각한다. 

재정지원, 미시적인효율성 제고도 중요

김효석 /새천년민주당국회의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참여정부의국정

과제라고생각한다. 이러한정책방향을바탕으로

중장기적인재정운영을논의했다는데 의의가있

다고생각하고보고서의기조와 방향에대해서는

동의하는바이다.

중장기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binding cost가없기때문에이 정책의실효

성에의문이생긴다. 중장기예산에서예산을많이

받아서마치절약하는것처럼남기는경우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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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중장기예

산에서예산을초과하면일종의패널티를주는제

도가 있다. 특히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였을 경

우 이에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없다는 것도예산

을 심의하면서아쉬운점이었는데, 중기재정의실

효성을위해이에대한검토를바란다. 

top-down 방식은현재자율과책임을강조하는

참여정부의정책과 비교적 부합한다고생각한다.

하지만 각 부처가 총액만 맞추고 개별단일사업

에 대한평가를소홀히할 수 있다는문제점이있

다. top-down 방식의 핵심은 성과평가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기획예산처의 기금평가제도

가 잘 운영되어서기금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개

선되었다고 본다. top-down 방식하에서도기금

평가시스템과 같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처에서 우선 자체평가하게 하고

이를평가시스템을통해다시평가해서기획예산

처가총괄적으로합산해서국회에보고해주는방

식으로 운영되면 국회의 전문성을 보충해 줄 수

있으리라고생각된다. 

중요한재정개혁중 하나가재정지원이다. 총량

적이고 거시적인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직접

재정지원을하는방법도있지만이를시장에맞겨

승수효과를높일수 있는부분이 꽤 많을것이므

로 시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방법도 고려해

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기초 인프라는 소득파악이다.

이를위한제도개혁과연구가상당히중요하고또

필요한 부분이다. 연구를위한 자료 접근에 어려

움이있다는 것을 알고있으므로이를 위해노력

하겠다. 

아직도 국민연금으로인한 재정위기에 대한공

감대가부족하다. 정부와연구기관등이공론화해

서 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으로연금을받게되는

2 0 0 8년 전에개혁을완료해야만할것이다.

참여정부에서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중 하나가

소득의재분배문제이다. 과거정부의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미친영향과앞으로의방향등에대

해추가적인연구가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이다. 

법인세에 관해서는 차츰낮추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많은관련문제가있으므로별도의논

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지출효율화 위해 예산총량절감제도 도입
필요

임태희 / 한나라당국회의원

그 동안 재정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잘

정리하고이에대한정책방향을제시하였는데, 내

용에대해서전반적으로동의한다. 우리나라의재

정문제에서세수극대화및세출효율화가 근본적

인 문제가되겠지만, 전략적이고구조적인측면의

근본적인문제들이더욱심도있게논의될필요가

있다.

금융구조조정에들어간 재원이 상당하다. 앞으

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7 0 2 0 0 3년3월호

더욱우선적인 문제로 보인다. 재정에닥칠 문제

는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에 달려 있

다. 경제구조가건실하면재정은큰 문제가없다.

경제구조와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지만대

책은어려운것이사실이다.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우선우리는 고령화의속도가 선진국에비

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복지 수요증가가 엄청나

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

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양적인 문제뿐만 아

니라질적인문제이다. 현재1 0∼2 0대는인구수

도 줄어들 뿐 아니라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상

대적 경쟁력이 3 0∼4 0대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

진다고 하는데, 지속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교육

에 대한투자를 증가시켜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3 0∼4 0대들이 고령인구로 급속히 이전할

것에 대비하여 정년 연장 등 경제활동인구의 급

격한 축소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통일비용 문제가 있

다. 통일비용문제는재정지출을효율화한다고해

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제적 협력과 외국의

투자를끌어들여서해결하지않으면어려운 문제

라고 생각된다. 동북아중심국가 프로젝트에서도

남북관계가중요한데, 폐쇄적인민족주의 형태로

통일문제를접근하는경우이 프로젝트와배치되

는 면이있다. 열린민족주의자세를바탕으로주

변국들의투자와협조를 끌어내한반도의평화유

지와통일관련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인 접근방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여러 면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

방의발전측면에서앞으로재정수요는엄청나게

늘어날것이므로이시점에서중앙과지방의역할

분담을명확히하지않고서는개방에대처해나갈

수 없다. 소득과부의불균형도상당히심한데이

대로가다가는우리경제가건전하게발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서민주택 문제는 재정이

들어가더라도빠른 시일 내에해결해야 한다. 이

는 경제의갈등구조를해소하고소득불균형을시

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서 우리 당에서도

지난 대선때 공약한 사항이다. 전략적이고구조

적인측면에서재정운영을개선하기위한논의가

더욱필요하다.

정부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과거영국 대처 정

부가 추진했던 예산총량절감제도를의지를 가지

고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총량절감제도를

실시하여각부처에서우선순위에맞게예산을집

행하도록 하면 저절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출의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모든것을재정으로해결할수는없

다. 사회적으로기부문화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

다.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세제측면에서의지원

등 제도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본다.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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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의효율성 위해집행의 자율성
보장해야

나성린 /한양대교수

주제발표는 현재 재정여건과 향후 재정여건을

정확하게파악하고주어진재정여건하에서새 정

부가 지향해야 할 재정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한정된재원으로재정지출의효과

를 극대화하기위해서재정개혁을해야한다는것

과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다. 분야

별 예산을재배분해서성장과복지의조화를이루

어야 한다는 방안에도 동의한다. 새정부가 재정

정책을운영하는데 있어서보고서내용을참고하

길 바란다. 

우리나라의국가채무는 결코낙관할 상황이 아

니다. 보고서에서나타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

고 본다. 국가채무에서는그 범위가문제인데, 우

리의 재정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 공공

금융기관, 민간기금등을모두고려하면국가채무

는 정부가제시한것보다몇배는늘어날수 있다. 

재정여건도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 새정부가성장과분배의선순환을목표

로 제시하였는데, 분배정책에만초점을맞출경우

재정여건과재정운용이어려워질수밖에없다. 성

장정책에비해분배정책은재정에 즉각적인효과

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다 달성하기에는예산이턱없이모자란다.

2 0 0 3년을따져보면최대세수증가는1 0조원밖에

되지 않지만, 지출면에서는 사회복지 및 교육비

증가, 국가부채원리금 상환등 최소한 2 0조원이

필요하여1 0조원이상의갭이발생한다. 

재정 건전성 회복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다. 현재국회에계류

중인재정건전화특별법이빠른시일내에통과되

길 바란다. 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

각 부처장관들에게예산편성뿐아니라집행의자

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권은 성

과평가가맞물려있어야하는데, 사실상성과평가

는 쉽지 않고 어려운 문제이다. 성과지표를개발

해서예산관리를하겠다고할 때정부부처내부의

반발이심할것이므로이들부처를설득하면서시

행해야할것이다.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 재원이 필

요한데, 이를위해서 조세부담의상향조정보다는

사회보장부담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률은 2 2 %로 바람

직한조세부담률인1 7 . 4 %보다높은편이지만사

회보장부담률은 적정부담률이 5 . 4 %인 데 비해

실제는4 . 4 %로 낮은편이다. 따라서앞으로재원

조달은 조세부담률 인상보다는 사회부담률 인상

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지출

을 어떻게 늘려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가능한왜

곡을초래하지않으면서세수를증대시키기위해

서는탈세를축소시키고, 자영업자, 고소득자영업

자의사업소득에대한과세를확실히하고재산관

련세과표를현실화해야한다. 사회복지지출은우

선순위를정해서단계적으로시행해야한다. 

서민빈곤층의소득 향상에 있어서 주요 수단은



7 2 2 0 0 3년3월호

경제성장과경제활성화가되어야한다. 세제나복

지정책은 보완적인 2차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있다.

GNI 지표 기준으로 재정계획 수립하는
제도필요

노성태 /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

새 정부의 재정운영방향이 재정건전성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이의가 없을

것이지만, 이를실천에 옮길때 국민들에게이해

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재정이 어느정

도위험한지강조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리고현재우리가가지고있는국가채무에관

해서도좀더국민들의인식을높여야한다.  단지

IMF 방식으로는국가채무가위험한수준이아니

라고 하지만 중앙일보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보면 현재 방식의 국가 채무부담을

적어도 국가보증부분, 연금부분에서채무라고인

정되는 부분까지는 국가채무에 계산해서 발표하

는 방식이바람직한것으로나타났다. 금융부문이

불안해지면공적자금이얼마든지들어갈수 있는

불안요인이 있다. 국가채무에관한통계 문제를

제시해주고지표의개선과함께국민의경각심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채무통계의개선도재정건전성확보에도

움을줄수 있을것이다. 

여건상 세수를 늘려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 것

은 어렵기때문에재정지출이늘어나지않도록하

고 지출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동의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보고서에서 밝힌방안

들은현실적인방안으로보인다.

최근논란이 되고 있는상속·증여세의완전포

괄주의는 국민정서상 시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

고 있다. 우리나라와달리 미국에서는 상속세 폐

지 논의가있다. 유산을남기는사람은다음세대

의 자본형성에 기여하고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

도 기여하기때문이라는논리에서이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산

은 여러가지를따지는데 반해결산은굉장히엉

성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6개월마다재정

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점검하고계획대로집행되

었는지 방향이바뀌었는지국민에게알려줄필요

가 있다.

올해의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반도체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GDP 성장률만 가지고는 실상을 제대

로 파악하기 어렵고 GNI 지표를 봐야 한다. 지

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GDP 4% 성장은

G N I로 보면0% 성장일수도있다. GNI를기준

으로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본다.

세제운영의목표는형평과세통한조세정의
실현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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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 재정경제부세제실장

현재는 세출을 먼저결정하고 세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의원칙에 입각하여세입과 세출을결정

한다. 그러나이제는경제가안정상태로접어들어

세입의 증가에도한계가 있으므로먼저재정건전

성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하에서 양입제출의 원

칙에의해세입을결정하고세출을결정해야한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세입보다는 세출 부문의 효

율성을 다룬보고서의 방향 설정이 잘 되었다고

본다. 

과거의 추세치를 보면 경기하강기는세율의 누

진구조로 인하여 세입이 경상성장률보다도 둔화

되는추세가있고, 경기상승기에는세입의탄성치

가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재정학 이론과

세입실적이상당히유사한면을보인다. 

앞으로 5년간의세제운영의기본방향은형평과

세를이루어서조세정의를실현하는것이다. 그리

고 현재전 세계가 조세경쟁을하고있는현실이

므로,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

고 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해적절

한 세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주요과제로삼고있

기 때문에이에맞는세제도정비해야한다. 

국세에서13% 정도가조세감면이되고있는실

정인데, 이를형평성차원에서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1 5∼2 7 %로 대

기업 중에서도 이러저러한 감면으로 실제부담세

율이1 5 %밖에되지않는기업들이많이있다. 감

면으로특혜를받는기업들에대해감면을축소하

고 이로인한혜택이전 법인에게돌아갈수 있도

록 법인세에대해중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

이다. 그리고상속세포괄주의를도입하고, 고소득

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음성탈루소득을 줄이

고, 소득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제도개선에노력하여전 국민에게혜택

이돌아갈수 있도록세제를운영할방침이다. 

목적세 문제에 관해서는 목적세가 칸막이 행정

으로인해재정운영의효율성을해치고 세출면에

서도어려움을초래하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

하다. 지방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국세를 거둬서

56% 정도를 지방정부에 이전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지방재정에있어낭비적인요인이 없는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세인재산세가 지

방간 균형도 맞지않고, 지방정부가과표도 양성

화시키지않는문제도있다. 중앙정부가지방정부

에게재원을이전해주는데 있어, 실질적으로자

체재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와더불어 국가와 지방간의역할 검토와 지방

재정조정제도및 국세·지방세조정문제, 국세·

지방세 교환문제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재정문제를전반적으로검토해보아야한다.

세부담 공평성과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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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문 / 한국납세자연합회사무총장

우선 새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중

앙과지방의균형발전을이루기위하여재정운영

을 하겠다는것과, 이를위해예산제도를개선발

전시키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한

다. 그러나이러한입장은새 정부뿐만아니라과

거의 여러 정권에서 주장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경제성장측면을제외하고는괄목할만한성과를

얻지못했다고판단된다. 과거정부들의재정운영

이 왜 국민들즉, 납세자로부터지지를받지못했

는지를알기위해서는납세자들의의식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한국납세자연합회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납세

자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비하여 조세부담이높다

고 인식하고있고세부담이납세계층간에고르지

못하다고반응하고있다. 그러나2 0 0 1년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가운데 5 2 . 6 %가 세금

을 한푼도내지않았다고하는데, 이는미국, 캐나

다의17%, 일본, 영국의2 0 %에 비하면상당히높

은 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납세자들이세금

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세부담이 불공평

하고납세자들이내는세금에비하여정부의공공

서비스로부터받는 혜택이 작다고 느끼기 때문이

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새 정부의재정운영은세

부담의공평성을향상시키고양질의공공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가

향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근로

소득자와자영업자, 그리고고소득종사자간의세

부담의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지속적인 세제 개

선이 이루어져야하며이 경우간이과세제도는가

능한빠른시일내에폐지시켜야한다.

공평과세확대를위해서요즈음논란이되고있

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문제는 조세정의 확립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증여세에완전포괄과세제도를도입할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이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조세법률

주의위배라는논란을피하기위하여 우리나라에

서도 세법을 개정할 때, ‘세법에 증여 개념과 범

위’를 미국과 같이세법에 명확히 함으로써조세

법률주의위법성논란을피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교육재정 규모는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자치하고있으며, GDP 대비공교육비

비율도 O E C D국가 평균을 상회한다. 이런 맥락

에서교육투자에대한낭비를줄이고효율성을증

대하기위하여 교육투자에대한평가와사후관리

가 더욱강화될필요는있다. 그러나우리나라교

육투자가 선진국에 비하여 충분한가에 대하여는

입장을 달리한다. 최근에 사교육비 규모가 2 6∼

2 9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의

교육예산보다큰 규모를개인들이부담하고있다

는 것은무언가시스템상의근본적인문제가있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교육목적세율을더 높이

고, 필요하다면 교육목적세 부과대상을 더 늘려,

충분한교육투자재원을마련하길바란다.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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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고려했을때 독일과같이중앙정부의주요

세원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나누어쓰는

공동세제도가적절하다고판단된다. 15%의지방

교부세율을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이를 1 0년

계획으로매년교부세율을1 %포인트씩증가시켜

내국세의25% 정도를지방교부금으로쓰도록하

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한다.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중기재정계획의운영방향
고영선 /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1 9 9 8∼2 0 0 1년간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견지하였으며, 그 결과 GDP 대비 통합재정

지출은 16∼17%(1990년대 중반)에서

2 0 . 5 % ( 1 9 9 8년) 및2 3 . 2 % ( 2 0 0 1년)로상승

○국민연금(통합재정수지 흑자요인)과 순융자

(통합재정수지적자요인)를 고려하여 조정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

고 있음.

○조정된 재정수지는 2 0 0 0년 흑자(GDP 대비

1 . 8 % )를 보인후 2 0 0 1년 다시적자( - 0 . 5 % )

로 돌아섰으며, 2002년에는 적자폭이 증가

□따라서 향후 중기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기조의 유지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특히GDP 대비재정지출규모의상승을억제

하고, 중기재정관리체계( m e d i u m - t e r m

expenditure framework: MTEF)의수립을

통해 중기 지출상한선을설정하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노력

○반기재정동향보고서(mid-year fiscal report)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중간에 거시경제여건

과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중기 재정전망을 수

정·보고

□경제사업의비중 축소 및 재정융자사업의정

비도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 지출 및 순융자에

서 경제사업(농업, 제조업, SOC 건설등)의

비중(25% 내외)이 외국(대개 10% 미만)에

비해매우 높음.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시킴에 있어서는 특

히 융자사업의 축소를 도모하는 한편 불가피

한 산업지원은 직접적 재정지출로 대체하거

나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

□앞으로 지방화·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운영의 자

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므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

를 구축할필요

○중기재정관리체계( M T E F )에 지방정부를 점

진적으로 포함시켜 지방정부의지출증가율도

총량적으로억제하는방안모색

제2주제 발표 요약



7 6 2 0 0 3년3월호

재정의 경직성 심화
대책마련해야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재정지출의 통제나 재정규율의 확립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이나 사업평가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에대한이견은없다. 다만재정지출규모나재

정건전성을유지해나가는데 신경을써야한다는

점에서보충적인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흔히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특히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재정이 상

당히큰 역할을했고외환위기극복의견인차라는

얘기를들었다. 이는외환위기가발생하기전까지

건전재정기조를유지해왔다는것인데 어떻게그

것이가능했는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재정기조가 항상건전했던 것은아

니었다. 1970년대에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

달리고있었고1 9 8 0년대초에는GDP 대비재정

지출의 규모가 2 4 %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1 9 8 8년에는이 비율이16% 수준으로대폭감소

하였는데이는세계에유래가없는획기적인일로

서 이러한노력이건전재정기조의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외환위기이전까지이러한기조가 유지

되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1 9 9 8년에는 2 6 %로 다시 1 0 %포인트

나 증가하였다. 정부부문이10% 늘어났고 민간

부문은 그만큼 줄어든 셈인데 1 9 9 6까지5%, 그

후 5년동안다시5 %가 증가하여재정지출규모

의 증가속도가점차가속화되고있다. 물론최근

에는약간의정체상태를보이고있으나재정지출

규모가빠르게늘어나고있는것에대해한 번 생

각해보아야할 것이다.

1 9 8 0년대에 이루어진 재정지출 규모의 축소,

재정적자 감축, 경제안정달성 등이그냥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예산동결, 제로베이스예산방

식의 도입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재정규모를 줄이고 재정을 긴축시켜 나감으로써

가능했다. 물론그로인해사회간접자본의투자가

미흡했다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으나 재정지출

규모를통제하고재정규율을확립하는데 있어서

는 많은성과를거두었다.

현재우리나라의재정규모는26%, 지방정부까

지 포함하면1 / 3이 정부부문이될텐데어떻게재

정규율을세우고통제를해나갈것인가에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관점

에서앞으로재정규모가얼마나될것인가에대해

서도생각해야할 것이다. 외환위기이후최근재

정 측면에서제기되는가장큰 문제점은경직성의

심화이다. 이는예산제도적인측면에서기금이나

특별회계의운영상발생할수도있으나사회적여

건의 변화로 인해 일어날 수도 있다. 국채증가로

인해비용이늘어나는것도하나의이유가되겠지

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지출의 증가이다.

복지지출의증가원인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①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② 고령화 그리고 우리나

라의특이한 현상으로③ 사회보장제도의성숙화

를 지적할 수 있다. 국민소득증대와고령화가 복

정 책 토 론 리 포 트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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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출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O E C D의 자료를

갖고추정해본 결과탄력성이1.5 정도로나타났

다. 다시말해서노인부양률이1% 증가하면복지

재정지출은 1.5% 증가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 늘어나면 복지재정지출은 1 . 5 %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빠른 복지지출의 증가는 선진국형

패턴이나우리나라는제도의성숙화로인해이보

다 더 빠르게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러

한 지출은 정부가 재량적으로조정할 수 없는 의

무지출이기때문에이를통제하지못할경우재정

은 계속경직적이 될 것이고 재정지출증대에 대

한 압력은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문제이다. 따

라서발표자가재정지출자체를통제하고그목표

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

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라든가재정규율의확립이필요하다. 장기적인시

각에서앞으로재정지출규모를어떤방향으로끌

고 나갈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생각한다.

중앙정부의통합재정 범위명확하게
규정해야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건전재정 유지, 경제사업및 융자축소, 중기재

정 및 성과결과중심의예산책정, 지방정부를포

괄하는통합재정운영등 전체적인기본방향에대

해서는발표자의주장에동의한다. 그러나세부방

안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방안의실현가능성에초점을맞추어몇 가지

질문을하려고한다.

첫째, 지방정부를포괄하는 통합재정을 운용해

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그렇게 하는것이당

연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는것이우선되어야한다

고생각한다.

둘째, 융자를 축소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

으로할 것인지하는문제이다. 여러종류의융자

가 있는데그 중 우선순위가있을수 있으며어떤

융자의 경우는 늘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

를 들어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대해서는 정부

에서많은지원을하고있지만대학교에는수업료

를 지원하지않고있기때문에대학교의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등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따라서우선순위, 축소에관한기준을마련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제시한 내용 중에서는

신용보증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 현재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이이를담당할 경우불안정성을상

당히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굳이 재정부

담을줄이고자한다면신용보증보다는단순히이

차보전을해주는것이낫다고생각한다.

셋째, 중기재정계획을수립할때에는세입에대

한 예측을한 후 t a r g e t을 정하고그에맞게끔지

출, 즉 세출 증가율을 정하면 된다. 지출은 법정

지출과재량적지출로나뉘는데법정지출은이미

정해져있으므로재량적지출에대한세출증가율

을 정하면 궁극적으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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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표자는이를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

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목표로 하는것이 무엇인

지 불분명하다는문제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재

정 균형또는흑자중에서목표로하는것이무엇

인지그리고 언제까지, 어느정도로 달성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만 세출증가율을 결정할

수있는데이를 어떻게해결할것인지의문이다. 

다음으로 분야별 배분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성장률은

8 %인데농림부의지출증가율은5 %라면이에대

해어떻게합의를이끌어낼것인가, 합의를달성하

는기준은무엇인가하는문제가발생한다. 제시한

바대로 사업평가나타당성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가지고해야 할 텐데 그 때에도합의에많

은 문제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이를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포함되어있지않다. 미국이나

스웨덴의사례를보면분야별배분에대한강제성

은국회에서부여한다. 고영선박사가제안한내용

에는기획예산처가의지만있으면할수있다고되

어 있으나그보다는외부에서강제적인규율을만

들어 주어야만또는 국회에서심의, 의결할때 외

국의 예산서처럼향후 지출규모가제시되도록해

야만강제성있게추진할수있다고본다.

마지막으로사업평가와관련하여앞으로계속해

서 강화해야한다는것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

없다고생각한다. 평가의핵심은객관성이다. 평가

를했는데그결과를다른사람들이받아들이지않

는다면이를예산과연계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

라서 평가의객관성을보장할수 있는 기준들, 즉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가에대해

지출부서들의 사전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래

야만평가결과에따라사업의축소, 중지, 확대에

대한논의가이루어질수 있다. 만약평가의객관

성이확보되지않는다면더 이상진전은이루어질

수없다. 현재사업평가는B / C분석을통해서하는

경우가대부분인데이는많은한계를갖고있으며

따라서정책적판단이개입될수밖에없다. 그러나

이러한개인의주관적인평가를다른사람들이받

아들여줄지의문이아닐수없다. 또한가지문제

는 많은자금이소요되기때문에사업평가를전부

다 실시할수는 없다는것이다. 따라서대상을어

떻게설정할것인가그리고범위를어디까지로할

것인가에대한결정을해야만한다. 예를들어 신

규사업을대상으로할경우에도규모, 정책적중요

성 등과같은기준이마련되어야만사업평가를활

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국가채무관련지표개발, 장기적인목표를

이만우 / 고려대교수

새 정부의 출범 시기에 맞추어 이런 토론회를

갖게된 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한다.

특히인수위에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지

나치게노무현 대통령의공약사업에치중하여과

연 예산이 견뎌낼 수 있을까 우려가 되었는데이

러한토론회가노무현대통령이공약한사업을과

감히떨쳐버리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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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인수위에 차상위 계층

까지도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

다. 보건복지부의 예산만도 1 0조원에 달하는데

발표내용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논의는 전혀 없

었다. 재원조달에관한 언급없이 일방적으로 공

약사업에치중한보고를했는데이에대한경각심

을 불러일으키기위해서도언론에서많은관심을

가져주길바란다.

환란 이후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공적자금회수가부진하여보증채무가국채로 전

환될텐데경제역량에비해국가부채가과도하다

고 본다. 따라서조세연구원등정부연구기관에서

통화관련지표처럼국가채무에관한지표를개발

하여 정기적으로 수치를 발표해 주었으면 한다.

즉 국가채무가시시각각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

그리고채무범위도중앙정부만포함했을때, 정부

투자기관, 지방정부까지포함했을때 등등으로구

분하여얼마나차이가나는지각 정부부처뿐만아

니라 국민들도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국가부채의규모가심각하다고본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실상을 알리는 데 상당히

왜곡된측면이많다는판단이다. 따라서국민연금

을 제외시켰을때, 지방정부까지포함했을때, 정

부 범위에따라통합재정수지가어떻게다르게나

타나는지 예산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없이과연중기재정계획이실효성을가질수 있을

지 의문이다. 따라서이들 지표를 주기적으로발

표하여긴축재정의지를 천명하고국민들이견제

할수 있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기재정

계획의중요성은아무리 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고 본다. 그동안중기재정계획은기획예산처의내

부 자료로만활용되어 왔다는 감을 지울수 없는

데 구속성이라든지분야별 구체성이미약한 편이

라고생각한다. 이번기회에부처별로중기재정계

획을업무화하고책임도부여하여이를기초로기

획예산처에서 좀더 확실하게 중기재정계획을 제

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는예산회계특별법을새로만든다든지하는법

적인장치가뒤따라야할 것이다. 그일환으로현

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수정하

여 오늘세미나에서논의된내용을추가하여통과

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기존의재정건전화

특별법은 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기존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신규사업을 추진하려

면 재원조달방안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든지

하는조항이담겨있는것으로알고있다. 이에덧

붙여 중기적인 지출상한선을 설정하여 잠재성장

률 범위를넘어서는안된다거나지방정부의지출

을 총량적으로규제하는법적인장치도함께마련

해야한다. 현경제상황에비추어볼 때 건전재정

은 지출의축소가동반되지않으면세입측면에서

이루어지기는어렵다고본다. 그렇다고본다면중

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출을 규제하

는법적인뒷받침이없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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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관리체계에 대하여 많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었는데그보다중요한과제는어떻게실

천할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재정사업

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하는데법적으로모든재정사업을평가할

수는없으므로초창기에는일정한액수이상의사

업에대해서는반드시평가를하도록하는특별법

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

정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나평가역량을축적한다든지하는등의많은

준비가필요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재정사업평

가가제대로 이루어지고있는 나라는 많지않다.

중기재정계획의중요성에비추어차질없이정착

되도록하기위해서는치밀한준비와특히기획예

산처와각부처의많은 연구검토와토론이있어야

만가능할것으로본다.

지출의우선순위조정, 국민적합의도출로

최춘애 / KBS 해설위원

지금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는것은새 정부가

내건공약사업을전부실현하려면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하는것이다. 새정부의임기가5년이

고 중기재정계획은3년 또는 4년 단위로 수립되

므로기간, 취지, 목적측면에서볼 때 오늘의 논

의는시의적절하다고생각된다. 특히내년에는총

선이있으므로예산편성에있어정치적압력으로

부터자유로울수 없을것으로예상된다. 새정부

출범첫 해이고 내년에는 총선이 물려있어정치

인은정치인대로, 정부는정부대로국민에게점수

를 얻고 싶을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해 있

는 상황을 살펴보면 도하개발어젠다( D D A )를 앞

두고 농업개방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총선에앞서농어민들의피해를 벌충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정치예산이되

지 않을까매우걱정스럽다. 

지금처럼어려운때일수록예산씀씀이를각 수

요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신뢰체제가구축되어야하는데보건복지, 노

동, 농림등 사회부처에임명된각료들을보면개

혁성향이 강해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분위기이다. 또한국민들의복지요구가

높아지고있고새 정부가내걸고있는캐치프레이

즈도이를충족시켜주겠다는것인데, 예산처에힘

이 없다보니이를효율적으로잘 조화시켜나갈

수 있을지걱정이다.

그 이유로최근의경제상황은한치 앞을내다보

기 힘들 정도이다. 올해예산은 GDP 잠재성장률

8 %를전제로짜여졌는데세수가늘어날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사실상 0에 가깝다. 그런데

보건복지분야를보면현행예산은8조7천억원이

나 새 정부의공약사업을모두실천할경우3배가

넘는2 6조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는통계가

나와있다. 이는노동이나보훈처쪽의예산은포

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현재 G D P의 4 . 7 %

수준인 교육재정도 공약대로 G D P의 6 %까지끌

어 올리려면올해에만8조원의자금이 추가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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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농림수산예산도8 . 7 %에서10% 이상증

액되어야할것이다. 이외에도동북아중심국가건

설, 행정수도이전, SOC투자확대, 공무원보수증

액, R&D투자확대등예산을증액해야한다는얘

기뿐이다. 반면지출을축소한다는얘기는전혀없

다. 지출을줄이려면우선순위를조정해야하는데

총선을앞두고정치적이해관계로인해매우힘들

전망이다. 이렇게본다면세수는세출의자연증가

분을감당하기도어려울것으로보인다. 성장과안

정을동전의양면처럼잘 조화시켜보겠다고했으

나쉽지않은일이라고생각한다.

현재 국민연금수지는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2 0 0 8년부터 국민연금이지급되기시작하면재정

적자가심각한문제로부각될것이다. 노령화사회

에서노령사회로전화되기까지1 4∼1 5년이걸린

다고한다. 수입은늘어나지않는데쓸 곳은계속

많아진다면우선순위를정함에있어국민적합의

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국민들의

체감도가높은분야는건강보험, 의료서비스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몇 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보험은 최소한의 서비스를 가능한 다수에게 제

공하기위한것이나건강보험또는복지보험은특

성상많은사람들이최상의서비스를받고싶어한

다. 보험의취지를국민들에게충분히납득시키는

것은예산처, 보건복지부등 어느한 부처의소관

이아니라정부가나서야한다고생각한다. 노령화

가 급속도로진행되면서 만성질환부문에서 재정

적자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각개인이자신

에게 맞는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면플러스알파

는 자기부담으로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재정적자를줄일수있는방법이다. 그러나이렇게

되면공공서비스를싸구려로인식하게될 뿐만아

니라돈 있는사람만이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게

되는 데 따른계층간 위화감발생, 국민정서에반

한다는등의반론이제기될 수 있다. 이는예산처

가 혼자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아니다. 범정부

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 수밖에 없는복지

수요에 대해 어떻게 우선순위를정하여 단계적으

로충족시켜줄것인지국민적합의를도출해내야

한다. 여기에는언론의협조도 필요하다. 이를단

순히 계수상으로그리고 이론적인 정책대안인예

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으로본다. 한가지덧붙인다면늘어나는복지수

요에대비하여사전적으로직접지출을줄일수있

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해만성

질환, 성인병, 암등에대한예방사업에도예산을

배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농어가부

채 탕감, 새만금개발등 비효율적으로예산이집

행된사례를 반면교사로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한

다. 이를 통해서 생산적이지 못한 피해보상 등과

같은사업의비중은줄여나가는것이타당하다는

결론을얻을수 있는데국민정서에위반되지않도

록 먼저국민적인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

다고본다.

적정수준 유지된다면적자규모확대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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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현 /인천대교수

오늘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대해토론하고 있

는데, 현재와 같은 정권 초기의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

특히중요한의미를지닌다. 원칙적으로중기재정

계획은정권과상관없이운영되어야하지만, 우리

재정의경우단년도위주로운영되고있다는점에

서, 현시점에서라도앞으로의중기적 국정운영방

향을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앞으로의지출우선순

위에초점을맞추어서토론하고자한다.

그런데우선오늘토론에서여러차례강조되고

있는‘건전재정기조의유지’와‘재정지출억제’의

필요성에대해서몇가지다른견해를제시하겠다.

사실 이렇게 건전재정기조와지출 억제가 강조되

는것은수많은공약의이행에대한재원측면에서

의 우려와, 그동안재정운영에대해국민의신뢰

가 떨어진결과재정사업을축소해서세금을낮추

어 주는것이오히려바람직하다는분위기를반영

하고있다고보인다. 그러나결국공약들은선택적

으로우선순위를두어추진하는것이불가피하고,

재정에대한신뢰를회복해야한다. 모든재정지출

이 억제대상일수는 없으며, 늘릴것은 늘리고줄

일 것은줄여야한다. 그과정에서의미있는사업

을위해지출규모가다소늘수도있다.

모두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를 얘기하고 있지

만 그 의미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

다. 사실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

라의국가채무비율은 2 0 . 8 %로 G7 국가의평균

인 8 0 . 2 %보다 훨씬 낮다. 정부보증채가 국채로

전환되는것을감안해도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상당히 낮은 것은사실이다.

지나치게 건전재정기조의 유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사업을위해국가채무의G D P에 대

한 비율이 몇 %포인트 높아져도그 수준이 유지

되어안정적으로관리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

니다. 재정적자 문제는 현재소득과 미래소득, 현

세대와미래세대의적정한분담차원에서보아야

하며, 재정지출과 세입증대의 내용을 보아야 한

다. 반드시국가채무비율이더 낮아져야하는것

이 아니며, 적정한수준에서관리될수 있는것이

중요하다. 오늘논의에서상당히긴축적인건전재

정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정의 3대 기능

중 거시경제적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공재의 공급과 공공투자의

중요성이간과되어서는안된다. 공공지출은민간

투자를구축해서경제효율을낮추는효과만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재와공공재, 민간투자와공공

투자의 보완성을 고려해야 하고, 형평의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재정적자규모가다소늘더라도그것이의미있

는 재정지출 증가의 결과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재정지출중에는분명히낭비적인것들도있는데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재

정개혁을 통해 낭비를 축소해야 한다. 그런데이

러한노력이현실적으로어느정도나성공을거두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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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재정규모가달라질 수 있다. 재정개

혁이상당한성공을거둔다면일부사업의확대에

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나 적자가 늘지않을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낭비를 줄이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있다면꼭필요한 사업을늘리는과정에서

재정규모나적자가다소늘어날수 있다. 이경우

에도국가채무 비중이 어느 수준을 유지할 수 있

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의 재정여건에비추어, 미래 대비 등을위한

재정투자는강화되어야하고, 낭비적지출을줄여

나가되 건전재정기조목표에지나칠 정도로집착

할 필요는없다고본다.

이제 분야별 지출우선순위에 대해 토론하겠다.

우선 발제자료에서는 경제사업비 비중의 축소와

재정융자사업의정비를제안하고있다. 이중재정

융자사업의정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

이한다. 금융환경변화에맞추어서재정융자사업

을축소하고, 필요한사업은이차보전방식으로전

환해야한다. 그래야만재정체계도단순화할수있

다. 경제사업비문제의경우경제사업비자체가다

양한분야를포괄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경제사업비중 농업이나제조업부문에대한지출

은줄여야한다고본다. 그러나경제사업비중에서

도 수송및 통신분야에대한지출은여전히늘려

야 할 분야라고본다. 높은물류비용의문제를 해

결하기위해, 그리고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위해

서는SOC 투자가지속되어야한다.

앞으로세출구조조정이 중요한데, 우선줄여야

할지출분야는인건비등경상경비와농업, 중소기

업, 수출지원등을위한개발연대식산업지원예산

이라고본다. 인건비의경우 올해 예산에서그 규

모가 2 3조원수준에 이른다. 분야별로인력이 늘

어나야할 분야도있지만전체적으로는인력을줄

이는 노력을해야한다. 매우빠르게진전되고있

는사무자동화를감안하고, 보직이없는소위인공

위성 공무원의문제도해결해야한다. 규제완화를

실질적으로이루는방법은사람을줄이는것이다.

정부내 산업진흥조직을줄이고, 중앙과지방이중

첩해서하는기능을조정해서인력을감축해야한

다. 흔히선진국과의단순비교를 통해 우리의공

무원 수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문제에있어선진국의사례는실패의사례

일뿐이다. 향후정부개혁이강도높게이루어져야

한다. 농업, 중소기업, 수출부문에대한재정지원

은개발연대식산업지원예산으로, 이제시대가바

뀐 만큼대폭줄어야한다. 산업생산에대한직접

적지원은더이상재정의역할이아니다.

복지분야의경우, 우선예산에서의지원과예산

체계밖에있는국민연금과건강보험을구분해서

접근할필요가있다. 예산체계내에서의복지예산

규모는 약 1 0조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

험의경우, 중기재정계획운영과별도로자체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로 다루어져

야 한다. 복지예산의경우지난정부에서매우빠

르게 규모가 증대되었다. 일단규모의 점프가 한

번 이루어졌으므로, 이번정부 내에서는 이를 보

다 내실있게쓰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하고,

재원대책없이확대적복지시책이급격히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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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 방지해야한다.

이제우선순위를부여해야하는분야에대해논

의하겠는데, 중요한 분야는 교육, SOC, 그리고

국방분야라고생각한다. 우선가장중요하다고생

각하는교육분야에대해얘기하겠다.

현재교육문제가가장고통받는문제이고, 가장

근본적인문제라고생각한다. 결론부터얘기하면

교육문제의해결이 최고의 경제정책이고, 복지정

책이고, 분배정책이며, 행정수도이전보다도효과

적인지방분권화의수단이라고생각한다. 교육은

우리의미래를대비하는최고의대책이다. 교육문

제가 물론 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을제대로쓰면서시스템개혁과병행하면많은

문제를해결할수 있다. 예를들어포항공대같은

사례는적극적인투자로지방에서명문공대를단

시일내에 육성한 사례이다. 미국에서유명한 대

학들은 돈이 많은 대학들이다. 한가지구체적인

예로, 영어원어민 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과제를

생각해 보자. 상당한예산이 들겠지만 영어 원어

민 교사를 대폭 채용하면 영어 과외나 어학연수

등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영어관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그

리고영어 원어민 교사를 농어촌 지역부터, 그리

고서울의경우 강북지역부터도입하자는것이다.

교육투자를늘려서 사교육비부담을줄이는 방법

을 찾아야한다. 이러한경우국민부담이느는것

도 아니다. 국가채무비중이 다소 늘더라도 안정

적인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다면 사교육 문제는

해결해야할보다중요한과제이다.

교육기회의평등은매우귀중한가치이다. 자유

주의와시장경제의기본은기회의 평등을보장하

는 것이고, 여기서 가장중요한 것이 교육기회의

평등을보장하는것이다. 가난한집안에태어났기

때문에과외를제대로받을수 없고, 그래서좋은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깨야 한다. 가난

이 대물림되고 계층간 이동이 없는 사회, 빈부격

차가확대되고고착화되는사회는희망이없는사

회이고, 정말 불공정한 사회이다. 현재의심각한

사교육비문제는출산률저하의원인도되고있는

것 같다. 교육투자의 확대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경제성장과 효율에 기여할 것이다. 과감한

교육재정투자를통해사교육비문제를해결하는

등 교육문제를해결해야한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국방예산에 대해 간단

히 언급하겠다. 상당수경제학자들이국방예산감

축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을 좀 달리한

다. 국방비는전력투자비와경상운영비로구분되

는데 전력투자비에는 중요한 R&D 예산도 포함

되어 있다. 최근의 중요한 예로, 얼마 전 우리나

라가세계에서열 한두번째로초음속비행기를개

발했는데, 이는고등훈련기개발이라는국방예산

사업의 성과였다. 우리 군은 첨단 정보화군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위한 투자는 중요하다. 군의

인력구조조정 등 군 구조의 개편논의가 필요하

고, 군운영에있어서도경영마인드가도입되어야

한다. 우리군이더 강해지고첨단정보화군이되

어야S O FA 문제도해결될수있다고본다.

결론적으로, 건전재정의의미를 제대로 정립하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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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확보하면서교육을

제1순위로 하는 세출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 과정에서 예산평가제도, 기금·특별회계

제도 등 각종 예산관리제도가 개혁되어야 하고,

예산지출의낭비를 막아야 한다. 재정이 해야 할

일과하지말아야할 일을명확히해야하고, 현재

의 문제를 해결하고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다소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적극적으로재정을지원해야한다.

재정의 근본문제,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윤영진 / 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장

중기재정의 운영과 제도부분으로 나누어 이야

기를 하려고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접근방법이 중요한데 재정운영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먼저우리나라의재정이갖고있는문제

점을규명하는것이필요하다. 건전재정을유지하

는 것은당연하지만왜건전재정을유지해야만하

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재정이불건전하기때문에 건전재정을유

지하기위한방안이제시되었다고보지는않는다.

또한 통합재정수지가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우려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왜

건전재정을유지해야하고재정위험을논해야 하

는가가 관건인데 접근방법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서처방도달라질것이다.

우리나라재정에있어서문제가되는것은잠재

적위험이다. 따라서처방도여기에초점이맞춰져

야 하는데이에 대한고려 없이현재의운영상황

에만초점이맞춰져있다는한계를드러내고있다.

잠재적위험이라함은공적자금, 연금, 사회복지관

련 지출, 대선공약을이행하기위한 지출, 통일비

용등재정의발목을잡을가능성이높은요소들을

말한다. 따라서이에대한통합적인관리가필요한

데 현재우리나라통합재정의범위를보면관리가

제대로안될수밖에없다. 기금까지포함시키고는

있으나회계단위로이루어지다보니D J정부들어

투명성이높아지기는했지만통합적인관리단계까

지는 이르지못한상태이다. 특히건강보험, 세입

세출외거래, 지급보증채무등은통합재정에포함

되지않고있다. 앞으로발생주의회계가도입되면

이러한문제들은상당부분해결될수있는여지가

있다고생각한다. 다만발생주의회계가도입될때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부채의 범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경향이나타날수 있는데이를배제할

수있는관리가필요하다고본다.

건전화 방법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적자목표 방

식보다는 지출한도의 설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물론 그렇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 그 중

에서도재량적지출의한도액을설정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보장 지출과

같은의무적지출이급격히증가될가능성이높다

는 점을건전화 전략에 포함시켜모색해야 할 필

요가있다고 생각한다. 특히재정소요추계제도를

활용하여장기적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8 6 2 0 0 3년3월호

전반적으로 총량적 재정규율 쪽에 치우쳐 논의

가되다보니배분적효율성측면에서의논의가다

소 미흡했다고생각한다. 이와관련하여발표자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사업보다행정서비스투자가국민경제의생산

성을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역할을한다고했는

데 이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서비스의

예로들어놓은것들중에는경제사업보다가치가

더높다고장담할수없는부문도포함되어있다.

예산배분과 관련해서는 진보정책연구소의샤피

로 박사가구분해놓은과거예산, 현재예산, 미래

예산이 단순하지만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크다

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경우 IMF 이후이자부

담의급증으로과거예산의비중이커지고있고국

방, 사회보장지출등 현재예산의비중도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샤피로박사는SOC, 교육투자,

R&D 투자등미래예산이예산증가율이나경제성

장률보다더 높게증가되어야하며과거예산은지

금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는이처럼 배분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

로중기재정의틀이짜여져야한다고생각한다.

또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노무현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높고 현재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입장이상이

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분권의큰 흐름

은국가 전체를위하는일이라는관점에서접근해

주었으면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측면과 관련하여두 가지의

좋은아이디어를제시해주었는데이에대한의견

을 밝히고자한다. 먼저중기재정관리제도에대해

서는매년예산편성단계에서도입되는정도의의

미를 갖고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를중·장

기적인 시각에서 중기재정계획과 대체하자는 것

인지, 중기재정계획을이런방향으로바꾸자는것

인지불분명하다. 그러나중기재정계획은총량적

재정규율에만초점이맞춰져있는것이아니라배

분적효율성을높이고전략적예산배분을기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지방정부의경우중기

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 예산편성이서로연계되

어 중기재정계획이 없으면 투융자심사에서 배제

하도록 의무화하고있다. 비록 제도자체의 실효

성은낮지만없는것보다는낫다고보며노하우가

축적되고있는과정이라고생각한다.

한편 재정사업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이 제도의

도입이필요하다는데는누구나공감할것으로본

다. 우리나라에서는한 번 예산이 투입되면 이후

빈번한정책변경, 설계변경으로인해예산이눈덩

이처럼불어나는경우가많다. 현재시민단체에서

는“밑빠진독”상을수여하고있는데그 사례들

을 보면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문제를 갖고있

는 경우가많다. 사전적으로는지방정부의투융자

심사나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제도를 통해 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간평가 또는사후

평가는제도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감사원에

서 실시하고있는사후평가는성과나사업중심으

로 이루어지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감사결과에

대한통보를국회나기획예산처가아닌각해당부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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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하고있어문제가된다. 이렇게보는이유는

두 가지로그 중 하나는감사원이어떤사업의좋

고 나쁨을결정한후 개선을요구함으로써추가적

인 논의의여지를없앤다는것이다. 또다른하나

는 국회를 통해국민들에게알리거나기획예산처

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피드백을 해줄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평가제도를도입할 때에는 시스템

간의연계성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가매우중요

하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효율적 재정배분위한평가시스템
도입긴요

박인철 / 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장

선진국과는달리우리나라에서중기재정계획이

추진된 역사는 매우 일천하다. 현재각국에서 수

립하고 있는중기재정계획의형태는 매우다양한

데, 앞서발표자는미국, 박기백박사는유럽에서

운용되는형태를언급하였다. 앞으로정부는양자

의 장점을모두취하면서집행력과구속력을갖는

보다합리적인형태의 중기재정계획을마련해 나

갈 생각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정사정이다소어려워짐에 따

라 정부는 재정을 중기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느끼고1 9 9 9년에처음으로중기재정계

획을수립·발표하게되었다. 이후수정·보완과

정을 거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 제고를 위해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한편 명확한 법적

근거도마련할생각이다. 특히중기재정계획수립

을 제도화하기위해우선은현재국회에계류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

하되동법의 제정이불투명하거나어려워질경우

에는「예산회계법」개정을통해관련내용을반영

하는방안도적극검토할생각이다.

중기재정계획수립기간을몇 년으로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나, 금년의경

우에는중기재정계획을예산편성주기에 맞춰예

산편성과함께수립할예정이므로, 예산연도외에

전망기간3년을포함한 총 4년으로하는것이바

람직하다고생각한다. 수립기간을총 3년(예산연

도+전망기간2년)으로할 경우재정을 중기적으

로 관리하는데 다소미흡한 반면총 5년(예산연

도+전망기간4년)으로할 경우에는계획의정확

성및 실효성이저하될우려가있다.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시

재정전망의 정확성이무엇보다도중요하나대내

외 여건의불확실성으로인해중장기예측에는상

당한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위해여러전문연구기관들의협의체

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획예산처 자체적으로도

재정모델을개발·운용할생각이다. 특히앞으로

는 미국·영국 등 여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반기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발표함으로써연

도중에기존의전망결과를r e v i e w하는과정을거

칠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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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지출규모를 사전에 책정하는 문제는

현재의복잡한 예산구조, 중기재정예측관련경험

과 기술의한계등을감안할경우다소어려운점

이 있다. 따라서 우선은 부문별 지출규모를 설정

하되앞으로예산구조단순화작업등과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지출규모를 부처별로 세분화해 나가

는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중기적 시각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기획예산처의핵심적역할이며이를위해서

는 무엇보다도사업추진에따른성과평가결과의

피드백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

나현재 우리나라는전문성을갖춘평가기관이거

의 없는데다가정부부처내부의평가시스템도마

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정부는 앞으

로투명한성과중심의예산개혁을통해이를보완

해나갈 생각이며이의일환으로우리나라실정에

맞는성과주의예산제도의도입도필요하다는점

을인식하고있다.

통합재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활동에 대한 정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협소한 편이다. 앞으로정부 활동에 대한 모니터

링을토대로재정활동의범위를재설정해나갈계

획이다. 참고로현재정부는사회보장성기금을포

함한 통합재정수지와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함

께작성하여발표하고있다.

많은분들이공약실천에따른 재정압박문제를

우려하고계신데 향후 정부는 재정건전성이훼손

되지않는범위내에서공약을단계적으로추진해

나갈생각이다. 이를위해먼저공약들간의우선순

위를면밀히비교검토한 후, 우선순위가높은 공

약부터국가재정사업에포함시켜나갈계획이다.

재정수지균형달성이정책목표될수 없어

최광/ 한국외대교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

고 논의의내용을나타낸다. 오늘제2주제발표에

서 가장많이듣는말이 재정건전성이라는단어이

다. 건전성을영어로표현하면‘s o u n d n e s s’가 될

텐데실제내용은 재정수지의균형을 의미하므로

‘b a l a n c e’가 맞다고 생각한다. 재정수지의 균형

을 두고재정건전성이라는단어를 사용하면오늘

논의의핵심이상당히빗나갈수 있다고본다. 그

러므로 차라리‘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한다’라

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가능하면 재정건전성이

라는단어는쓰지않았으면한다. 현재국회에재

정건전화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법의 명칭도

가능하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제안을해본다. 

재정수지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건전성으로 표

현하는것은문제지만재정운영에있어본래의미

의 건전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수지의 균형

달성이정책의목표는절대로될 수 없다. 재정활

동이해야될 일을얼마나하는가가문제이다. 예

를 들어 재정수지가완벽하게 달성된, 적자가전

혀 없는예산이편성되었지만세출쪽에지출되지

않아도될 낭비적지출이 20% 포함되어있는경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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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30% 적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세출 쪽을

보면꼭 필요한생산성이높은지출로만구성되어

있는경우, 두가지대안중 선택을하라면당연히

두 번째대안이선택되어야한다. 일본등 여러나

라에서재정수지악화로인해채무가누적되어문

제가 되고 있지만 문제의 초점은 세출에 낭비적

지출이상당히내포되어있다는데있다.

오늘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이러한 논의의

주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기재정계획은물론

예산처가 담당하겠지만 국가 전체의 예산정책을

어디가주체가되어서편성하느냐를짚어야한다.

현재는청와대정책실, 총리실, 예산실등으로 그

기능이 분산되어있는데 문제는현재기획예산처

에는 예산처만 있고 기획처가 없다는 것이다. 국

가가 사업의 우선순위를매기면 즉, 기획을 하면

예산은자동적으로따라가는것이다. 기획이이러

한 사업의 우선순위를설정하는것임에도불구하

고 현재기획예산처기구상 그 기능이 매우미약

한 상태이다. 과거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시절

의 예산실기능과큰 차이가없으므로기획기능을

기획예산처로가져와야한다. 국가전체적으로보

면 어디에서담당하든제대로만하면문제가없지

만 청와대정책실이과연이를해낼수 있을지의

문이다. 또한 세입과 세출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세제실은 재경부에 두고

기획예산처에는 예산기능만 부여하는 것은 상당

히 문제라고 생각된다. 행정개혁을할 때는부분

적으로 이런이야기를하면서도참여정부가청와

대 구도를짤 때이 문제가빠져있어 이를어떻게

할지 매우궁금하다. 대통령의역할이 많지만 예

산서를읽을수 있다면이미그 자체로서반 이상

은 성공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예산서의전체적

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경연이 이루어질

수있기를바란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시 신중한 접근을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융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대한 박기

백 박사의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인원칙

은 재정융자는시장실패가존재하는곳에만 제공

되어야한다는것이다. 민간시장에서는여러가지

이유로시장실패가발생하는데그에대해치유할

필요가있을때에만재정융자가제공되어야한다.

대학교 학자금 융자가 좋은 예인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재정융자는극한계층에대해서만제

공되고 있다. 그 반대의 예가우리나라 국민주택

기금의주택융자라고보는데 외환위기이후대출

대상이되는아파트평수가늘어남에따라민간시

장과보완이 아닌 대체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재정융자는

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다음으로 국가부채 등 재정통계에대한 지적이

많았다. 현재재경부는발생주의회계제도의도입

에 초점을맞추고있는데그보다는정부부문의범

위나 통계문제가 더 중요하다고생각한다. 따라

서 이러한문제들이정부내에서본격적으로다루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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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를바란다.

장·중기재정계획의구체적인 형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박기백박사는국회에서상한선을법으로 규율해

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불확실성이많기때

문에중기재정계획을한 번도해본적이없는우

리나라에서 처음부터 법적으로 상한선을 제약했

을 때에는 제도자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제

도가정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처음

에는최소한 법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것이바람

직하다고생각한다. 예를들어K D I에서조차3년

이 아니라 몇 분기이후에 대해서만 전망을 하고

있는상황에서앞으로3년후까지전망을하게될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고생각한다.

박인철 국장은 분야별이 아닌부문별 지출규모

를 설정했다고하였는데이는적절한조치라고본

다. 단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최소한

부처별로지출규모를설정해주는것이좋다는얘

기이고 중기재정계획상에서는 커다란 분야별로

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정 책 토 론 리 포 트

주요재정개혁과제의추진방향
옥동석/ 인천대교수

□재정개혁 목표는‘합리적 의사결정체계’와

‘효율성제고유인구조’구축

□재정개혁을꾸준히추진하기위해서는가장먼

저재정범위와정부회계제도를정비하여야함. 

○재정범위에는정부가 운영과 파산에 대해 정

치·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공공기관들이

모두포함.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재정범위는 국

제기준에부합하지않음.

○정부회계제도는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제공할수 있도록정비

- IMF 재정통계편람에부합하는정부회계제

도를구비하기위해계정과목체계를정비

□‘재정에관한합리적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과제들로는,

○예산편성시 기본사업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

로예산할당제를도입하고, 

○특별회계의 연도별 세출금액을 법률로 확정

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도입하고,

각종개발계획에재원을우선명시하며,

○장기계속사업에 적용되는 차수별 계약은 사

업의 안정적 집행을 곤란하게 하므로 다년도

일괄계약을도입하고

○보조지출과 대비될 수 있도록 비현금거래(채

무보증, 위험보증등)의보조효과를추정하여

제3주제 발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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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새 정부의 철학 담긴
재정개혁방향필요

박종규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주제발표는재정운영의알고리즘에해당하는것

으로서아주풍부한내용을담고있으며좋은참고

가 된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어떤새로운 제

도를만들었을때총론은비슷하게얽어놓았다하

더라도각론이나세부사항, 운영실태등을보면당

초의취지를벗어나는경우를많이발견하게되므

로 세밀하게주의를기울일필요가 있다. 예를들

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보면“세출소요를늘리

거나조세감면을수반하는법령을제정또는개정

할 때”라고되어있다. 이것은미국식으로서, 미국

의 경우예산자체가법률이다. 그러므로“법령을

제·개정할때”라고하는것은모든세입·세출에

대하여이러한제약을받겠다는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경우 세입은 법률사항이나세출은 법

률사항이 아니므로“법령을제·개정할 때”에 한

하여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의확보

측면에서미진한점이많다고생각한다.

과거정부의중기재정계획이미진하였다는평가

는 사실이지만2 0 0 0년 예산을볼 때“G D P성장률

2 %”라는 원칙을 앞세움으로써 상당한 세출억제

성과를 얻었다고생각되며 그러한 의미에서중기

재정계획이발표자의 말처럼 전혀 유명무실한것

에불과하였던것은아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이저절로 확보되

는 것이아니다. 대표적인예를들면레이건행정

부도 다년도 예산편성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1 9 8 0년대초 당시높은인플레이션이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바람에 경상성장률을

낙관적으로전망하게 되었고 그러한 낙관적인전

망을 전제로과감한tax cut을한 결과재정이대

폭 악화되었다. 따라서중기재정계획을운영함에

있어 경제전망을보수적으로 유지하는것이매우

중요하다. 즉어떤제도를만들었다고했을때, 당

초에의도했던결과가제대로나올것인가하는점

을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To p - d o w n

방식도필요한방식이지만실제적용시부처간이

해대립만이노출되고말아버릴가능성이있다. 

소관·기능·부문별로구분관리,

○예산의 이해가능성을제고하기 위해 소관(부

처 및 하위 실·국)을 최상위개념으로 하여

사업을명시하는예산항목분류방식을도입,

○부처의 장기전략과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사업계획서를정비하여공개.

□‘효율적재정관리를위한유인구조’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재정운영에서 투입물에 대한 통

제를산출물에대한관리로전환

○정부와 기관과의 성과협약을 도입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하며, 민자사

업에 재정효과분석을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정기적구조조정체제를정비함.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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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의제목이“참여정부의재정개혁방향”

인데전반적으로기술적인, 알고리듬에대한논의

만이있을뿐 새 정부의철학이담겨있지않은점

이 아쉽다. 시기적으로정부든, 학계든, 누군가가

그러한철학이담긴재정개혁방향을제시해줄 때

가되지않았나생각된다. 이를테면농가부채가심

각하니농가지원을확대해야하겠다고하는데, 물

론 농가부채가농가소득의8 3 %를 차지하는정도

로 심각함은알겠지만 한편으로지금가계부채문

제도 심각하여 가계부채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9 3 %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도시가계도부

실한상황에서왜 계속농가지원을확충해야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앙정부 부채의

GDP 비율은지난정부 동안대폭늘어났던반면

같은 기간 지방정부 부채의 GDP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한상황에서왜 지방재정을자꾸

확충해야한다는것인지도잘이해가되지않는다.

복지지출이선진국에비해낮다고 하지만 우리나

라의노령화정도는현재선진국의절반도되지않

는다. 반면우리나라노령화는다른어느나라보다

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처럼 노령화가

진행되어가면서 복지예산은조만간 폭증하게되

어 있다. 국민연금도완전노령연금이지급되기시

작하는2 0 0 8년부터는매우빠르게지출이증가할

전망이다. 이런상황에서왜 지금부터복지예산을

확충하겠다고하는지도잘이해가되지않는다. 이

와 같은의문에대해 철학이담긴설득력있는논

리를 제시해 가면서 재정개혁방향을제시해 주어

야할필요가있다.

정부대차대조표 작성으로 회계 투명성
높여야

배준호 / 한신대교수

국민정부( D J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작

업을개략적이나마수행한후이러한평가에입각

하여남아있는과제를미진한과제와미착수과제

등으로구분하고이들을우선순위에따라정리함

으로써향후5년간참여정부가추진해야할 재정

개혁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더라면 좋

았을것이다. 합리적인의사결정체계의구축과관

련하여제시하고있는6가지과제의경우서로중

첩하고유기적으로얽혀있는과제가적지않으므

로 이들간의상호관계를잘 파악하여효과가 크

면서적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제도부터도

입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다. 5년 안에이들개

혁안을다 도입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면 순서를정하는것이불가피할것이다. 

정부회계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대차대조표 작

성을시도해 보도록 권하고 싶다. 일본의 경우3

년 전부터 대차대조표를 작성, 공표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재정에대한자세와 시각이변화한

다는점, 그리고정치가및 일부연구자의선동적

행위로부터국민들을보호할수있다는점이 중요

한 것 같다. 우리보다재정개혁면에서많이뒤진

일본이벌써시행하고있는것을감안하면우리가

제도도입을미룰필요가없다고본다. 특히연금

채무가사회문제화되고있고앞으로더욱이슈화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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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상되는 만큼이에대한 국민다수의 공통의

지식기반을확보하여개혁의기축을 마련하기위

해서는 정부대차대조표작성이다른어느과제보

다 시급한과제의하나라고할 것이다.  

또한 광의의 공기업 등 일정 수준의 공기업 채

무에대해서정부가책임이없다는사실을공표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주장에 동감한다. 2년전 부

도가 난 한국부동산신탁(주)이 정부출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의자회사라고하여한국부동산신탁과

거래하는 많은 국민들은 한국부동산신탁의 채무

를 정부가대신갚아야한다고주장하면서거칠게

항의·농성하였고, 그결과지난2년간 재정경제

부, 금융감독원, 건설교통부, 성남시등이부도상

가인테마폴리스투자자( 1 , 7 0 0여명)의재산을보

전해주기위해엄청난행정력을소비하면서인허

가와규제완화조치를동원하여부의창출을시도

하는불합리하고불공평한사태가발생하였다. 지

난 2년의시일을거치면서정부지원을받아재산

을 되찾은이들중 70% 이상이일정수준이상의

재력을 지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사람들이었다는것이판명된바 있다. 

기술적인사항으로공기업자회사등 광의의공

기업에 대해정부책임이없다는사실을 공표하는

것이필요하다는주장과, 공기업의행위를정부가

정치사회적으로판단하여소정의 책임을져야할

경우라면해당공기업을정부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주장은서로상충하는설명이아닌지확인

하고싶다. 

공공서비스의품질과 비용전면적 재검토

신영섭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지난 2 0 0 0년 4.13 총선을앞두고 국가부채 문

제가논란이됐을때 정부보증채는정부가지급보

증을했다는측면에서부채에편입해야한다고보

지만, 4대연기금의재정악화는미래의문제로조

정의여지가있음으로몽땅부채로보기는어렵다

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주제발표 내용대로 재정

또는공공부문의범위를명확히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사례로보면지자체가운영하는

병원공기업등의운영효율성에대한평가가필요

하며, 도시개발공사 등 지자체가 방대한 기구를

소유하여야하는지도역시의문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용역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원래 용역이란 발주자의 의견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뢰성 추락과 도

덕적해이를초래할위험이크다.

p . 1 0 6에서 공공서비스 가격과 품질에 대한 규

제를효율성측면에서민간에돌려재평가할필요

가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품질과 비용에 대

한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것이 문제이다.

같은맥락에서4대연기금등 현재의시스템을전

면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

장기계속계약이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대형국책사업의경우처럼일단사업

이 확정되면사업비가크게증가하는경향이크다

는 점이문제다. 도중에라도잘못되었다는판정이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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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멈추어야 하나 한

번 시작한사업은계속추진되는경향이있다. 한

마디로 국책사업에서 sunk cost 개념을적극 고

려해야한다. 역대정권이하나같이규제개혁을추

진했지만 건수만 많고 실속이 없었다. 이런 측면

에서 m a n u a l이 필요하며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

서 핵심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공공부문구

조조정을담당한공무원들은정권과진퇴를 같이

하고구조조정의결과에책임을져야옳다. 

세부적인 재정개혁프로그램을짜는것도 좋지

만 평가작업자체가간단치않다. 평가기준을 어

떻게할 것이며사후책임은어떻게물을것인가?

실제로 각 부처는 예산규모뿐 아니라 배정된 예

산의지출항목에얼마나 재량권을갖느냐는점에

도큰 관심을기울이고있다.     

정보전달 메커니즘의설계필요

이명헌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첫째, 중기재정계획과하향식 예산편성의 관계

에대하여언급하겠다.

중기재정계획의 이유는 첫째 거시적으로 정부

수지의안정이며더나아가두 번째로정부재원배

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중기

재정계획과하향식 예산은논리적으로항상연계

되는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중기적

으로 강한 예산 총량적 지출적 제한이 작용되고

부처수준에서는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독

일의경우총량적 예산 제한은 적으나 세밀한 단

위까지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중기재정계획에는

큰 관심을갖고있는반면, 하향식예산제도에대

해서는지출부처의낭비적예산의 배분을우려한

다. 반면, 지출부처에서는하향식 예산에 대하여

환영하는분위기이다. 

이와 같이 중기재정계획과 하향식 예산편성이

논리적으로는분리하여논의될수있는것으로보

이나서로다른주체들 사이의 권한의 주고받음

이라는측면에서볼때 같이진행될필요가있다. 

둘째, 하향식 예산편성방식에서도상향적인 정

보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때 지출부서로하여금

예산부처에정확한정보를전달할 인센티브가필

요하다. 일례로다양한총액시나리오를제시하는

정보전달메커니즘의설계가필요하다.

예산과정에재정개혁과제반영시켜야

이세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부터 논의되어왔

거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되

고 있는재정개혁관련 과제들을잘 정리하고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필요한 재정과

제이다. 

그런데중기재정계획, Top-down 예산편성방식

(예산한도제등), 성과주의예산제도의경우서울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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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이미 연구하여 도입·실행중인 제도들로

서 중앙정부에서이러한제도의도입에관해서논

의를할 때 서울시의사례(제도도입시의문제점,

실행방안 등)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규모의크기나기타여러면에서

차이가있을수 있기는하지만결과적으로는외국

에서논의되고시행하고있는동일한제도를벤치

마킹하는것이기때문에그러하다. 특히성과주의

예산제도는시 전부문에결쳐전면적으로도입하

여 시행하고있으며예산서도사업별예산서형태

로 바꾸어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든지방정부든발표자가논의하고있는

과제는재정이라는입장에서볼 때 예산에집결되

며 예산과정인예산의편성, 심의의결, 집행, 평가

의 과정과직접적으로연계된 과제라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주의예산제도라든지성과관리제도라

는 명칭을 사용하지않더라도 예산과정의흐름에

따라전반적인큰 틀을짜고필요한재정개혁과제

들을 그 과정마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는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데 지방정부에서는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 등이

자치단체장에게집중되어있어 새로운 제도의 도

입이나추진이비교적용이하지만중앙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등여러부서

에 나뉘어져있으므로걸림돌이될 수 있다. 따라

서부처간업무영역을다소조정하거나미리협의

를해서제도도입을추진해야할것이다. 

정치적 과정에서 예산독립필요

이원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과장

시민단체 입장에서의 재정개혁과 행정학에서

보는권력적 관계에서의예산개혁을말한다면재

정개혁은 예산과정과 관련된 권력구도의 변화와

맞물려서생각하여야한다.

시민단체에서 보는 예산은 선거의 전리품으로

사용되는면이있으며당해연도예산구조로중장

기 예산논의가현장에서반영되지못하는 문제점

이 있다. 예산과계획의연계에현 정부가관심이

많으나선심성공약또한살아남아있다는점에서

예산이라는것이정치적과정과독립될수 없다는

한계를보인다. 

재정개혁은외부에 나타나지 않는특성으로 국

민의 인식이 낮으므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재정

개혁의 성과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사료된다. 

중기재정계획은 보고서( p a p e r )상과 실제 p l a n

이 다른데 이는구속력이 없는것이 문제로 서울

시의경우중기재정계획과는다르게집행되는바,

이는중기재정계획이구속력이없기때문이다. 예

컨대중기재정계획에없는사업이예산에 반영되

고, 또 중기재정계획에있는 사업도 빠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기획예산처에서구속력을부여할수

있어야중기재정의효율성이달성된다. 

대형국책사업의경우에서 중요한 것은 원가계

산이다. 관급공사가 예산의 약 4 0 %이며 최저낙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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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제를하고있는데이 과정에서예산낭비가심하

다. 따라서계약과정에서원가계산이필요하며예

비타당성분석도예산의차원에서B C분석보다는

원가분석이필요하다. 

두 가지질문이있는데첫째는성과주의예산도

입과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를 연결할 수 있느

냐이며두번째는발표자가재정개혁의목표를의

사결정의합리성과인센티브장치라는두 가지축

으로묶으셨는데이것이향후정부의예산방향이

라면정부기능의변화와 관련해서예산장치가어

떻게바뀔 것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자부가기업체에직접적인융자를지원하지않

는다면어떻게할 것인가? 융자관련기금들을포

함하여융자사업들의조절이필요하다.

D J정부에서지방에대한 교부금의비율을내국

세의 3 . 2 7 %에서1 5 %로 증가시켰는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지방교부금의

1 / 11을 차지하는특별교부금의비율도같이높아

져특별교부금이1조원의규모로크게증가하였는

데지방재정의방만성에대하여검토가필요하다. 

정부수행 정책사업, 재정부담고려해야

옥동석/ 인천대교수

우리나라의 제도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보다는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관행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건전화

특별법만으로는그실효성이의문이며시행령, 시

행규칙등의하부지침개발이더 중요하다. 

발표논문은 많은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재정개혁의화두로서오래도록꾸준히추진될필

요가있다. 

철학이담긴재정개혁은잘 모르겠으나, 재정제

도라는것은철학을담을수 있는그릇으로본다.

재정개혁은눈이오듯이소리없이사람들이알지

못하는상태에서조용히진행되어야한다.  

배준호교수가 지적한 대로, 정치사회적견지에

서 정부의책임이인정되면공공기관에넣어야한

다는설명과정부는일부공공기관에대해실질적

인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공표해야 한다는

설명은상반되는것처럼보인다. 그런데논문에서

의도한 것은, 지금우리나라에서정치사회적으로

정부의책무가인정되면공공부문에넣어그 범위

를 넓게잡지만, 향후에그 성격이모호한공공기

관들은 민간기관으로 명확하게 이전하여 공공부

문에서제외시켜야한다는뜻이다. 

또한정부는정부가수행하는정책적사업에대

하여항상이에따른재정부담을명확히인식하는

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 공공기관을통해수행하

는 시책사업에서는정부가재정적 부담을고려하

지 않고정책을남발하는경향이많다. 

성과주의예산은실·국별, 사업별예산서형태

로 바뀌지않으면어려운것으로생각된다.  이원

희교수가 지적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원가분석

의 필요성은바로정부회계제도의개선필요성을

강조한것이다.  정부가각종건설사업에대한계

정과목 체계들을 잘 만들어 이 체계에 따라제대

정 책 토 론 리 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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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회계보고하도록한다면총사업비관리가한단

계 도약할 것이다.  성과주의예산이 성과지표를

강조한다고 본다면, 복식부기, 발생주의 예산은

그 사업의원가개념을제대로계산하여계획하는

것으로본다. 

재정개혁에서는 정부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내

용이포함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는데, 공공부문

의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개혁프로그램들을 핵심

정부부문에 적용하면 정부기능의 변화가 도모될

것이다. 따라서정부기능의개편은공공부문의구

조조정이라는 논문의 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op-down 방식의핵심은‘응석을부리면 돈이

나온다’는 유인을 없애주는 것이다. 예산처에서

내부적으로부문별 예산금액을마련하는것도중

요하나, 각 부처에서 사업을 많이 제출할 때 즉,

응석을부릴때 더 많은예산이나온다는것을엄

격하게제한하여야한다. 이것이To p - d o w n의 근

본취지라생각한다.

Ton-down 방식도입, 부처간역할
조정을 통해

정해방 / 기획예산처예산총괄심의관

예산의정치적성격을부정할수는없으나이원

희교수의예산이정치적 전리품이라는지적은지

나친감이 있다. 재정개혁의의미에 관련해서 통

상 개혁이라는용어를예산의동결및 긴축, 삭감

의 차원에서 사용하였으나 발표자가「재정에관

한 합리적의사결정체계와효율적재정관리를위

한 유인구조구축」으로목표설정을한 것은적절

하다고본다.  

우리나라는To p - d o w n과 bottom-up 방식을혼

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재원배분안은 예산을

처음편성하는단계에서마련하고있으나재원배

문의문제가밖에공표되지않고정부예산안을확

정하는단계에서예산의배분내용을밝히므로예

산이 b o t t o m - u p방식으로만 되는 것으로 오해된

다고 생각한다. 어느나라나 두가지 방식을 혼용

하고있으며이는정도의차이로생각한다. 

박종규박사가Top-down 방식의목적으로재정

건정성을강조하였는데자원을배분하는입장에서

재정건전성에초점을 두면 예산을 줄여서 배분할

수밖에없으므로최근Top-down 방식의필요성으

로 논의되고있는부처의자율성과는상충되는면

이 있다. 재정건전성차원에서는오히려기획예산

처가Top-Down 방식을환영해야될것이다. 

Top-down 방식도입문제는예산처와주무부처

의 역할의변화와재조정및정립이라는측면에서

보고싶다. 



정책흐름
1. 2002년국세수입실적

2. 2002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3. 기획예산처2 0 0 3년도 업무계획

4. 2003년도소득세확정신고시기준경비율신고안내



재정포럼 9 9

□ 2 0 0 2년 국세수입은2 0 0 2년 예산보다0 . 3조원( + 0 . 3 % )

증가된 1 0 4 . 0조원으로 2 0 0 1년 실적대비 8 . 2조원 증가

( + 8 . 5 % )

□ 전년대비세수증감 요인

○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 내수 호조, 부동산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국내분부가가치

세, 양도소득세등이증가

○이자율 하락 및 이월세수 감소 등으로 이자소득세, 법

인세원천분, 교통세등이감소

정 책 흐 름

2 0 0 2년국세수입실적
※이자료는 2 0 0 3년3월 1 1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2 0 0 2년국세수입실적」의요약입니다. <편집자주>

□총국세 9 5 . 8 1 0 3 . 6 1 0 4 . 0 8 . 2 8 . 5 0 . 3 0 . 3
○일반회계 8 6 . 4 9 3 . 8 9 4 . 3 7 . 9 9 . 1 0 . 4 0 . 5

·소득세 1 8 . 7 2 0 . 1 1 9 . 2 0 . 5 2 . 7 △1 . 0 △4 . 8
·법인세 1 7 . 0 1 6 . 1 1 9 . 2 2 . 3 1 3 . 4 3 . 1 1 9 . 2
·부가세 2 5 . 8 3 2 . 0 3 1 . 6 5 . 8 2 2 . 4 △0 . 4 △1 . 1
·교통세 1 0 . 5 1 0 . 1 9 . 5 △1 . 0 △1 0 . 0 △0 . 6 △6 . 4
·관 세 5 . 9 7 . 3 6 . 6 0 . 7 1 1 . 4 △0 . 7 △9 . 0

○특별회계 9 . 4 9 . 8 9 . 7 0 . 3 3 . 3 △0 . 1 △1 . 3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요세목별세수실적>
(단위: 조원)

주 요 내 용

□ 2 0 0 2년 국세수입 실적은 1 0 4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9 5 . 8조원보다 8 . 2조원( 8 . 5 %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 3

천억원( 0 . 3 % )초과

○일반회계: 예산( 9 3 . 8조원)대비0 . 4조원(0.5%) 증가

특별회계: 예산( 9 . 8조원)대비0 . 1조원(△1.3%) 감소

□지난해국세수입이증가한이유는

○기업실적호조, 민간소비증가, 부동산시장활황및과세

인프라확대에따른과표양성화등에주로기인

□전년대비 증가세목은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등이며감소세목은이자소득세·교통세등임

주: 특별회계:지방양여금특별회계(주세, 교통세의14.2%),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교육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

2 0 0 2년 국세수입실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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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흐 름

○이자율과저축성예금증가율이하락하면서이자소득세

가감소한반면

- 부동산가격상승및거래량증가로양도소득세는증가

○근로소득세는 그간 취해진 일련의 세부담 경감조치에

힘입어 감소〔( 2 0 0 1 ) 7 6 , 7 6 6억원 → ( 2 0 0 2 ) 7 6 , 1 8 9억

원(△5 7 7억원)〕

* 지가변동 증가율(전년동기대비):(2001.3/4) 0.79％ →

(2002.3/4) 6.50％

* 토지거래 필지 수: (2001.11)191.0만필지 →

( 2 0 0 2 . 1 1 ) 2 6 3 . 2만필지( 3 7 . 8 % )

* 3년만기회사채수익률: (2001)7.04% →( 2 0 0 2 ) 6 . 5 9 % (△

6 . 4 % )

* 근로자 세부담 경감액(조원) : (1999)1.4 →(2000)1.2 →

(2001) 1.5

소득세 1 8 6 , 6 3 0 2 0 1 , 3 1 9 1 9 1 , 6 0 5 4 , 9 7 6 2 . 7 △9 , 7 1 4 △4 . 8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참고 2> 주요세목별 실적분석(전년대비)

□ 소득세 (단위: 억원, %)

총국세 9 5 7 , 9 2 8 1 , 0 3 6 , 4 9 9 1 , 0 3 9 , 6 7 8 8 1 , 7 5 0 8 . 5 3 , 1 7 9 0 . 3

일반회계 8 6 4 , 1 8 8 9 3 8 , 4 4 3 9 4 2 , 8 5 8 7 8 , 6 7 0 9 . 1 4 , 4 1 5 0 . 5

◇내국세 7 0 2 , 1 0 3 7 7 9 , 0 1 0 7 9 5 , 5 0 5 9 3 , 4 0 2 1 3 . 3 1 6 , 4 9 5 2 . 1

ㅇ소득세 1 8 6 , 6 3 0 2 0 1 , 3 1 9 1 9 1 , 6 0 5 4 , 9 7 6 2 . 7 △9 , 7 1 4 △4 . 8

ㅇ법인세 1 6 9 , 7 5 1 1 6 1 , 3 8 7 1 9 2 , 4 3 2 2 2 , 6 8 1 1 3 . 4 3 1 , 0 4 5 1 9 . 2

ㅇ상속증여세 9 , 4 8 4 9 , 3 2 9 8 , 5 6 1 △9 2 3 △9 . 7 △7 6 8 △8 . 2

ㅇ부가가치세 2 5 8 , 3 4 7 3 1 9 , 6 7 7 3 1 6 , 0 8 8 5 7 , 7 4 1 2 2 . 4 △3 , 5 8 9 △1 . 1

ㅇ특별소비세 3 6 , 3 3 6 4 1 , 6 9 2 4 2 , 8 8 2 6 , 5 4 6 1 8 . 0 1 , 1 9 0 2 . 9

ㅇ증권거래세 1 7 , 9 7 9 2 3 , 1 1 5 2 0 , 3 5 8 2 , 3 7 9 1 3 . 2 △2 , 7 5 7 △1 1 . 9

ㅇ인지세 4 , 7 6 6 4 , 5 8 4 4 , 8 2 2 5 6 1 . 2 2 3 8 5 . 2

ㅇ과년도수입 1 7 , 0 7 6 1 7 , 9 0 7 1 8 , 7 3 8 1 , 6 6 2 9 . 7 8 3 1 4 . 6

◇교통세 1 0 2 , 8 6 1 8 6 , 9 0 3 8 1 , 3 3 2 △2 1 , 5 2 9 △2 0 . 9 △5 , 5 7 1 △6 . 4

◇관 세 5 9 , 2 3 4 7 2 , 5 3 0 6 6 , 0 1 3 6 , 7 7 9 1 1 . 4 △6 , 5 1 7 △9 . 0

특별회계 9 3 , 7 4 0 9 8 , 0 5 6 9 6 , 8 2 0 3 , 0 8 0 3 . 3 △1 , 2 3 6 △1 . 3

ㅇ주 세 2 4 , 6 8 2 2 9 , 3 1 2 2 6 , 5 5 0 1 , 8 6 8 7 . 6 △2 , 7 6 2 △9 . 4

ㅇ전화세등 1 3 , 4 6 2 - 2 2 2 △1 3 , 2 4 0 △9 8 . 4 2 2 2 -

ㅇ교통세* 2 , 4 8 8 1 4 , 3 8 3 1 3 , 4 4 3 1 0 , 9 5 5 4 4 0 . 3 △9 4 0 △6 . 5

ㅇ교육세 3 7 , 8 2 5 3 6 , 7 2 6 3 5 , 3 1 6 △2 , 5 0 9 △6 . 6 △1 , 4 1 0 △3 . 8

ㅇ농특세 1 5 , 2 5 6 1 7 , 6 3 5 2 1 , 2 8 9 6 , 0 3 3 3 9 . 5 3 , 6 5 4 2 0 . 7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참고 1> 2002년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억원, %)

＊전화세가2 0 0 1 . 9 . 1부터부가가치세로통합되면서지방양여금재원보전을위해교통세의1 4 . 2 %를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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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6 9 , 7 5 1 1 6 1 , 3 8 7 1 9 2 , 4 3 2 2 2 , 6 8 1 1 3 . 4 3 1 , 0 4 5 1 9 . 2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법인세
(단위: 억원, %)

○수익위주 경영행태의 정착과 내수시장 호조, 저금리로

인한금융비용감소등에기인

* 1 2월말법인 당기순이익: (2000)9.4 → ( 2 0 0 1 ) 1 1 . 8조원

( 2 5 . 0 % )

* 제조업 금융비용(매출액대비 ): (2000)4.7% →

( 2 0 0 1 ) 4 . 2 %

부가가치세 2 5 8 , 3 4 7 3 1 9 , 6 7 7 3 1 6 , 0 8 8 5 7 , 7 4 1 2 2 . 4 △3 , 5 8 9 △1 . 1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

○민간소비의 꾸준한신장과신용카드사용확대 등에따

른과표양성화로인해전년보다크게증가

* 내수용소비재출하증가율: (2001)2.9％ → ( 2 0 0 2 ) 8 . 0 %

* 도소매판매증가율: (2001)4.6％ → ( 2 0 0 2 ) 6 . 0％

관세 5 9 , 2 3 4 7 2 , 5 3 0 6 6 , 0 1 3 6 , 7 7 9 1 1 . 4 △6 , 5 1 7 △9 . 0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관세
(단위: 억원, %)

○수입규모가증가한데기인 * 수입규모: (2001)1,411억불→( 2 0 0 2 ) 1 , 5 2 1억불( 7 . 8 % )

교통세 1 0 5 , 3 4 9 1 0 1 , 2 8 6 9 4 , 7 7 5 △1 0 , 5 7 4 △1 0 . 0 △6 , 5 1 1 △6 . 4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교통비
(단위: 억원, %)

○휘발유 등의출고 증가에 불구하고 이월세수가감소한

데기인

* 휘발유출고량(천㎘): (2001)9,699 →( 2 0 0 2 ) 1 0 , 1 6 8 ( 4 . 8 % )

* 경유출고량(천㎘): (2001)20,812  →( 2 0 0 2 ) 2 1 , 9 3 0 ( 5 . 4 % )

* 이월세수(조원): (2001)2.3 →(2002)0.2 (△2 .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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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2 4 , 6 8 2 2 9 , 3 1 2 2 6 , 5 5 0 1 , 8 6 8 7 . 6 △2 , 7 6 2 △9 . 4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주세
(단위: 억원, %)

○맥주, 소주, 위스키등출고량증가에기인

* 맥주출고량(천㎘): (2001)1,755 →( 2 0 0 2 ) 1 , 9 2 5 ( 9 . 7 % )

* 소주출고량(천㎘): (2001)785 →( 2 0 0 2 ) 8 6 8 ( 1 0 . 6 % )

* 위스키출고량(천㎘): (2001)14 →( 2 0 0 2 ) 2 7 ( 9 2 . 9 % )

농어촌특별세 1 5 , 2 5 6 1 7 , 6 3 5 2 1 , 2 8 9 6 , 0 3 3 3 9 . 5 3 , 6 5 4 2 0 . 7

구분 2 0 0 1실적
2 0 0 2 2 0 0 1실적대비 2 0 0 2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농어촌특별세
(단위: 억원, %)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라 증권거

래세분·취득세분농어촌특별세가증가

* 거래소분주식거래대금: (2001)491.4조원→( 2 0 0 2 ) 7 4 2 . 2조

원( 5 0 . 4 % )

* 증권거래세분농특세: (2001)5,157억원→ ( 2 0 0 2 ) 1 0 , 3 9 7

억원( 4 9 . 4 % )

* 지방세분농특세: (2001)5,658억원→ ( 2 0 0 2 ) 6 , 9 3 0억원

( 1 8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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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회계연도 세입세출마감개요

1. 세입세출실적총괄

○세입액은 1 8 3조 3 , 8 3 9억원, 세출액은1 7 3조 2 , 8 4 1억

원, 이월액은5조 3 , 2 1 2억원으로 4조7 , 7 8 6억원의 순

잉여금이발생

○순잉여금의규모는2 0 0 1년보다비교적큰폭으로증가

- 일반회계는2 0 0 1년 대비 8 , 7 8 7억원이 증가, 특별회

계는1조 3 , 2 4 0억원증가

2. 세입

□일반회계

○국세수입은예산보다0 . 5 % ( 4 , 4 1 5억원) 증가되고세외

수입도 예산보다 2 1 . 0 % ( 3 3 , 0 8 7억원) 증가되어 전체

적으로는예산보다3 . 4 % ( 3조7 , 5 0 2억원)가초과징수

* 순세입( 2 0 0 1년 세출예산이월액9 , 3 2 4억원및 수입대체

경비 예산초과승인액 2 0 6억원 제외) 증가액은 2조

7 , 9 7 2억원( + 2 . 6 % )

- 국세의경우기업의당기순이익증가, 민간소비증가

등에힘입어소폭증가하였으며

정 책 흐 름

2002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
※이자료는 2 0 0 3년3월 1 0일재정경제부국고국에서발표한「2002 회계연도총세입부·총세출부마감」의요약입니다. <편집자주>

주 요 내 용

□마감개요

○일반회계는 세입이 1 1 3조 3 , 8 0 0억원, 세출이 1 0 8조 9 , 1 8 3

억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조 1 , 7 5 6억원으로 3조 2 , 8 6 1억

원의순잉여금이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7 0조 3 9억원, 세출이 6 4조 3 , 6 5 8억원,

다음연도이월액이4조 1 , 4 5 6억원으로1조 4 , 9 2 5억원의순

잉여금이발생하였음

□ 2 0 0 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의특징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은 재산수입(출자수입, 한은잉여

금등), 유가증권매각대등으로예산보다2조3 , 5 5 7억원(순)

증가되었고, 국세수입은법인세등이증가함에따라예산보다

4 , 4 1 5억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예산보다 2조 7 , 9 7 2억

원( 2 . 6 % )이증가되었음

○세출은 사회간접자본 및 주거인프라 확충·성장잠재력확충

지원 등에 따라 경제개발비의 지출비중이 2 0 0 1년에 비해

3.6%p 증가( 2 0 0 1년 25.8% →2 0 0 2년 2 9 . 4 % )된반면, 사

회개발비·지방재정·교육비등 여타 분야의 지출비중은 전

반적으로감소되었음

○순잉여금은국세징수액증가와재산수입·유가증권매각대등

세외수입의증가로2 0 0 1년( 2조 4 , 0 7 4억원)에비해8 , 7 8 7억

원증가된3조 2 , 8 6 1억원임

□정부는총세입부·총세출부의마감에이어2 0 0 2회계연도결

산작성을시작할계획이며, 작성된정부결산은국무회의심의

및 대통령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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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은주로 2 0 0 1년도 이월금, 벌금 등 경상이

전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등이 증가됨에따라예산

보다큰폭으로늘어남

□특별회계

○총 2 2개회계중농어촌구조개선사업·교통시설·지방

교육양여금등 1 5개 특별회계에서세입예산대비초과

징수실적을보여 특별회계전체로는2조1 , 8 6 4억원이

초과징수된것으로나타났음

3. 세출

□일반회계의기능별지출내역

○세출예산현액 1 1 0조 5 , 8 2 9억원 대비 9 8 . 5 % ( 1 0 8조

9 , 1 8 3억원)지출

-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거인프라·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등으로 경제개발비의 지출비중이 전년대비

3.6%p 증가

- 사회개발비·지방재정교부금·교육비·방위비등 여

총 계 1 , 8 3 3 , 8 3 9 1 , 7 3 2 , 8 4 1 1 0 0 , 9 9 8 5 3 , 2 1 2 4 7 , 7 8 6

일반회계 1 , 1 3 3 , 8 0 0 1 , 0 8 9 , 1 8 3 4 4 , 6 1 7 1 1 , 7 5 6 3 2 , 8 6 1

특별회계 7 0 0 , 0 3 9 6 4 3 , 6 5 8 5 6 , 3 8 1 4 1 , 4 5 6 1 4 , 9 2 5

구 분 세 입( A ) 세 출( B ) 세계잉여금( C = A - B ) 이월액( D ) 순잉여금( C - D )

(단위: 억원)

일반회계 2 4 , 0 7 41 ) 3 2 , 8 6 12 ) 8 , 7 8 7

특별회계 1 , 6 8 5 1 4 , 9 2 53 ) 1 3 , 2 4 0

구 분 2 0 0 1 ( A ) 2 0 0 2 ( B ) 증감( B - A )

(단위: 억원)

주: 1) 전액2 0 0 2년세입에이입( 5 , 3 8 1억원은교부금정산용도로추경재원화) 

2) 향후재정·경제여건을감안하여사용계획을마련(금년도세입이입, 국가채무상환, 추경재원등의용도에사용가능)

3) 전액을관련법령에따라금년도세입에이입하거나관련기금에적립

계
1 , 0 9 6 , 2 9 8 1 , 1 3 3 , 8 0 0 3 7 , 5 0 2 3 . 4

( 2 7 , 9 7 2 )2 ) ( 2 . 6 )

국세수입 9 3 8 , 4 4 3 9 4 2 , 8 5 8 4 , 4 1 5 0 . 5

세외수입 1 5 7 , 8 5 5 1 9 0 , 9 4 2 3 3 , 0 8 71 ) 2 1 . 0

( 2 3 , 5 5 7 )2 ) ( 1 4 . 9 )

예산 실적 증감

( A ) ( B ) ( B - A ) %

(단위: 억원)

주: 1) 전년도이월금28,017, 경상이전수입(벌금·몰수금등) 4,293, 수입대체경비417  등

2) 순증가분: 2001년세출예산이월액9 , 3 2 4억원및수입대체경비예산초과집행액2 0 6억원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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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분야는대체적으로지출비중이감소

□ 특별회계의지출실적

○특별회계의 경우세입부진및사업추진 지연과환율및

이자율하락 등에따라이월액과 불용액이증가하여세

출예산현액대비 8 9 . 1 % ( 6 4조 3 , 6 5 8억원)의 다소낮

은수준의세출실적을보임

4. 이월및 불용

□이월

○일반회계의 이월액은전년대비 2 , 4 3 1억원 증가한 1조

1 , 7 5 6억원이며

- 주로동절기공사중지및절대공기부족, 명시이월등

에기인

○특별회계의 경우세입부진, 절대공기부족등으로지방

양여금관리·교통시설·지방교육양여금관리·농어촌

구조개선·철도사업등에서이월액발생

계 6 7 8 , 1 7 5 7 0 0 , 0 3 9 2 1 , 8 6 4 3 . 2

기타특별회계 5 5 8 , 7 5 5 5 7 2 , 1 4 4 1 3 , 3 8 91 ) 2 . 4

기업특별회계 1 1 9 , 4 2 0 1 2 7 , 8 9 5 8 , 4 7 52 ) 7 . 1

예산 실적 증감

( A ) ( B ) ( B - A ) %

(단위: 억원)

주: 1) 농어촌구조개선7,283, 교통시설4,645, 지방교육양여금1,267, 재정융자△12,144 등

2) 통신사업11,565, 양곡관리△2,277, 철도사업△1,275  등

계 986,685 1 0 0 . 0 1 , 0 8 9 , 1 8 3 1 0 0 . 0 1 0 2 , 4 9 8

경제개발비 2 5 4 , 9 3 0 2 5 . 8 3 1 9 , 9 5 8 2 9 . 4 6 5 , 0 2 8 3 . 6

방위비 1 6 1 , 7 1 3 1 6 . 4 1 7 4 , 0 0 1 1 6 . 0 1 2 , 2 8 8 △0 . 4

교육비 1 7 8 , 6 8 6 1 8 . 1 1 8 7 , 2 6 3 1 7 . 2 8 , 5 7 7 △0 . 9

사회개발비 1 3 6 , 0 6 0 1 3 . 8 1 3 8 , 4 6 4 1 2 . 7 2 , 4 0 4 △1 . 1

일반행정비 9 1 , 9 0 2 9 . 3 1 0 1 , 3 8 8 9 . 3 9 , 4 8 6 -

지방재정교부금 1 2 2 , 8 9 0 1 2 . 5 1 2 2 , 5 9 4 1 1 . 2 △2 9 6 △1 . 3

채무상환·기타 2 6 , 3 3 5 2 . 7 2 3 , 8 9 1 2 . 2 △2 , 4 4 4 △0 . 5

재특회계지원 1 4 , 1 6 9 1 . 4 2 1 , 6 2 4 2 . 0 7 , 4 5 5 0 . 6

구 분
2 0 0 1년 2 0 0 2년 증감

( A ) 비중 ( B ) 비중 ( B - A ) % p

<기능별지출실적>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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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2 0 0 2년도의 경우 재정을 통한 경제활성화의적극적인

지원등에 따라일반회계의불용액은전년보다큰 폭으

로감소하였으나

○특별회계는 환율 및 이자율 하락, 세수부족 등에 따라

불용액이전년보다크게증가

*세출예산현액: 2002년예산액6 7 8 , 1 7 5 +일반회계예비비전입액4 , 8 3 9 +수입대체경비예산초과승인액2 , 1 3 9 + 2 0 0 1년예산이월액36,930   

총 계 4 6 , 2 5 5 5 3 , 2 1 2 6 , 9 5 7 1 5 . 0

일반회계 9 , 3 2 5 1 1 , 7 5 61) 2 , 4 3 1 2 6 . 1

특별회계 3 6 , 9 3 0 4 1 , 4 5 62 ) 4 , 5 2 6 1 2 . 3

구 분
2 0 0 1년 2 0 0 2년 증감

( A ) ( B ) ( B - A ) %

<이월액현황>

(단위: 억원)

주: 1)  국방부3,954, 건교부3,181, 문화관광부836, 환경부720 등

2) 지방양여금10,946, 교통시설7,611, 지방교육양여금6,330, 철도사업5,406,  국유재산3,627, 농어촌구조개선849  등

총 계 2 7 , 4 5 1 4 1 , 8 5 9 1 4 , 4 0 8 5 2 . 5

일반회계 6 , 7 7 9 4 , 8 8 91 ) △1 , 8 9 0 △2 7 . 9

특별회계 2 0 , 6 7 2 3 6 , 9 7 02 ) 1 6 , 2 9 8 7 8 . 8

구 분
2 0 0 1년 2 0 0 2년 증감

( A ) ( B ) ( B - A ) %

<불용액현황>

(단위: 억원)

주: 1) 예비비잔액1,577, 사업비등집행잔액3 , 3 1 2

2) 재정융자(융자, 차관) 14,802, 철도사업4,604, 에너지및자원사업4,238, 농특세관리3,100, 농어촌구조개선3,016 등

계 7 2 2 , 0 8 3 6 4 3 , 6 5 8 8 9 . 1 %

기타특별회계 5 9 5 , 1 5 6 5 2 9 , 1 0 2 8 8 . 9 %

기업특별회계 1 2 6 , 9 2 7 1 1 4 , 5 5 6 9 0 . 3 %

구 분 세출예산현액( A ) 실적( B ) 집행율( B / A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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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상반기 재정집행 확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투자

가위축되는등전반적으로경제성장이둔화되는모습

○안정성장기조의 조기 회복을 위해재정의 적극적인역

할이필요

□재정집행확대로내수경기의급격한위축을억제

○ 1 / 4분기집행계획( 3 7 . 6조원, 23.9%)을차질없이달성

* 1∼2월집행실적13.3%, 3월중11% 수준( 1 6조원) 집행

○한은일시차입 등을통해 상반기자금집행규모를 2 . 5

조원수준확대(당초51.6% →53% 수준)

·S O C·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조기배정

·지자체의경기진작사업지원을위해지방교부세를조

기지원

□「재정집행특별점검단」(단장: 기획예산처차관) 회의를

매월개최( 3월: 13일)하여재정집행을적극독려

○관계부처 장·차관의 재정사업 현장점검 등 범정부적

집행활성화노력강화

2. 2004년도예산·기금(안) 편성지침수립

□3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을마련하

여 통보할 계획(예산회계법 제2 5조,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 2 0 0 4년편성지침에담을주요내용

○「참여정부」의재정운영기조

○재정운영여건, 예산규모증가율, 분야별재원배분방향

○주요재정개혁과제의추진방향

·부처의자율·책임성제고, 성과관리제도의도입등

○기금사업구조개편과기금운용시스템의개선

○유사사업의통·폐합, 자산운용의수익성제고등

□지침수립과정에서광범위한의견수렴

○인터넷, e-mail(3천명)을통한설문조사( 2 . 1 4∼2 8 )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에대한「재정포럼」( 3 . 6∼7 )

에서의논의결과반영

○각 부처, 시·도, 각계전문가 등이참여하는예산자문

회의및기금정책심의회토의결과수렴

정 책 흐 름

기획예산처2 0 0 3년도업무계획
- 현안및주요정책과제-

※이자료는 2 0 0 3년3월 1 2일기획예산처장관이청와대에보고한「2 0 0 3년도업무계획」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당면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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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일정

○3.19: 예산자문회의및기금정책심의회개최

○3.25: 국무회의상정·의결

3.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설정

가. 중장기재정여건

□대내외경제·사회여건

○고령화사회, 디지털경제의가속화 등에 따른 재정투자

우선순위조정의필요성제기

○ N G O·국회·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효율성제고요구증대

□세입·세출여건

○세입은 국채발행, 공기업주식매각등을 통한세외수입

이지난5년에비해대폭감소예상

○세출은 공적자금상환부담 등경직성 경비비중이 늘어

나는가운데새로운지출소요가증가할전망

·5∼1 0년후를대비한신산업육성, 첨단R&D 투자, 기

술인력양성,  여성의사회참여지원, 노인복지등

나. 추진방안

□향후5년간의재정운영기조를설정

○재정운영목표는「성장과분배의조화를통해더불어사

는균형발전사회건설」로설정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마련

□재정개혁과제를선정하고추진계획을구체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과 참여 확대, 재정사업에

대한성과관리강화등

□국정과제의이행을뒷받침하는재정지원계획마련

다. 추진전략

□분야별·지역별정책토론회( 2 0 0 3 . 4∼2003.7) 등을통

해각계의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

□금년중 수립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 국가발전의 구체

적인비전과실천전략을반영

4. 예산편성방식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현행 단년도 위주 예산편성방식은 중장기적 재정건전

성확보와합리적재원배분에한계

□그간 부처의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왔으

나자율·책임행정을뒷받침하는데는미흡

□예산운영과정에 대한 일반국민, 전문가, 지자체 등의

참여확대요구에도부응해나갈필요

쟁점및 주요재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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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안

□중장기국가발전전략을구체화한중기재정계획수립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는 분야별 재원배

분계획, 중기재정수지등을제시

○3년단위계획을수립하고매년연동·보완

○중기재정계획수립및국회제출을제도화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또는 예산회계법개정을통해

반영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분야별사전배분( T o p - d o w n )

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

○각 부처는 중기재정계획에서제시된 재원배분의틀 안

에서 예산을 요구하고재정당국은일정원칙과 기준하

에수용

* 영국·스웨덴등에서1 9 9 0년대말부터재정적자감축을위

해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사전재원 배분제도를 도입·운

영중

○2 0 0 4년 예산에는 준비일정 등을 감안,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사업구조가 단순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예산편성과정에대한참여확대

○재정포럼, 인터넷 설문조사, 지자체와의 협의 활성화

등각계의견수렴확대

·부처도각계의견을수렴하여예산을요구

○R & D·정보화예산등 전문성이필요한분야는 예산편

성시외부전문가참여및활용을내실화

다. 추진전략

□각 부처예산요구시중기지출소요와세입전망을함께

제출토록하여1 0월말까지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편성방식개선등과연계하여예산처직제를현재의

정원범위내에서재정기획과성과평가중심으로개편

5.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구축

가. 현황및문제점

□현재 3 9개 기관에 대해 시범실시중( 2 0 0 0년 도입)인

「성과주의예방제도」의실효성미약

○성과지표 개발및 평가의 신뢰도가미흡하고예산편성

과의연계도부족

□주요 재정사업에대한사전심사기능은어느정도갖추

었으나, 재정집행결과에대한성과평가는미흡

○예비타당성 조사및총사업비 제도시행으로대형투자

사업의무분별한추진과사업비증가를억제

○재정집행관리는예산대비 집행진도를점검하는수준

으로운영

나. 추진방안

□「성과주의예산제도」시범실시를통해나타난문제점을

보완, 보다실효성있는「성과관리제도」로 전환하여단

계적시행

* 1 9 9 3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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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2 0 0 5년부터본격실시예정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

석·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예산에반영

○모든부처의주요업무에대한성과관리체계구축

·성과목표및 지표개발, 성과계획서작성, 성과평가및

보고서작성, 예산에활용하는방식으로추진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성과관리위원회」

를구성·운영하여성과관리의객관성제고

○금년중에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및

부처의주요업무에대한성과목표및 지표개발에착수

□재정사업과정책에대한사전평가기능을보강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규모 건설사업이외에 대형 조달

구매사업등으로확대

○대규모 재정소요를유발하는정책(예: 교육, 복지정책

등)은 도입에 앞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실시방안

강구

다. 추진전략

□각 부처와의역할분담및 업무추진체계구축등「성과

관리제도」의구체적추진방안마련

□예산안편성지침에 성과평가관련주요내용을제시하여

각부처가사전에대비할수있도록조치

□독립적이고중립적인성과평가전문기관설치검토

6.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

가. 현황및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가용재원은증가되어왔지만지원방식

의비효율성등으로지역개발효과미흡

* 지방의가용재원비중: (1990) 48% →(2000) 50% →

(2003) 56%

○지방보다는 각 부처의 투자우선순위에따라 재원이 배

분되어지방의자율적인사업추진제약

○각 부처지역개발사업의중복 초래및 지자체계획과의

연계미흡

□지방화·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기능의 지

방이양과함께관련재원·인력도이전할필요

나. 추진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신설하여지방의자율성확대

○부처별로분산된지역사업재원을특별회계로통합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중지역사업재원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지역특화발전계획」과

연계하여포괄적으로지원

·중앙정부는특화산업, R&D·인력, 인프라, 환경등으

로대분류하여지원하고, 세부사업은지자체가결정

○지자체, 각 부처, 전문가등으로 구성된「지역균형발전

위원회」에서사업조정및성과평가기능수행

□지방분권 추진에 맞춰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효율성을

제고

○중앙정부 기능이양시세원 분포 등을 감안하여국세의

일부를지방에이양하거나세목교환하는방안등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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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경쟁을촉진하고중앙정부시책을적극추진하는

지자체에대해재정지원상의인센티브부여방안강구

○소규모 유사보조사업의 통폐합 등 국고보조금의 합리

적지원시스템구축

다. 추진전략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T / F」및 관계부처와 협의하

여구체적인실천방안마련

○특별회계의재원및지원대상사업범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중앙정부, 지자체간역할분담등

□금년에 제정 추진중인「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등의법적근거마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공감대 형성을 통해 특별

회계신설과정에서예상되는문제점해소

7. 기금관리개선

□기금 존치여부를 정기적으로평가하여 기금정비를지

속추진토록제도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일부 기금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방안강구

□체육기금 등의재원인 경륜수익금을 문예기금에, 관광

기금의 재원인국외여행자납부금을국제교류기금에도

배분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부합하는사업을 재원의 여유

가있는기금으로이관(과학기술진흥기금등)

8. 공기업·산하기관운영시스템 개선

□공기업을효율성·공익성·개혁성에따라분류하여적

합한인사가사장으로선임되도록시스템보완

□산하기관 관리를 체계화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

해「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제정추진(2002.10, 국

회제출)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운용의

일반원칙제시, 경영평가및경영공시제도입

* 산하기관현황: 32개부처(청) 550여개기관

○관련노조및 이해관계자와협의를통해조속한법제정

추진



1. 자영사업자의기장현황

○소득세란 각 개인들이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

하여과세하는 세금으로서총수입에서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금액인소득금액을기준으로계산하게됨

- 모든사업자는원칙적으로사업실적을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장부가 없는 경

우에는총수입에정부가정한업종별일정비율(종전의

표준소득률)을곱하는방법으로소득금액을추정계산

해왔음

○자영사업자의장부기장현황을보면, 2001년귀속종합

소득세 신고인원 1 7 4만 1천명(비사업자4만 1천명 제

외) 중7 9만명이장부에의해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

으며, 95만1천명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

로소득금액을계산하여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음

- 1 9 9 9년 귀속부터간편장부제도를도입하여기장신고

자가매년 1 0만명정도증가하고, 기장신고비율도개

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5 0 %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기준경비율제도의시행, 기장사업자에대한 세

제혜택확대추진등의방법으로 기장에의한정확한소

득금액신고환경을더욱조성해나가겠음

2. 장부 없는 자영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

세를신고해야함

정 책 흐 름

2 0 0 3년도소득세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신고안내

※이자료는 2 0 0 3년3월4일국세청소득세과에서발표한「2 0 0 3년도소득세확정신고시기준경비율신고안내」의요약입니다. 

<편집자주>

신고인원 1 , 2 1 3 1 , 3 2 2 1 , 5 3 5 1 , 7 4 1

기장신고자 4 9 5 5 7 3 6 7 9 7 9 0

무기장신고자(추계신고) 7 1 8 7 4 9 8 5 6 9 5 1

기장신고비율 4 0 . 8 % 4 3 . 3 % 4 4 . 2 % 4 5 . 4 %

구 분 1 9 9 8년귀속 1 9 9 9년귀속 2 0 0 0년귀속 2 0 0 1년귀속

[ 연도별기장자·무기장자현황]

(단위: 억원)

1 1 2 2 0 0 3년3월호



□종전의표준소득룰제도는폐지됨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

금액중일정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머지는전부비용

으로자동인정해주는비율을말함

[표준소득률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은1 9 5 5년부터운용해온 제도로서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

할을하였으나,

- 장부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

게 되어, 근거과세와거래투명성을저해하고, 업종별

로 동일한 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

는등폐해도적지않았음

□금년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

득세를신고해야함

○금년부터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

해주지않고,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지출사실이확인되는금액을인정하게되며

- 주요경비이외의보조적경비만정부가정한비율(기

준경비율)에의해자동으로인정해주는방법으로소

득금액을계산하게됨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금액= 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기준경비율에의해자동으로인정되는비용

○기준경비율은어떻게제정하나?

- 기장사업자의소득세 신고자료를기초로 업종별 총경

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게되며,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거쳐결

정하게됨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해 산정한 시험기

준경비율(안)을보면, 주요경비의많고적음에따라율

수준이다르게나타남

- 주요경비가많은업종은기준경비율이낮게나타남

·제조업: 5%∼20%, 도소매업: 10% 미만, 

건설업: 5%∼3 0 %

- 주요경비가적은업종은기준경비율이높게나타남

·운수업: 30%∼50%, 서비스업: 10%∼40%, 

인적용역: 20%∼5 0 %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표준소득률제도와기준경비율제도의차이점

(단위: 억원)

개별사업자의

사업실적반영여부

지출경비

입증책임유무

장부기장에미치는

효 과

업종별로동일한소득률을적용받게되므로사업자의개별사업실

적이반영되지않아세부담의불공평발생

부수경비로자동인정되는기준경비율외에주요경비는실제지출

한금액을필요경비로인정받게되므로개별사업실적이반영됨

무기장사업자도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증빙에 의해

입증해야비용인정

주요경비의증빙을갖추어야하므로장부를기장하는것과큰차

이가없음

무기장사업자는지출경비에대한입증책임이없음

간단하게소득세를신고할수있으므로장부기장을기피하는경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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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제조업의기준경비율이1 0 %라는의미는?

□장부가 없더라도소규모사업자는종전의표준소득률과

유사한단순경비율에의해소득세를신고하게됨

○단순경비율이란종전의 표준소득률과유사하게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

는비율을말함

[단순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두는이유

- 제도변경에따른혼란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소

규모사업자에게는표준소득률과유사한단순경비율제

도를적용함

- 그러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인소규모사업자의기준

을앞으로점차축소해나갈것임

3.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대한 증빙서류를수취·보관하여야함

□주요경비의범위

○매입비용: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등 유체물과

동력·열등관리할수있는자연력)의매입과외주가공

비및운송업의운반비로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지출한금액은매입비용에서제외됨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

장치등사업용고정자산의임차료로함

○인건비: 인건비는종업원의급여·임금및 일용근로자

의임금과실제지급한퇴직금으로함

□증빙서류의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

출전표등정규증빙서류를수취하여야하며,

1 1 4 2 0 0 3년3월호

정 책 흐 름

총수입금액에서1 0 %만부수적비용으로자동인정해주고, 나머지

주요경비는증빙서류가있어야만비용으로인정해주게된다는뜻임 주요경비에대한증빙서류가없으면비용으로인정되지않고, 기준경비율에의

한부수적경비만필요경비로인정되므로그만큼소득금액이커지고소득세부

담도늘어나게됨

업종구분 2 0 0 2년∼2 0 0 3년귀속 2 0 0 4년∼2 0 0 5년귀속 2 0 0 6년귀속부터

[ 연도별기장자·무기장자현황]

(단위: 억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

업및아래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
1억5 , 0 0 0만원미만 9 , 0 0 0만원미만 7 , 2 0 0만원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9 , 0 0 0만원미만 6 , 0 0 0만원미만 4 , 8 0 0만원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

건서비스및사회복지사업등서비스업
6 , 0 0 0만원미만 4 , 8 0 0만원미만 3 , 6 0 0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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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금계산서나일반영수증을수취한 금액은「주요

경비지출명세서」를제출하여야함

- 농어민과직접거래, 거래1건당 1 0만원 미만의 거래

등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면제하므로 영수

증만수취보관하면됨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세무서에 제출

하거나지급관련증빙서류를비치보관하여야함

□증빙서류가없는경우에는세부담이늘어날수있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세부담도 전년과

거의같음

○기준경비율에의해신고하는사업자는주요경비에대한

증빙서류를갖춘정도에따라세부담이차이가나게됨

- 주요경비의증빙서류를전부 갖춘 경우 ⇒ 세부담 늘

어남이없음

- 주요경비의증빙서류를제대로갖추지않은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

어나므로표준소득률적용시보다납부세액이많아

질수있음

·다만, 새로운제도시행초기에세부담이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소득금액상한제도를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 (소득세법시행

령제1 4 3조③)

·기준경비율에의해소득세를신고하는사업자가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기

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계산한소득금액의일정배율을초과하는경우

에는 일정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있음

4. 앞으로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기장을 해야 소

득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비에대한증빙을모두수취·보관하여야하므로

-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

한노력과비용이들고

- 특히, 일정규모 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 , 8 0 0만

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 0 % (복식부기의무

자는2 0 % )가부과되는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장부를 기장하면 1 0 %의 기장세액

공제를받을뿐만아니라

-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되므로장부를기장하는것이유리함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유리하도록관련제도를적극개선해나갈예정임

-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 0 %에서 최소한

의일정금액을정액공제하는방안과

-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 0 %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검토해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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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의 세정개혁 기대와 불안

함께따져봐야

세율이 0 %면 납세자는 즐겁겠지

만 세수가 한푼도 없어 나라 살림

이 안된다. 세율이 1 0 0 %면 버는

것을 모두 세금으로 빼앗기니 누

구도 일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는 생산 의욕과 세수 안정을

감안해 최적 세율을 결정한다. 

그런데 아더 래퍼라는 경제학자

가 묘한 소리를 했다. 1970년대후

반의 미국 경제는 이 최적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세율을 올릴수록

생산 감퇴로 세수가 줄어들고, 세

율을 내릴수록 생산 증대로 세수

가 늘어난다고 말이다. 세금을 깎

아도 세입이 늘어난다니 정책 당

국자한테는 그야말로 복음 말씀이

렷다.

래퍼는 이 아이디어를 워싱턴의

한 식당 냅킨에 휘갈겼다. 이렇게

태어난‘래퍼 커브'는 한 경제학자

의 야유대로 국회의원들이 3초 안

에 알아듣고 석달 동안 우려먹을

근사한 화제가 되었다. 그래야만

법안으로 올라간다! 

출신과(?) 내용이 이렇게 빈약한

데도재정적자확대에 반감을 가진

월 스트리트저널은 공급주의경제

학이란 이름으로 홍보했고, 두뇌구

조가 다소 단순하다는 평을 듣는

레이건 대통령은여기에 혹해레이

거노믹스정책을 만들어 냈다. 

참여정부는세정 개혁에 강한집

념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은 상속세 포괄주의를 대선 공약

으로 내걸었고, 이정우 청와대 정

책실장은 토지보유세와 근로소득

세 개혁을 강조한다. 최근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법인세 세율 인하

를 예고했다. 

盧대통령과 李실장의 개혁 의도

가 사회 정의와 빈부 완화 차원에

서 비롯된 것이라면, 金부총리의

발표는 다분히 경기 회복을 겨냥

한 듯하다. 앞의두 현안이 아직은

공약과 정책 구상 수준에서의 문

제 제기일 뿐이지만, 현정부 임기

동안 동남아 경쟁국 수준으로 법

인세율을 낮추겠다는 金부총리의

제안은 당장 기업의 이목을 끌 만

하다.

여기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데,

먼저 기대쪽이다. 

첫째, 세정 개혁을 계기로 정부

가 재정 정책에 주력하고 통화와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에 넘겨줄

요량이라면 이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은행을 경제기획원

의‘남대문 출장소'로 여기던 역대

정권의 오해와 탈선을 고치는 일

이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서도 주변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

은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일례

로 우리 법인세율은 평균 2 7 %나

되는데 홍콩은 1 6 %에 불과하다. 

셋째, ‘예외 없는 세율화'로 조세

체계를 바로잡는 이익이다. 온갖

감면과 비과세 명분의 조세구멍을

막고 특혜 누더기를 없애 세정의

이런의견

저런생각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칼럼 등에실린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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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높이는 작업이시급하다.

넷째, 내국인 기업에 대한 역차

별 시정이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7

년간 법인세 면제와 이후 3년간

50% 삭감의 특혜를 베풀면서, 국

내 기업에는 고율의 납세 부담을

지우고 경쟁력 강화를 재촉하는

것은 형평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

는다. 

다음으로 불안 요소이다. 

첫째, 정부가 덜 쓰고 더 많이

민간에 돌리는 것이 현 정권의

‘개혁 체질'에 맞느냐는 질문이다.

감세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약방

의 감초이며, 법인세율인하가“대

기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

성이 있다"는 이유로 즉각 盧대통

령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니‘김칫

국'만 먼저마신 셈인가?

둘째, 연간 22조원에-국세의

1 9 %에-이르는‘황금 알' 세원을

섣불리 손대기 어려울지 모른다.

행정 수도 이전을 비롯한 각종 공

약 사업 재원은 그러잖아도 모자

라는형편이다. 

셋째, 세금 삭감이 재정 적자만

부추기는 위험이다. 이런 감세 효

과 착각이 레이건 집권 8년에 사

상 최대의 연방 채무를 안기고 레

이거노믹스의 파탄을 불러왔다. 

넷째, 세율 인하가 소비와 투자

에 얼마나 매력적 유인이 될지 확

실하지 않다. 예컨대 제로-사실상

마이너스-금리에도 외부 차입을

사양하는 기업들이 세금 몇 푼 깎

아준다고 덥석 미끼를(!) 물지 적

이 의문이다. 투자는 경제의 변수

이면서 정치 환경의 변수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3초면 알아듣고, 총

대 메고나설 언론도 있을 것이다.

정운영『중앙일보』2 0 0 3년3월7일자칼럼

현금영수증카드제성공할까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나 변호

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매출누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제'를 도입하겠다

고 밝혀주목된다.

“자영업자의모든 소득이 자동적

으로 국세청의 전산망에 드러나게

하는 과학세정을 실현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다짐에 반대할 사람

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사회복지 강화 등

으로 인해 재정수요는 계속 늘아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세무당국이 자영업자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파생되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탈루가 해마다

수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 축소신고에 따른 소득세 탈

루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국민

연금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기금재정 악화가 가속화되

고 있다.

더 큰 문제는‘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어긋나는 인정과세

관행으로 인해 세제가 왜곡되는

동시에 세무비리가 촉발된다는 사

실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불만을 무마

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높여주다 보니, 면세자 수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 6 %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자의 절반에 가까

운 1백8 1만명이 연간매출 4천8백

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로 분류되

어 부가세 세수의 1 . 7 %만을 내고

있고 여기에 연간매출 2천4백만원

이하인 소액부징수 사업자까지 감

안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대부분을 납

부하는 셈이다.

이러니 과세형평은 물론이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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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의견

저런생각

거과세를 위해서도 과표누락 방지

가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

가 없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카드제가 과

연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비자가현금으로 값을

치르면서 제시한 카드를 자영업자

가 단말기에 찍으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소비

자는 영수증을 모아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데, 현금카드사용

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다. 정부당국은단

말기를 깔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에겐 소득공제를 준다고 하지만,

카드결제를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

들이 값을 깎아주는 현실에서 이

같은구상은 별로설득력이 없다.

그보다는 차라리 기존 신용카드

와 직불카드 사용을 촉진하는 것

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수

수료율을 낮추고 직불카드용 단말

기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를 늘리

는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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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필요한경제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경제부 순

시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정리가 가속되

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새 정부의 경제비

전이나 실천전략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않는부분이 적지않다.

그 동안 인수위 활동 등 이런 저

런 정책 논의가 많았지만 큰 틀의

정착 없이 던져진 단편적인 정보

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

폭시킨 측면도 있다. 

작금의 경제불안을 이라크 문제

나 북한 핵위기 탓으로 돌리려는

의견이 많지만 이런 외적인 요인

은 이미 예측됐기 때문에 어느 정

도 시장이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장이 지금 가장 예민하

게 반응하는 부분은 새 정부 정책

의 내용과 기조인 것이다.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 입장은

있지만 뚜렷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선이 끝난 지 3개월이 되어 가

는데 여전히 토론만 존재한다면

곤란하다.

만일 이라크 사태가 조속히 해

결돼 하반기쯤 세계 경기가 나아

질 경우 과연 우리 기업들이 투자

를 펑펑 늘리고 수출도 호전될지

장담할 수 있을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단기적인 수요안정 못

지 않게 장기적인 성장의 복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이 불안해 하는 것

은 오히려 후자때문일 수 있다.

가뜩이나 단기 악재로 시달리는

데 정부마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

다는 반발이 드세지는 것도 이 때

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비판적인 논

조 역시 인과관계를 호도하는 측

면이있다.

투자나 수출이 저조한 것은 외

부 환경 탓도 있지만 기업 스스

로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이 크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개혁을 늦

춰달라 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왜

바꾸려 하느냐는 식의 방어논리에

만 집착하면 언젠가 거꾸러질 수

밖에없다.

기업개혁은 뺏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

방식을 논쟁할 수는 있지만 개혁

자체가 흥정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 경험을 보면 줏대

없는 경제책임자들과 쉽게 돈 벌

려는 기업가들의 야합에 의해 아

깝게 마련된 변화의 전기가 희생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금 개혁적이고 중립적인 학자

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새 정부

의 이념 성향도, 단기적인 경제불

안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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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사람이건

제도건 도대체 정책의 신뢰를 좌

우할 지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

이다.

새 정부의 경제비전을 주도할

주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를 받쳐줄 전

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경우

가 많다.

새 정부 들어 부쩍 논의가 많아

진 재정분야부터 보자. 법인세율

인하의 경우 세수나 형평, 효율과

같은 체계적인 틀을 바탕으로 정

책을 제안했다면 동의는 아니더라

도 존중은 했을것이다.

그런데 홍콩도 낮으니 우리도

낮추겠다는 식의 단순논리로 정책

을 선언해 버리면 더 이상 할 말

이 없다.

나아가 경제총수의 발언을 대통

령이 직접 나서 부인하는 듯한 인

상을 남기는 것도 정책의 신뢰도

라는 측면에서 득될 것이 없다.

경기대책으로서의 적자재정 문

제도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적자

를 구분하고 보수적 재정운영에

길들여진 예산관료들의 체질을 이

해하는 데서 정책의 실마리를 찾

아야 한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재경부와 예산처가 힘겨루기한다

는 인상만 주는것은곤란하다.

복지정책은 분배를 강조하는 정

권답게 최선의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전반적인 예산 제약의 틀에서

제도의 효율과 수혜자의 형평을

따져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증시를 살린다고 기업연금제도를

내세우는 식으로 정책을 던지면

설득력이 높지않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대안도

반짝 논의보다 세제의 큰 틀에서

기조를 잡아야 힘을 받을 것이다.

이 밖에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문제는 별 새로운 얘기를 들은 기

억이없다.

동북아 중심국가도 좋지만 이를

구체화할 외국인 투자정책의 토론

은 매우 빈약한 상태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정책의

힘부터 비축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조세

형평을 이루며 동시에 기업경쟁력

을 높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울 리

없다.

정책 내용도 좋아야 하고 이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할 전략도

함께갖추어야 한다.

개혁의 기치야 운동가들의 몫이

지만 시장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

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소

리 없는 다수이다.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

면 이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토론도 좋지만 때로는 말이 없

어도 믿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

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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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인하: 이래서찬성

법인세율 인하를 둘러싸고 논란

이 분분하다. 김진표 경제부총리

는 지난 4일“법인세 감면을 단계

적으로 축소해 얻어지는 세원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말했

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법인

세율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김

부총리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 내

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을 뿐 아

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론

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

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하는 반면 반대 측은

세수감소 우려와 조세형평성 훼손

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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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의견

저런생각

제다. 현재 2 7 %인 우리나라의 법

정 법인세율만을 놓고 본다면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

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추

세다. OECD 회원국의평균 법인세

율은 1 9 9 6년 3 7 . 7 %에서 1 9 9 9년

3 4 . 8 %로 계속 낮아졌다. 정작 우

리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

보다 높지 않으며 더욱 낮출 계획

이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사업소득

(trading income)에 대한 표준법인

세율을 1 9 9 9년 2 4 %에서 2 0 0 1년

20%, 2002년에는 1 6 %로 인하했고

올해 1 2 . 5 %로 낮출 예정이다. 개

방경제 아래서 자본유입을 확대하

기 위한 세율인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물론 기업의 세부담

은 법인세율 외에 공제 및 감면,

비과세, 특별부과세, 결손금 이월

및 소급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법인세 인하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 세제의 간소화, 행정적 부

담,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여부, 경

제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이루어

져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고비

용·저효율 구조를 고착시키는 원

인이 되고 있는 특별부담금(부담

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

금, 사회보장성 부담금, 기부금,

성금, 행정요금등 수없이 많은 종

류의 부담금도 정비돼야 할 것이

다.

현재 우리의 법인세수는 국가경

제에 결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수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 9 9 0년

대에 2 %정도였다. 외환위기 이후

1 9 9 7∼9 9년 9조∼1 0조원 수준에

머무르던 법인세수가 2 0 0 0년에는

1 7조 8 7 8 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고 2 0 0 1년에도

1 6조 9 6 7 9억원, 2002년에는 2 0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법인세는 내국세 중 부가

가치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G D P대비 비중도

3 . 5 %로 외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많은 사람

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거둠으로써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귀착은 법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연인인 개인에게 돌아가

며 상품가격에 반영되거나 소득

세와 배당세의 형태로 전이된다.

전체 주식 중 소유별 소득분포를

보아도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법인

세가 높으면 오히려 세부담의 불

공평을 확대시킨다. 높은 법인세

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외부차

입을 유발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 장기적으

로 개인의 저축의욕을 감퇴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 원천을 고갈

시킨다.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현행 법인세율을 3∼6 %포

인트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을 증

가시킬 수 있다.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어 기업하려는 의지를 높이는

조치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인실 한경연금융재정연구센터> 

법인세율인하: 이래서반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최근 법인

세와 관련해“동남아 등 경쟁국들

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추세이

므로 우리는 경쟁국보다 좋은 여

건에서 기업하도록 해 줘야 한다”

며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재

정경제부는 현재 2 7 %인 법인세율

을 싱가포르 수준인 2 2 %로 낮춘

다는 목표 아래 해마다 1 %포인트

씩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김부총리의 이러한 법

인세 인하 방침은 최근 경기불안

을 고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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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시기

적으로 적절치 못한 경기부양책이

라는 점과 함께 조세형평성 그리

고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를 안

고 있다.

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등 불안

한 대외 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경제는 대내적

으로도 부동산 과열, 가계대출 급

증의 후유증이 잠재해 있다. 정부

는 재정의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

화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새 정부의 경

제정책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결정

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사태와 북핵문제 등 해외

변수 및 내수위축에 따른 설비투

자 부진으로 미래수익 전망 등 객

관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

황에서 법인세를 1 %포인트씩 인

하한다고 해서 기업의 투자가 곧

바로 촉진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세제를 통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규

제개혁 등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 올해 국세 예산은 1 1 3조 6 0 0 0

억원인 반면 실제로는 1 1 2조 3 0 0 0

억원이 걷힐 것이란 최근 전망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추

정은 올해 성장률이 5 . 5 %에 이를

것이란 예상 아래 이루어진 것이

어서,민간 연구소들이 전망하듯

성장률이 4 %대로 내려앉을 경우

세수 부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2 7 %인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

면 연간 1조원 가량 세금이 덜 걷

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인

하에 따른 세수감소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통해 확충할지가 전

제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법인세

를 인하한다면 재정수지의 악화는

불을보듯 뻔한일이다.

물론 각종 세금의 감면 축소와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등을 전제

하고 이런 방침을 내놓았겠지만

법인세 인하는 조세 형평성을 떨

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법인세에서 줄어드는

세액을 근로소득세나 각종 간접세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할 때

역진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하 방침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며 더욱 거시적인 청사진 아

래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가 선

행돼야 한다. 단지 법인세율 인하

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

대하는 것은 기업들이 토로하는

규제환경에 눈을 감는 지나치게

둔감한 시각이 아닐까.

< 박정수 서울시립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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